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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1 5 回  忠 淸 北 道 敎 育 委 員 會  臨 ， 會  開 會 式

本 會 議
^  ^
M  ■ !  향

2008년 4월 14일 (월요일) 11시 00분

忠 淸 北 道 敎 育 委 員 會  議 事 局

開 會 式 順 (第 215@  臨 _ 會  開 會 式 》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 회 :의 사 담 당  신 현 영 )

(llA f  〇〇m  7Ĥ > 이상으로 개회식읊  마치고, 이어서 본

⑩ 의사담당  신현영 회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 악 》

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U 1 시 02분 폐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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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會議 會 ■ 錄

—______________________一 一 —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8 년 4월 14일 (월요일) 11시 02분

議 事 S 程  (제 2내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

1. 제215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임 시 회 》회 기 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  회회의  규칙일  부개정  규칙 안

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4.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5. 2008년도제1회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변 경 안

6. 2008년도제 i 회 충청북도교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구 성 의  건

8. 예산  • 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附議된 案件

1. 경 과 보 고 (의 사 과 장 》

2. 재215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임 시 회 》회 기 결 정 의 건 (의 장  제 의 》

3.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회 의 규 칙 일 부 개 정 규 칙 안 (정 무  위원 외 5인 발 의 》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교 육 감  제 출 》

5.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교육감  제 출 》

6. 2008년도제i회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변 경 안 (교 육 감  제 출 》

7. 2008년도제i회충청북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 출 추 가 경 정 예 산 안 (교 육 감  제 출 》 

B.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구 성 의 건 (의 장  제 의 》

9. 예산 • 결 산 소 위 원 회 구 성 의 건 (의 장  제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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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의장 성영용

'의 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1215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희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다.

오들 집행기관으로부터 편오삼  초등교 

육과장께서는  유치원 학급보조자원봉사자  

훈련 운영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 경과보고 

⑩ 의장 성영용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희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 

다.

⑩ 의사과장 이학신

의사과장  이학’신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안건접수 상황, 그 

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접수에 관한 

상황입니다.

2008년 4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  

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저12조 

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시 

회 집회요구와  함께 충청북도교육청행정

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충청북도교  

육비 특별 회 계수수료징 수조례 일 부개 정 조례 

안,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2008 년 도제 1 회충 청 복도교육비 특별 회

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

으며, 정무 교육위원 외 5인으로부터 충 

청 북도교육위  원회 회 의 규칙 일부개 정 규칙 안 

이 접수되어 같은 날 저}215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들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교육  

위원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  안 둥 5건의 

안건읊 처 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⑩ 의장 성영용 

의사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 저(215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 시 04분 》

⑩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저11항 저1215회충청북 

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제 215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4일 

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희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오루에는  조례심사  

소위원희 활동을 하시겠으며, 4월 15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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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4월 17일까지 3일간은 현장방문과 소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자 하며, 4월 18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 

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 

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저1215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3. 충청북도교육위원  회회의 규칙일  부개 

정 규칙 안

(11A| 06g )

⑩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 

원회 회 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상정 합니

다.

대표 발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 

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금회 본 위원을 포함한  교육위원 여섯 

명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본 _안건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 

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가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 실시하던 것에서 매년 

9월 임시회에서 5일 이내 실시하는 것으 

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임시회의 경우에 

는 그 회기를 헌행 5일 이내에서 10일 이 

내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쁠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細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일 

부개정규칙안(별첨 2)

(끝에 실음》

⑩ 의 장  성영용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 

위원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정무 교 

육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협의 

둥을  거쳐 검토하신 후에 제2차 본회의에 

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 m m i - m m  본 회 의 3

충 ■북 도 교 육 청 i 정기〒설치조례일

부개정조례안

5„ 충 청 북 도 교 육 _ 특별회계수수료징수  

조례일 부 개 정 조 례 안  

6. 2 _ 8 년 도 제 i 회공유제산관리계픽변

경안

2008년도제i 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매산안

C11A| 09분 》

響 의장 성영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  

청 행 정 기 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의사 

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  

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 

항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響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 이 장길 입 니 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교육 

애와 믿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성영용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 면서 , 충청 북도교육청 행정 기구설치 조 

례 일부개정조례 안과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수수료징 수조례 일부개 정 조례 안, 2008 

년도제 i 회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 경 안, 2008

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세 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 저 충 청 북도교육청 행 정 기 구설 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학생희 

관과 통합하여 신설되는 충청북도학생교 

육문화원의 설치목적, 위치 및 업무를 정 

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도서관 

법 및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 

라 인용 법령 명칭, 조문 및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충 

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을 신설하여 그 위 

치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 

지에 두며,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 

구 주중동 511-9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22-19번지에 두고, 충청 

북도 학생교육문화원장은 학생들의 품성 

함양과 학력신장, 창의성 제고롤 위한 체 

험프로그램 기획 • 운영, 학생문화 축제f 

각종 문예활동 둥을 위한 공연 • 전시 운 

영, 유관기관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교육 과학체험， 평생교육_ 및 생활 

체육 지원, 기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의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 

속 기관 설치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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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교육을  신:업교육으토, 실업계고둥학  

교를 전문계고둥학교로  변경하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 

됨에 따라 인용되는 법 명칭, 조문 및 내 

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단위기관별 부서의 설치 및 부 

서장의 직급, 분장  사무는  동 조례 시행 

규칙으로  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ᅳ 참 조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안설 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중명과  

각급 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중명 수수료 

를 면제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고 

둥학교 배정에 따른 입학배정수수료를  삭 

제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 

현하고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 

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중명수수료와  

초 •  중 •고 등 학 교  재학생에 대한 제중명 

발급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도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고등학교  배정 

에 따른 입학배정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입 

니다.

ᅳ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별첨 4》

(끝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 

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매입 및 교환은 132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본청 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토 

지매입 4,190m2, 청주시와의 공유재산  교 

환 취득 3만 50rf와 가칭 솔밭초등학교의 

신축부지 1만 2,984nf를 취득하고자  합니 

다.

건물 취득은 198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영재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에 1,704m2의 기숙형 영재교육센터를 신 

축하고  학생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원어민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하고자 봉명 

동 1142번지의 교육감  관사를 철거하여 

1,400m2 의 원어민교사 숙소를  신축하고 

충주 학생회관 설립부지에 2,100m2,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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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과玄!관 증개各어: i . l 70m?̂  영어 

체험센터 '그개소틀 신송하며 . 원거귀' 다:치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읊 위헤 충주시 안 

림동 1083-51 번지에 760nt 제천 남천초 

등학교 사택부지에 660rf의 교.직원공동사 

택 2개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주성고등학교에 

l ,420rf의 기숙사, 산남고등학교에 1,196 

rf의 기숙사와 화장실, 중앙여자고등학교  

에 1,600m2의 기숙사와 생팔관, 중평공업 

고등학교에 960irf의 실습실과  화장실, 각 

리중학교에 1 ,050m2의 교실을  중축하며, 

영동군청의 지원금  9억 7,800만원과 22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양강초등학교, 양 

산초등학교에 각각 846m2, 영동초등학교 

에 958 m2 의 다목적교실을  신측힘•으로써 

토지와 건들 취득 총 330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4만 7,224m2, 건풀 1만 

6 ,670nf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청주 운동초등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월오동 산 39번 

지의 임야 2만 l ,421nf와 폐교인 보은 삼 

승초등학교의 토지 1만 7,275m2, 건물 

1,620m2롤 처분하고자  합니다,

월오동  산 39번지의 임야는 청주시에서 

될오동 청주 목련원 사업주진에 따른 장 

례식장을 건립하고자 청주시 소유 휴암동 

산 65-1 번지에 토지 3만 50rf와 교환에 

따른 처분이며, 보은  심■승초등학교 폐교

는 보은 군청 으토부터 지 역균형칼진 정•여 

어’ 다른 전릭시업의 일환으토 항토 니 소  

기업 지왼센터 설립을 위한 매수요청이 

있어 주민 및 동문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 결과 향후 교육목적 

으토 활용가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며, 토지와 건들의 처 

분대금은 10억 5,100만원으토 토지 3만 

8,696m2, 건들 l ,620rf를 처분하고자  합 

니다.

弊 참 조 :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픽 

변경안(별첨 5)

(끝에 실음》

마지 막으토 2008년도제 1 회충청 북도교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세 출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에  

대한 제안설명읊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에산안은 2007년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확정 교부에 따른 중액 

분과 특별교부금, 지 방자치단체이전수입 , 

국고지원전입금  및 자체수입, 전년도 이 

월금 둥을 재원으로 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호봉제도의 변경에 따른 처우개선비 

반영, 특별교부금  및 국고지원전입금  사 

업비 계상, 2007년도 말 특별교부금  사업 

비률 반영하였으며 특히 유아교육진훙, 

영재교육 및 영어교육 활성화,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학교환경위생 및 교육환

_  10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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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가! 선 시설사업에 역 점 읊 누었습니다.

2003 년 도제 1 희 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 계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i 조 3,700억 2,000만원에서 1J 86억 

1,000만원이 중액된 i 조 4 ,88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중 

앙정부 이전수입 438억 2,000만원, 지방 

자치단체 이전수입 157억 2,000만원, 자 

체수입 47억원, 차입금  감액 16억 6,000 

만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560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 

리면 유아 및 초 • 중등교육  부문의 인적 

자원운용  175억 2,000만원, 교수-학습훨' 

동지원 178억 3,000만원, 교육격차해소  2 

억 1, 〇〇〇만원, 보건 • 급식 * 체육활동  38 

억 7,0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6억 

2,000만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500 

억 3,000만원이며, 평 생 • 직업교육 부문 

의 평생교육 8억 5,000만원, 직업교육 

7,000만원, 교육일반  부분의 교육행정 일 

반 56억 3,000만원, 기관운영관리 25억 

7,000만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감액 

17억 4,000만원, 에비비 및 기타 2아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이번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교육시책과 연계하여 영 

어교육 활성화 및 교육복지 중진과 교•육 

격차 해소， 인문계고와 전문계고의 균형 

발전 둥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보 

고드립니다.

齡 참 조 :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6》

(■ 에  실음)

2008 년도제 1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책  U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 

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  

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제1회공유재

산관리계획변경안, 2008년도제1회충청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용

기 획 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중 2008년도제 

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장방문과 

협의를 거쳐 저}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11  ~



8.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 건

(11A| 22분 》

響 의 장  성영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저}7항 조례심사소위 

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토부터 제출된 충 

청 북도교육청  행 정 기 구설 치 조례 일부개 정 조 

례 안과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수수료징 

수조례일부개정조례  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심 

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 

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개정조 

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토 

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 원회 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4월 18일 저12차 본회의 

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215회-제3L차 본회의]

9. 예산 • 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 llA f  23M)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에 산 • 결산소위 

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제 1 회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세 

입 •세 출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을  심사하기 위한 

예 산 • 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 

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 산 •결 산 소 위 원 회 구 성 의 건 은  의장을 제 

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8년도제1희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추가경 

정에산안은 즉시 에산 • 결산소위원회로  

희 부하겠습니다.

예 산 •결 산 소 위 원 회 에 서 는  회부된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4월 18일 제2차 본희 

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김 

부웅 위원님과 서수웅 위원님께서 수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U 시 24분 산회)

—  12  —



[제215회-제i차 본 회 의 〕

〇출석위원 : 6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부응, 서수웅, 이상일, 정무.

〇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김효겸,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 담당관 황용수, 

중등교육과장  신 강수, 과학산업교육과장 김 경숙,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총무과장 김용환,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의사일정안(별첨 1)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 규칙일 부개정규칙 안( 별첨 2)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별첨 3)

-  충청북도교욱 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별첨 4)

-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픽변경안(별첨 5)

， 2008년도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별첨 6)

※ 별 책 부 록

-  2008년도저1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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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5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0f會 第 2 號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4월 18일 (금요일) 11시 00분

議 事 B 程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 회회의규칙일 부개정 규칙 안
2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정 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4.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픽변경안

5. 2008년도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정무 위원 외 5인 발의》

2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교육감 재출》

4 . 2008년도재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5. 2008년도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1AJ 〇〇분 개의)

醫 의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1215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토부터 김효경 부교육

감께서는 제28회 장에인의 날 기념식 참 

석차, 정진구 교육정보화  과장께서는 

시 • 도교육감 정보화 담당과장 회의 참석 

차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퉁보 

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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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2J 5화-제2차 본회의]
松m껀mm■고被田部紋液松恐w校秘m 않

t . 충병북 도 교육위■회회의규칙일¥ 개 

정규칙안

(IlAf CMM》

繼 의장  성영응

의사일정 제U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 

의 규칙 일부개 정규칙 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너L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 

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i 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 

의규칙일부개정규칙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 

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저U 항 

충청 북도교육위 원회 회 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 청 북 도 교 육 청 행 정 기 구 설 치 조 _ 일 

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 육 비 특 별 회 계  수수료  징수 

조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CllAf (後분》

響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 정 제2항 f  청북도교육 정 

행정 기구설치조례 일부게정 조례 안， 의사일 

정 저!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

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 

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 

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김부응 위원장님 나 

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響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위 원 장  김부응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부웅 교육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행정 

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비 특 별 회 계수수료징 수조례 일 부개 정 조 

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 

난 4월 4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으로 4월 14일 저U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 

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 

였는 바, 먼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  

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 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i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디•.

심사보고 주요내응을  말씀드리면 본 개 

정조례 안은 충청 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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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제2차 본회의]

신설되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설치 

목적, 위치 및 업무를 정하고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절에서 충청북도학생회관읊  충청북 

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17 

조 제1항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설 

치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17조 제2항 

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위치를 충 

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두 

며,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 

동 5U -9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22-19번지에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업무률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속 교육기관  설치에 따른 인용 조 

문을  변경하고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 

정에 따라 실업교육읊  산업교육으로, 실 

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둥학교토  변경하 

며 도 서 관  및 독서진훙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 명칭, 조 

문 및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2004년 2월 12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 163회 임시희에서 설립 승인된 충청북 

도 Bio 교육문화회관은  청소년의 인성교육 

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 및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알찬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추진된 

바, 학생회관에서 별도 운영 중인 학생수 

영장, 교육박물관, 한골사랑관, 교통안전 

체험된■과 교육문화회관의 공연기눙읊 제 

외하고는 대부분이 유사기능으로 효율적 

인 교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문화 체 

험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유사기능의 

기관 통합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 

고 인원 및 예산의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두 기관의 통합 운영이 타당하다 

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은 충청 

북도Bio교육문화회 관을 충청 북도학생회 관 

과 통합하여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며, 또한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 

문을 정비한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읊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  

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읊  말 

씀드리 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부터 제5항에 의무교육 

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 

중명수수료와  각급 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중명수수료를  면제하고 또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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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제2차 본회의]

수수료 징수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입학 

배정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급 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중명 수수료  및 의무교육기관  졸 

업자 중  질병 등 개인사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상급학교 진학 시 이에 

따른 제중명수수료와  고등학교  배정에 따 

른 입학 배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부딤■을 경감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12월 29일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중학교 배정수 

수료에 대하여 면제한 바, 중학교  배정수 

수료 면제와의 형평성 및 이중 납부 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입학배정수수료의 면 

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현재 

재학생 및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에 대한 

제증명수수료는  건당 300원씩 부담하고  

있어 수수료 수입이 학교재정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미비하여 학교재정에 크게 영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학생들의 부담을 

다소 경감시켜 무상의무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뿐만  아니라 교 

육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제증명수수  

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 

원법, 장에인 둥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 •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명칭 및 조문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 

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 

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들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심도 있 

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 

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 

행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ᅳ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7》

(끝에 실음》

響 의장 성영용

김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 

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 

읊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 

구설 치조례 일부개 정 조례 안은 조례심 사소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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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수수료징 수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 

경안

(11AJ 12분)
⑩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 

시어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 

시고, 또한  심도 있는 협의톨 하신 바 있 

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저14항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9丄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 년 도제 1 회 공유재  산관  리 계 획 변 경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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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A| 13분 》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저15항 2008년도제1회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추가경 

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예 산 • 결산소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 산 • 결산소위원회 정무 위원장님 나 

오셔서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예 산 • 결산소위원회위원장 정무 

예 산 • 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정무 교육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제1 

회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세 출 추 가  

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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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4일 충청북도 

a 육감으토부터 제출되어 4질 14일 저U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충청북도교육감으토 

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저}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에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 

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 2 

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수 

정예 산안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여러 위 

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2008년도제1희충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예  

산안과 통합하여 심사롤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 

용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 

에 따른 조정분과  2007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일반회계 부 담 수 입 .및  자체 

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와 재원의 합리 

적 배분 둥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 있 

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 년도제 1 회층청북도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1조 3,700억 2,478만 8,000원 대비

노7%인 i U技억 1,367^; I D 왼이 증액 

된 1조 4,886억 3,846만 1,000원으토 편 

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  

입 438억 1 ,8기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157억 2,502만원, 교수 -학습활동수  

입 325만 7,000원, 자산수입 40억 5,506 

만 4,000원, 잡수입 6억 4,317만 9,000 

원, 지 방교육채 감액 16억 5,812만 4,000 

원, 전년도이월금 5抑억 2,656만 7,000원 

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 .  중등교육  913억 8,437만 5,000원, 평 

생직업교육  9억 2,103만 8,000원, 교육일 

반 263억 松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 

출예산의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보 

고서 9쪽부터_ 11 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의 지방채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교육채 부분은 교육과학기술  

부의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지원계획에 의 

하여 2008년 2월 말 교원명에퇴직수당  집 

행실적에 따른 발행액을 감액 계상한 것 

으로 지방채 발행 승인액 91억원에서 

2008년 2월 말 명예퇴직수당 집행액 74억 

4,187^  6, 000원을 제외 한 16억 5,81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의 우리 소위원회에 

서 의결한 본 예산안의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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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없고 사업의 

타당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한 세 

출에 산안의 삭감내 역을 말씀드리 겠습니 

다.

예산안 141쪽 방과후 학교운영 진천교 

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인력 인건 

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61쪽 

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섭 및 협력교원단체 

지원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92 

쪽 중등학교평가  학교평가미흡교  지원비 

3,000만원 전 액 삭감, 예산안 250쪽 학교 

환경위생관리 깨끗한  학교만들기 18억 

2,000만원 중 9억 1,000만원 삭감, 예산 

안 266쪽 평생교육시범학교  운영 영화상 

영 참여 학교지원비 4,000만원 전액 삭 

감, 에산안 3이쪽  본청시설 1급관사  메입 

비 5억원 전액 삭감, 에산안 383쪽 학교 

시설증개축  제천교육청 수산면지역 공동 

사택비 2억 8,694만원 중 감리비 430만원 

삭감, 예산안  383쪽 학교시설중개축  영동 

교육청 공동사택비 4억 7,624만원 중 감 

리비 660만원 삭감, 예산안 396쪽 초등학 

교교육환경개선시설  보은 삼산초 역사사 

료관 설치비 8,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 

안 402쪽 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단양 

대가초 냉난방개선비 7,975만원 중 감리 

비 190만원 삭감, 예산안 410쪽 중학교교  

육환경개선시설  보은중  냉난방 개선비 2 

억 3,177만원 중 감리비 1,600만원 삭감,

예산안 413쪽 중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추 

풍령중학교  급식시설개선비 2억 3,3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총 18억 

5,180만원은 예비비로 편입하여 세입 • 세 

출 각각 1조 4,886억 3,846만 1,000원으 

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 겠습니 다,

본예산  편성 이투 교육과학기술부로부  

터 2008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2007년도 말에 교부된 특 

별교부금, 일반회계 부담수입,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 둥읊 주요 재원으로 재정 

여건상 금년도 당초 에산에 반영하지 못 

한 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호봉제도의 변 

경 둥에 따른 처우개선비, 특별교부금 

및 국고지원전입금  사업비, 2007년도 말 

특별교부금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유아교육진흥, 영재교육 및 영어교육 활 

성화,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학교환경위 

생 및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 교육감  공 

약 사업 추진 둥 현안사업비 둥을 계상한 

사항으로 인건비가 전체 에산의 67 .4%롤 

차지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복지 중진, 교육여 

건 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정부의 

교육시책과  연계하여 영어교육 활성화, 

인문계고와 전문계고의 균형발전 둥에 중 

점을 두어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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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당초 예산 대비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가  기정예산 대 

비 86.7% 중가하여 교육환경개선에  도움 

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저U회 추가경정예산안  

의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삭감내역과  같으므로 보고서 14쪽의 수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심 

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제1회충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에  

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 

는 예산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 

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일 

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 소위 

원회 심사를 거치기까지 수고해 주신 집 

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심사보고서(별첨 8》

(끝에 실음》

⑩ 의장 성영용

정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에 산 •결 산 소 위 원 회 에 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 

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은 예 산 •결 산 소 위 원 회 에 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저15항 

2008년 도제 1 회 충청 북도교육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진천 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외 11개의 사업에서 18억 5,1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세입 세 

출 각각 1조 4,886억 3,846만 1,000원으 

로 하며, 아울러 지방교육채는  교원명예 

퇴직수당  16억 5,812만 4,000원을 감액한 

74억 4,187만 6 ,0W원으토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토, 기타 부분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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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15회 충청북 감사합니다.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U 1 시 26분 폐 회 》

〇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용，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응, 서수웅, 이상일, 정무,

〇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이기용, 교육국장 김종근,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중등교육과장  신 강수,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총무과장 김용환,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시설과장 안세열.

、公， 卜務는 1_

齡

조례심사보고서(별첨 7) 

심사보고서(별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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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i )

의 사 일 정 (안)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희) ims. 4. 14. ~ 4. 18.P 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4월 14일(월》□ 개회식

11:00 [ 제1차 본회의 ]
1.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8. 4. 14. -  4. 18. (5일간)

2. 충청 북도교육위 원회 회 의 규칙 일부개 정 규칙 안 제안설 명
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 명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희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제안설 명5.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 명6.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7.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 산 회

제안설 명

16:00 □ 소위원회 활동 〇조례심사소위원회
4월 15일(화》□ 의안관련 현장방문 본회의휴회
4월 16일(수》□ 의안관련 현장방문 본회의휴회
4월 17일(목》□ 소위원회 활동 

〇 예산•결산소위원회 의̂^
4월 18일(금》[ 제2차 본회의 ]

11:00 1. 충청 북도교육위 원회 회 의 규칙 일부개 정 규칙 안
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 북도교육비 톡별회 계 수수료 정 수조례 일부개 정 조례 안
4.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산 회
□ 폐 회





(별첨 2 》

의 안 변 호 제 215 -1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회)

중정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직 일부개정규직안

발 의 자 정무 교육위원 외 5 인

발으卜?! 월 일 2 0 0 8 년 4 월 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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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위원 회 회의 규칙 일부개 정 규칙 안

발의연월일 : 2008. 4  4.
발 의 자 : 정 무，곽정수 

김병우，김부응 
서수웅，이상일

의 안 
번 호

215-1

제안이유
= 니비니。니：,,丄: : : 11111 1 1 1 1 1

〇 종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임시회의 회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〇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그 회기를 10일 이내 

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4조제3항)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회 의 규 칙  일 부 개  정  규 칙  안

중청 북노교육위 원회 회 의 규직 일 부블 다음과 같이 개 정 한다.

제명 “ 충청북도교육위 i 희회의규칙”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 r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저M조제3항중 "정기회의  회기는 20일，임시회의 회기는 5 일 이내로 

한다"룰  "정기회의 회기는 20일，임시회의 회기는 5일 이내로 한다. 

단，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임시회는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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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 조 문  대  비  i i .

개

제2조(감사) ①〜③(현행과 같음)

③정기회의 회기는 20일, 임시회의 • ■ • « * • * * »

회기는 5일 이내로 한다.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임시회는 그

회기를 10일 이내로 함 수 있다.

④ᆻ⑥(현행과 같음)

30  -



1 곤 ^ 법 령  발췌

□  지 방 교 육 자 치 예  관 한  법 률 (2006. 2. 21. 법률 제7從9호)

제10조 (회의) ③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다만，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내에서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④교육위원회의 개회 « 휴회 • 폐회 • 회기 기타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31 _





(별첨 3》

의 안 번 호 제 215 -2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4 월 일 
(제 회 》

중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 3 |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중청 북 도 교 육 감

제 출 연 월 일 2008년 4 월 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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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제출연월일 : 2008. 4  4.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안이유

〇 숭청북도학생 회 관과 통합하여 신설되 는 숭청북도학생 교육문화원의 

설치 목적，위치 및 업무를 정하고자 함.

〇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서관법 및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명징，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4절 제명을 “충청북도학생회관”에서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으로 변경함(안 저14절)

나. 교양증진，소질계발，정서 순화 등 감성교육에 기여하고，다양한 

체험학습과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 교육체험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고자 “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을 설치함 

(안 제17조제1항)

다.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두며，일부는 숭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번지， 

중정북도 정주시 상당구 내덕1동 322-19번지에 둠(안 제17조제2항)

라.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장의 사무를 정함(안 제19조)

(1) 정소년늘의 품성함양과 학력신장，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프

34



로그램 기획 • 운영

(2) 학생문화 숙제，각종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 • 전시 운영

(3) 유관기관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교육 과학체험

(4)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지원

(5) 기타 중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속교육기관 설치에 따른 

•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제8조제1항，제11조제1항，제14조 

제1항，제20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

바.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계고등학교”를 “ 전문계 

고등학교” 로 변경함(안 제26조제1항，제28조)

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r도서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되는 법 명칭，조문 및 내용을 변경함(안 제14조제1항，제16 

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나. 관련부서간 합의여부 : 협의 완료 

다. 입법 예고 : 2008. 2. 22 -  3. 12(20일간)

-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업무를 조례에 반영 

r강 의 견 제출자 : 평 생 교육체 육과장 

라. 부패영 향자체 평 가 : 해 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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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3조 내지 제 

36조"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0조부터 제34 

조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 • 제11조제1항 • 제20조제1항 • 제23조제1항 • 제26조제1항 • 제29조 

중 "법 제34조"를 각각 "법 제32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34조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19조의 규정에 의 

하여 도서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의 열람 및 이용에 제공함 

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 학습，교양 등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를 "법 제32조 및 r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및 문화，교육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로 한다.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전시회，독서회，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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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 절 중청북도학 생 교 육 문화원

제17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증진，소질계발, 정서 순화 등 

감성교육에 기여하고，다양한 체험학습과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 인 학생교육문화틀 창달하고자 중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 이하 

“ 학생교육문화원"아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학생교육문화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둔다. 다만，학 

생교육문화원의 일부는 중청북도 청수시 상당구 수중동 511-9번지，중청북 

도 청수시 상당구 내덕1농 322-19번지에 둔다.

제18조(원장) 학생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고，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 

관사무를 통할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19조(업무) 학생교육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학력신장，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기획 •

' 운영

2. 학생문화 축제，각종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 * 전시 운영

3. 유관기관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교육 과학체험 

4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지원

5. 기타 학생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절의 제목 "중정 북도실업 계 고등학교공동실습소"를 "중청 북도전문계고등학 

교공동실습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충청북도실업계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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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동실습소"를 "충청북도 전문계고등 학교공동실습소"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실업계고능학교"를 "전문계고능학교"로 하고，같은 조 제2호 

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제30조제！항 중 "도서를 수집 • 정리 • 분석 • 보존，축적하여 공중의 열람 및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 학습• 교양 등"을 "지역수민에 

대한 지식 • 정보의 제공과 주민의"로 하며，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장은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관장 한다.

별표 1중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를 “ 전문계고등학교 공동 

실습소 명칭 및 위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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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 제1조(목적)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름 i (이하 “ 법” 이 자치에 관한 법 률 ! (이하 “ 법” 이
라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라하다) 제겠조부터 제:상조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 

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 영” 이라한다) 제6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 
북도교육청(이하 “ 본청” 이라 한 

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8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 
구•조사하고，교육현장 지도와 진 
로지도，교육자료를 개발하며 과 
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생의 
탐구학습 및 교원의 연구활동을 

조장•지원하여  지방교육의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 

육과학연구원(이하 “ 연구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1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
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

•••••••••••••••••••••••••••••••••••••••••••••••••••••••••••••a

제8조(설치) (I)법 제32조의 .........

제11조(섬치) (D법 제32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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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무원의 자질향상과 투철한 교직 
관을 확립，국민교육에 헌신하도 
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단재교 
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4조(섬치) (1)법 제34조 및 「도

•'參 ♦♦빨®*♦♦**1*®®1**.®

■ ᄆ® * * # ® * : ■卜* * ，»»»»«»■»»«■방

»»*«*«e#»***e»»»»****®»»**»***»»**9*****************'********#*

제14조(섬치) ①법 제32조 및 「'도

서 관 및 독서 진 휴 법 ! 제 19조의 서관법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
규정에 의하여 도서름 수집. 정 여 정보 및 문화  교육세터로서의
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중의 기능을 수행하기.................... ..........
열람 및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

제16조(업무) (현행과 같음)
1. 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존 및

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이하 “ 도서관” 이타 한다)을 설치 

한다.
제16조(업무) (생략)

1.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

적 및 공중에의 이용 공중에 이용 제공
2.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3 .강연회. 감상회. 저시회. 독서회
지방행정에 필요하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름 위하 계획의
기타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의 수립 및 실시
주최 또는 장려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

4.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 교류 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

5.도서관 업무에 관하 조사 연구

의 주최 또는 장려 

' 5. 다른 도서과과의 기.밀하 협력

6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
수행에 필요한 업무 능수행에 필요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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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절 층청북도학생■ ■

제17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제4절 중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제17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늘의 교양증진, 소 의하여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
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순화 능 감성교육에 기여하고. 다
기여하고. 여가 선용을 통하 특별 양한 체험학습과 미래 첨단산업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하 인 인 바이오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
격 체 늘' 육 성 하 11 위 하 여 총' 청 북 이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고자
도학생회관(이하 “ 학생회관” 이라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워(이하 “ 학

하다)을 설치한다. 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

(2) 학생회관은 중청북도 청주시
한다.
種)학생교육문화워은 층청북도 청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둔다. 단 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둔다.
학생회관의 수영장은 충청북도 다만. 학생교육문화워의 일부는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둔다. 511-9번지. 중청북도 청주시 상당

제18조(관장) 학생회관에 관장을
구 내덕1동 322-19번지에 둔다.

제18조(워장) 학생교육문화워에 워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장을 두고. 워장은 교육감의 명을

 ̂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여 소속
음 지휘•감독한다. 공무워을 지휘 • 감독한다,

제19조(업무) 학생회관장은 다음 제19조(업무) 학생교육문화원장은
사함을 과장하다.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청소년의 문예 및 체육활동의 1. 청소V!늘의 품성함양과 학력今1
공간 제공 장. 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

2. 도서실 운영 프로그램 기획 • 운영
3. 청소년에 대하 교육•문화활동 2. 학생문화 축제. 각 #  문예활동

전개 듀음 위하 공연 • 전시 운영
4. 청소년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3. 유관기관과 연계한 미래 첨단

점서순화 등에 필요한 사항 스!•업이 바이오교육 과학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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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5. 교육박물과. 한글사랑과. 안전 4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지원

체험관 운영 5. 기리™ 학생 jjI육문화워의 부속■시

제20조(설치) ①법 제34조 및 「청소 
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야하며，애국애족하는 흐- 
생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 
생종합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호: 
다)을 설치한다.

제23조(설치) 0)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 • 중등 학생 및 교원들에 
게 체험활동 중심의 외국어 교육환 
경을 조성하여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에 대한 자신감 부여，국제문화 이 
해 능력 증진，개인별 국외 어학연 
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외국어교 

육의 효율성 확보로 충북교육 경쟁 
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 
외 국어 교육원 (이 하 “외국어 교육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저17점 충청북도심업계고등학교공동

설 과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섬치) (I)법 제32조

제23조(설치) (I)범 제32조 ....... .

제7절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
실습소

제26조(설치) (I)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계고등학교 교워 및 학

생에게 첨단산업 기자재의 실습을 
통하여 교수• 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청북도실업

-스J'씨g ᅵᅵ__
제26조(설치) (I)법 제32조의 ..........

.............진문계고등학교 .............

••••■•••••••••••••••••••••••••••••••••••••••••••••••••••••••a

••••••••••••••••••••••••••••••••••••••••••••••••••••••••••••a

촌方1 본  두 方] 무• •••••••••••••••••••••••••••••••••a** ᄋ ᄋ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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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 계 고등학교공동실 습소...................

습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사 

항을 관장한다.
1. 심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산업기계

제28조(업무) ...............................

1. 저문계고등학교 ........... ..........

공동실습교육
2. 실업계 교원의 농업 또는 공업관 

련 특별연수
3. (생략)

제29조(설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도서 

관, 학생회관，학생야영장, 교직원복 
지회관을 둔다.

제30조(도서관) (I)도서름 수집 • 정리 •

2. 전문계 ...... ....................... ..

3. (현행과 같음)
제29조(섬치) 법 제32조의 ............

제30조(도서관) ①지역주민에 대한 지
분석 • 보존 • 축적하여 공중의 열람 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및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

•••••••••••••••••••••••••a***********************************
•••••••(•••••••••••••••a*
②(현행과 같음)
沒)판장은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관

조사 • 연구 • 학습 • 교양 능 평생교 

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둔다.
②(생략)
< 신설〉

運(생략)

장한다.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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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j [전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69히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제：30조 《보조기관》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 
인(인구 8W 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 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 
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 
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 
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 
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斗부 
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 

육규칙”으로 본다. <개정 2007.5,11〉

— 44 -



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 (공무원의 배치》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그 정원은 법 

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 

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 
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역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역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메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幻



부칙 <제8069호, 200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 

조,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 

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412 대통령령 제20003히

제80조 《선발시기의 구분》①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 
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학교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후기학교”라 한 
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로 한다.
1. 전문계고등학교(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4.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 
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1.3.2>
1.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2.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중 자연현장실습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부 칙 〈제200CB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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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에 따 
른 11실업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문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것 
으로 본다.

□  「도서관법」[전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29히

제27조 (공공도서관 설치 등》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 
립•육성하셔아: 한다、

②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단 

체 또는 개인은 공공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 
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 (업무》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전시회，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부칙 <제8029호, 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도서관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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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청북도교육 비특별회 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출 연 월 일 2008년 4 월 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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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제줄연월일 : 2008. 4. 4,
제 줄 자 :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안이유

O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과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여 학부모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하고，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수료 징수 면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면제 

하는 조항 신설

(2)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면제하는 조항 신설

나.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입학배정수수료 삭제(안 별표 1)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나. 입법예고(2008. 2. 29. - 3. 20.)결과，특기할 사항 없음

50



중청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 수수료 정 수조례 일 부개 정 조례안

사

충청북도 j£ 육비 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명 "충청북노교육비 특별회 계 수수료 징 수조례"골 "충청 북도 -ill육 • 학예 

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 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제128조 및 제130조"를 " f'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로，"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을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 

기관과 각급학교"로 한다.
사

제4조제1항 중 "[별 표 1]，[별표幻의 수수료 징수 금액에 의하여 징수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를 "별표 1，별표 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 「특수임 

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rf 

「모 • 부자복지법」"을 "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특수교육진흥법」 

제f 0조"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로 하며，같은 조에 제3항 

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

④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별표 1중 고등학교 배정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제증명수수료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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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학 및 재적에 관한 증명"을 "재적에 관한 증명"으로，"수료(예정)에 관 

한 증명” 을 "수료에 관한 증명"으로，"졸업(예정)에 관한 증명"을 "졸업에 

관한 증명"으로 하고，제증명수수료란의 비고 중 "지방자치법 제128조"를 

"지방자치법 제137조"로 한다.

구 분 포드三'玄" 丁r 기준 수!；수! x-3 비 고

1. 고등학교 배장수수료
i . 고등학교 전학 • 편입학 

배정 수수료 1 건 300
초 • 중능교육법시행령 
제 89조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_  52



신 - 구 조 문  대비표

혀-» 1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 하 기 과 에서 징 

수하는 교육 • 학예에 관한 각종수수 

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어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①수수료의 징 

수는 증명 및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에는 그 청구자, 시험 • 고시 및 배정 

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11 P i 표21의 수수료 징수 금액

의하여 징수하고. 충청북도교육비 * 1

특별회계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②ᅳ③(생략)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생략)

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 

받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 

수하지 아시 한디%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  률」 제12조제1항, 「특수임무수행자

즈 한 ._ 히 ._제1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제 1조(목적)

제 137조 ■ 및 제 139조̂ ~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

별표 1, 별표 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의

하여 징수하다.

② 〜③(현행과 같음)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①(현행과 같음》 

② ----------------------------------------；-------------------

1.

「특•수임 무수행자

즈 체  설 립 에._ 관SL_법L蓋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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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2. n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 제 5 조 , 「모  • 

부 자 복 지 법 ᄂ 제 4 조 . 「장 애 인 복 지  법  !

제 2 조 제 2 항 ， 「아 동 복 지 법 」 제 2 조 ， 「플 : 

수 교 육 진 휴 법  | 제 10조 의  적 용 을  받 는  자

^기 '기 j지 f ___ 一 ■一 —___ _ —  

이 ' " 정"

애 이  등 에  대 하  특 수 교 육 법  ! 제 1 5 조 -

< 신 설 〉 激 의 무 교 육 기 관  졸 업 자 의  상 급 학 교  진

< 신 섬 〉

< 신 설 〉

학 에  따 른  제 증 명

好 ) 각 급 학 교  재 학 생 에  대 하  제 증 명

痛 다 른  범 령  또 는  조 례 에  면 제  규 정 이

【별 표  1 】 (단 위 : 원 )

있 는  경 우

【별 표  1】 (단 위 : 원)

구 분  종 류  기준 수 수 료  비고 구 분  종 류  기준 수 수 료  비고

L 고등학교 

비松유료

4. 제증명
，•*、̂3기r，T~ 느

1.고등학교 입학- 

전학•편입학 배

’寒 *1一「크

2. 학적에 관한 

증명

나. 재학 및

재적에 

관한 증명 

마. 수료

( 예 정 )  에

관한 증명 

바. 졸업

( 예 정 》에

1 건

관한 중명

1 건

1 건

1 건

300

300

300

300

시행령 제81

조  제潮조

지방자■치 법

제 128조

L 고등학교 

버保H 료

4  제중명 

수수료

1. 고등학교 잗 

학•편입학 베정
-A- A- rn T，T'뇨'

2. 학적에 관한 

증명

나. 재적에 

관한 증명

마. 수료에 

관한 증명

바. 졸업에 

관한 중명

1 건

1 건

1 건

1 건

300

300

300

30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법

제 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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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 

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조 

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래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140조를 준용한다.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매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지원대상자 등) ①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특수임무수행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특수임무수행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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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 

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 , ) 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속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m 代;« ) 을 사실 

상 부양하는 자를 쏘함한다} 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 

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이나 단체를 말한다.

□ 장예인 등예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 
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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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 •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 .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 

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 

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초 • 중등교육법 시■령

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고등학_ui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둥학교， 예•체능계 고등학교，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각종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 

간부 고등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 하 

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 

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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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 

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장에가 있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시•도가 

같은 지역안에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

。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⑤  제73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 

육장"을 "교육감"으로，"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58



(별첨 5)

의 안 변 호 제 모/f  h/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4 월 일 
( 제  회 》

9 0 0 R  Ml t z  히A f W w O  ZjlL ’ Ml!  】« ^ ^1

공유재산관리겨(획 변경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출
연 월 일

2008년 4 월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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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도  재 1회 공 유 재 산 관 려 계 픽  변 경 안

의안
■ !1

1
1 변호

: 베 /  |
I

제출연월일 : 2008. 4  i/ .
제 줄 자 : 중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O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희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〇 취 득
(단위 : m2, 천원》

구  분 기 관  명 사  업 명 수 량 금 액

토 지 본 청 청사 증죽 부지 매입 4,190 1,885,500

청주교육청 청주시 공유재산 교환 30,050 991,650

(가칭)
솔 밭 초

학교신설 
(추정금액변경) 12,984 10,387,200

소  계 3 건 47,224 13,264,350

건 물 본 청 기숙형영재교육센터 신축 1,704 1,997,750

본 청 원어민교사숙소 신축 , 1,400 1,960,600

충주교육청 북부영어체험센터 설치 2,100 2,827,000

옥천교육청 남부영어체험센터 설치 1,170 1,484,346

충주교육청 교직원공동사택 신축 760 1,112,粉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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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관 명 사  업 명 )鼻， :리
T  향 금 액

건 물 제천 교육청 교직원공동사택 신축 660 1,058,478

주 성 고 기숙사 신죽 1,420 1,624,280

산 남 고 기숙사 신 축 ，화장실 확충 1,196 1,266,650

중앙여 자고 기숙사 신 축 ，생활관개축 1,600 1,840,970

증평 공업고 실 습 실 ，화장실 증축 960 1,000,120

각 리  중 학생수용시설 확충 1,050 1,350,140

양 강 초 다목적교실 신축 846 721,000

양 산 초 다목적교실 신축 846 721,000

영 동 초 다목적교실 신축 958 840,000

소 14 건 16,670 19,805,228

합 계 17 건 63,894 33,069,578

a  처 분
(단위 : irf, 천원)

기관명 처 분 재 산 명 一T 1=1
구  문 소 계 지  변 수 량 대 장 금 액

청 주
51육 청

운동초 
(임야》

임 야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산 39

21,421 535,525

보 은
교육형

삼승초 
(폐교》

토 지 보은군 삼승면 
상가척 333

17,275 154,784

건 물 1,620.8 361,316

합  계

토 지 38,696 690,309

건 물 1,620.8 361,316

3 건 40,316.8 1,051,625

제안근거

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O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

붙  임 : 배 치 도 면  20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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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1.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총 괄 표
(단위 : m2, 천원)

분
2 _  년상반기 2CXB 년하반기 합

ᄀ广

잇  스
소 i T 수 량 금 액 걸It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합계 1 30,050 991,■ 16 33,844 32,(分7,92逐 17 33,069,578

토지 1 30,050 991,650 2 17,174 12,272,700 3 47,224 13,264,350

계 건물 14 16,670 19,805,228 14 16,670 ■ ) 5 , 2 淡

기타

취
1 .

매입

토지 2 17,174 12,272,700 2 17,174 12,272,700

건물

기타

교환

토지 1 30,050 991,650 1 30,050 991,成0
득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14 16,6穴) 19,805,228 14 16,670 19^05,228

기타

처분합계 3 40316.8 1,051,625 3 40316.8 1,敗1,6幻

토지 2 38,696 690,309 2 38,696 690,309

계 건물 1 1,620.8 361,316 1 1,620.8 361,316

기타

처
4.

매각

토지 1 17,275 154,784 1 17,275 154784

건물 1 1,620.8 361,316 1 1,620.8 361,316

기타

5.

양여

토지

분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1 21,421 535,525 1 21,421 535,525

건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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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단위 : nf,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최  X:쮜 자
소유자 비 고

기관명 구 분 소재지 수 i 량

본 청 토지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근외 4

4,1예 1,885^X3 하반기 - 청사 증축 부지 매입 교육감 (도면 1)

^  주 
교육청

토지

청주시
짱 T"여，—1융며 f  
휴^^동 
산654

30,050 991,650 상반기
- 청주시 공유재산 교환
- 형후 학교설립 ^ 용

교육감 교 환 
(도면 2)

가칭》 
솔밭초

토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88-9

12,9及4 10,387,200 하반기
- 학교신설에 따른 

추정금액 변경
교육감 (도면 3)

본 청 건물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산 4-23

1,704 1,997,750 하반기
- 기숙형영재교육센터 

신축
교육감 (도면4)

본 청 건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142

1,400 1,960,600 하반기
- 원어민교사숙소 

신축 교육감 (도면5》

충 주 
교육청 건물

충주시 
호암동 
^264

2,10) 2,827,003 하반기 - 북부영어체험센터 
신축

교육감 (도면句

옥 천 
교육청 건물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3

1,170 1,484,346 하반기 - 남부영어체험센터 
신축

교육감 (도면 7)

으  혹
I T  T

교육청 건물
충주시 
인정 풍_ 
1 ^ 5 1

760 i , m m 하반기 - 충주교직원공동사택 
신축

교육감 (도면8》

제 천 
교육청 건물

제천시 
동현동 
36-52

(0) 1,058,478 하반기
- 제천교직원공동사택 

신축 교육감 (도면9》

주성고 건물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必7

1,420 1,624,280 하반기 - 기숙사 신죽 (100 명) 교육감 (도면 10)

산남고 건물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 2

1,196 1,266,650 하반기 - 기숙사 신축 (期명》
- 화장실 증축

교육감 (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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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의  표 시
주정금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 득 
소유자

비 고
가관명 구 분 소재지 수 량

청주중앙 
여자고 건물

—■"루지 
홍덕구 
사창동 

227

1,600 1,840,970 하반기
- 기숙사 중축 (100명)
- 생활관 개축

교육감 (도면 12)

증평공고 건물

증평군 
증평 읍 
증천리 

713

960 1 ,_420 하반기 - 실습실 증죽
- 화장실 증축

교육감 (도면 13)

각리중 건물

청원군 
오창읍
각리 
於 74

1,050 1,350,140 하반기 - 학생수용시설 확중 교육감 (도면 1句

양 ^ ^ 건물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331-2

■ 721,000 하반기
- 다목적교실 신죽
- 영동군청지원금 

(309,000,■ 원 )
교육감 (도면 15)

양산초 건물

영동군 
양산면 
7)•곡리 
2934

846 721,000 하반기
- 다목적교실 신축
- 영동군청지원금 

(309,000,000원》
교육감 (도면 1 句

영동초 건물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44

958 840,000 하반기
- 다목적교실 신축
- 영동군청지원금 

( ■ ，■ ，■ 원 )
교육감 (도면:!7)

합  계 ^ 9 4 33,06잇578

3* 처분대상 재산목록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 대 장 
금 액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매 입 
요청자

비고
기관명 구，*a: 소재지 수 량

입 혹정 T  
교육청 

(운동초)
임야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산 39

21,421 535,525 상반기
~ 청주시청의 교환요구 
-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음

청주
시장

교 환 
(도면 18)

보 은 
교육청 
(삼승 
폐교)

토지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333

17,275 154,^4 상반기 - 보은군청의 매입요구
- ^ 육목적0 辛 활용 

가치가 적음

보은
一T 夕入-군 T

매 각 
(도면 19》

건물 1,620.8 361,316 상반기 매 각 
(도면 20》

합 계 40,316.8 1,敗1,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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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본청 청사 증축 부지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변 구 조
던t

T  양 추정 금액 

<천 원 》
사  유

청사부지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3 전 992 446,400

향후 본청청사 증축 부지 확보
4-6 답 1,646 740,700

4-7 전 446 200,■

4-8 답 904 406,800

4-20 전 202 90,900

^1 4,190 13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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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청주교육청 토지 ■ 득 《교환》배치도

M . ir〇t 소계지 지변 ■ a*1- 수 량

W

추 정 금 액  

(천원)
사  유

임 야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산 液-1 묘지 30,050 991, 液◎
청주시청 교 환 요 구  

향후 학교설립 활용

字 ■ 노 써  feA、::f，
… I ， ，자 ，j /  /  { ᄌ

人 네  ' 、

' - 야
，방 ' 、 가으경 S

회

스 \
- 나  f 니、'  ■
":>A; \  獻 예 슛 、

,Mi

용 S :M :

k ：，니UMJ入

7/4

g' ! 
1/

mnn，r
\

^ 나.베:
. :■.

、今

公S
..향 션 ':

세
、 .:사 느  태然' ':느夕3

'll
〇、:.■■_■，. C-' '.

. ᅭ >■■，'■:、、於 <夕、z ■스.， \ \ m e s M ^ p

Ci
, < r .. ;

、、•身'■’ '-■ ■、대 7

§L c
좋? f

‘ 씨 』

r sumix 'i- 一:■■■.')  —、:사 、i:'.

>'■，: ，!■■■、 ,'、、 
，約 i、'、 ■、■:__ v

公:》今•_'、'、가 37B 지
때、：'、於‘.

■•고'、、t 나
、八-_'，”  ■■ Y  , \ \  사내단지M

1 신•강'으/.

spih 사 於  1 

(30,050frf,S2AI)

j ■厂'4 令•죽"

0
'起박아',

\>、:ᅳ，《1
A .

세  사.今沒， 1；1

- 남 I—
心

fab
ᆻ -4»

f

次 ，

多轉•家고.신 v. \■V、' '
、、느 trh:

. ᄍ''.'
夕

가 경 ’공 원
,

: 과i

讀 if ^，모廢 . ■ - 방 쨍 器 |뎨 아  广’ ^ 시

-；y v.；.. ̂
1、 、:、

발 ::

1' ' p z ᅳ 、\
:느:겨、여 1 ' 、 써 :우 ,
X  J 다 ' 1i ' 1 |

、々、、 匕 ' , 와
ᅩ ■ - ' “ ’ " 、■-、卜r

卜 ， x  야 . ， ，수 : :
■■ (1；> ^ ' ' '# . ;朴.. :'.' :。하.乂항):卜<:

\ , ) ;'v
i ;; 知' ，’ 께•방
■:)/ cr-fh

느 V

초、ᅳ:厂: 、乂'三. _/.:,，女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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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3 》 가 청 》솔 밭 초 등 학 교  토 지  취 득  배 치 도

4̂% Y—*
"~〇r ŝcL 소 계 지 지변

«__ar•'" n주'，
수 량  

(nf,식 )

추 정 금 액  

(천 원 }
사  유

초등학교

청주시 

흥덕구 

복 대 동

288-9 공장용지 12,984 10,387,200

당초관리계획》 천원 
금회관리계획) 10,387,2W 천원

소계》22X172^00^  ̂
당초 예 산》5與之期0천원 
금회 추경》1423(1000천원 

소계》22*072*800 천워

/끼次 .,:。.、.、 '
■ ■ ■ :  ' .

과

짧' 界、

fs讀 、拔、T 、
•一_ _

織 ，

'如*•■•룰~9幻0»너‘.，
"비"1,1111111_ N"W"'11,1,111，

복대 동, 〇 k!8B- 9 
U 2,984nf,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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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실

8M (옹벽)

I f  I f 102 현 
관

휴게공간

휴게실 사감실 세탁실
107

106

〈충북과학고등학교 건물 배치도>

영재
교육센터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산  4-23 ■  고  슨y~* * 1 • 눈-:-j|_ 1,704 1,997,750 영재교육운영 지원

력 단 련 실 보건실 현 관

(도면4) 기숙형영재교육센터 건물 ■득  빼치도 

普 도 쓰 ，지 「 지변 ] 구조 T t f 1추』 ^  음

행정실 막?W
여직원
탈의실

교 휴 
직 게 
원 실

화장실 
(남직원 

)
화장실
《여직원

)

현 관

시청각실

보
-1

도

음악실

음악
연 ^ ^

1 ,

—~20.5m  

(옹벽) 영체
교육4터

(2)

실험동

(4)
기^4

회 의 실

⑶ 기숙사

화
장
실

ŵ
,

41

화
장
설 

여
직
원실의회

배수로

t

 

견
입
로

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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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600
원어 민교사 
근무여건 개선

(도면5》원어민교사 숙소 건물 취득 배치도

수많 쪽니것근생■용 도  선 ! 지  지 변  구 조  t J  물 ’  사  유

스
냐몬« .1142

시

구

동

조
—
더r  
명

f 
흥 
봉

소숙

― 69 ―



奉 관

( 도 면 句 북부 영어체험센터 건물 취득 빼치도

1  도 소제 겨 지변 구조 수량
《이식)

추정금액 
(천원) 사 읍

영어
체험센터

충주시 
호암동

526-1 ■ 교 슨S - 1— * S 2,1CX) 2,役 ！7, 抑0
학생영어교육활성화 
지원

—n̂_"i m ,m* 4̂ #*u V'»

■»..-.■» J ^ 乂心，iry【:고!메̂ ？I

에성여자고룹학교

사택

- 70 -



(도면7) 남부 영어체험센터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번 구 조
수 량  

(rf, 식》

추 정 금 액  

(천원)
사  유

영어

체험센터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3 철.콘.슬 1,170 1,484346
학생영어 교 육 활 성 화  

지원

71



72



73



《도면10》 주성고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M .  i r
Xj  ■上- 소 계 지 지변 —T，■玄느

ᄀ广：金:
수 량  

_  계

추 정 금 엑  

(천원}
사  유

기숙사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必 7 철.콘.슬 1,420 1,624,280 학교시설 증개축

_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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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산남고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계 지 지변 구 조
T  당

(rf, 식 》

추정 금액 

《천원)
사  유

기숙사 청주시 

흥 덕 구  

산남동

1082
철.콘.슬 1,136 1,189,930 학교시설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
화장실 철. 콘. 슬 60 7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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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名 >9 3선부실 j 3 通무설 3니效 M l %-n .到 >13 화창좃

3-4 방송실 M  두 실 3̂ 5 3-2 단 3-1 _

회의실 ■장실 행정실! 현관 240 M 2-12 설 2-B 聲 ^

① 본 관 현 관

조화여

(B  남 #■ 사

j

성적처리; 상정 
설 ； 실

연견

普로

營고 端 단 실

2,3 2교무설 2-8

m 찼 2-2 2*4 2-7

2A 2~5

헤 』

4 단 실

彫 별관« 斗 현관

무용설 \m
J  화장실 춰 a여 너

독서실 ; 舍착실

독서신 목서설

| 정與著나 §«h

.면12》중앙여자고등학교 건물 ■득 배쳐도

I  도

기숙사

'관

. 。 一  가—

소재지 지변 구조
속!^■： 

(이식》
추정금액 

(천원)
씨

:養:1되 구
，系- |
사창동

227
용 콘 -# 1,420 1,673,970

희 교  슨S  * 1一  * S 180 167,000

사 옴

학교시설 증개축

效 ^  급식소

정화조

S 사격연습장 I 주 I 관 i■■서

기숙사
생활관 며술실

들행크

화장실

화장실

여 ; 남.... i ..
화장설

.讀

단

실

m

歎 평着관

卜1술실;과학실2

© 강 당

SCT 실 내  ; ^ 가사설

여벅 섶 3-5 | 설 M  51

■  1
남 i 여 1 |系 병(남》 

| 숙， 第

■■

단

섞

현관

1-12 ; 1-13

전산실 

과학실

석 당 i 서

p^j
，연취普군.

보해

一|38
€

파|_
“3.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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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0'120 학교시설 증개축 

n W  교육환경 개선

900

60

철.콘. 슬 

철.콘.슬
713

실습실

화장실

M . 도 소 재 지 지변 구 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군 
읍 
리

평
평
천

증 
증 
증

7 7  一



(도면14》각리중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 受 '  푸에■，.一，
소 재 지 지 변 一 1 ，-y

- f " ：土
;3於1，1.

{ n f ,  식}
추 정 금 엑  

<천 원 }

사  유

교 실
청원군 
오 창읍，•暴一 〇  H

:각  B ]

6 3 7 - 4 ■철. 콘.슬 1 , 0 5 0 1 , 3 5 0 , 1 4 0 학생수용시설 확중

78



721,000
다목적교실 신죽 
영동군청지원금 
(309,000,000^)

H

〇 소 제 지 지변
수 량  

(nf 계

주 정 금 액  

(천원}
사  유

(도면15》양강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48
조유■!.-2

군
면
리

¥ '
강
동

영
양 
묘

실교적용다

7 9



도치배■물건교학등

4

一
산^\g

/
6

t

■으
대?

구 조
수 량  

《ms, 식 》

추 정 금 액  

(천 원 》
사  유

첨 콘 조S .. 1— * ’一，，■，— 846 721,000

다목적교실 신축 

영동군청지원금 

(309,000,000-i )

넓y도용

1

丄
39

소겨«지

영족 

양각 

가검

> xL
면

주리



다목적^실 674-4 첨 콘 조Tt—즈 * "I—— •』_ ■»'— 958 840,000

다목적교실 신축 

영동군청지원금 

(360,000,000원》

용 도 소 제 지 지변 구 조
수 많(i S ) 추 정 금 엑

(천원)
乂 ' ' 유 -

군
읍
리

동

동

산

영
영
계

一 81 —



《도면18》운동초등학교 토지 처분《교환》배치도

— 82



《도면19》삼승초등학교《폐교》토지 처분 배치도

•兵* 도〇 mi B，，"，. 소 제 지 지변 구 조
수 량  

“ rf, 식 》

대 장 금 액  

(천 원 》
사  유

학교용지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서원리)

333 학교용지 1,6,718 149,793
-보은군청 매수요청

-52육목적 활응~7'태가 적음"

A|•택 ■부;지 (62-6) 대지 557 4,991

17,275 154,784

336-12,
• 특 

/ =* : ：

1 사 택 부 지

1 期 7 財

가 2CI

납■  > 였

6249a / 、 V :
/  ‘ 니

\ 敗-1孤( )  / ^2 A m

삼승초 (폐교) 
16J 18m* l

6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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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20) 삼승초등학교《폐교》건물 처분 배치도

〇 ~  스法: 소제지 지변 구조
수량

(m%m
대장금엑 

(천원》
A | *  용ᅳ

교  사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3 3 3

철.콘. 슬 1 , 5 3 8 . 5 0 3 5 7 , 7 9 7

-보은군정 매수요청 
( -■중소기업자■■치)

-교육목적 펼용기치가적음*

숙직실 시. 벽.슬 2 8 . 8 0 9 0 6

사 택 시. 벽.슬 2 8 . 8 0 1 ,0 7 1

창 고 시. 벽.슬 2 4 . 7 0 1 , 5 4 2

^ 1 1 , 6 2 0 . 8 3 6 1 , 3 1 6

Uffl KD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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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의 안 변 호 제，，次'多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4 월 .

(제 희)

2 0 0 8 년도 제1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출 연 월 일 2008년 4 월 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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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B년도 제1_ 충 청 육 e l^ S p f l  세입 .세출 추 정

의 안 
번 호 今分ᄀT

제출연월일 : 2008. 4.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O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얻고자 함.

준M 용

O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조 3,700억 2,478만 8천원에서 1，1歎억 1，367만 3천원 

증액된 1조 4,886억 3,846만 1천원으로 편성 

〇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5效억 4,373만원, 자체수입 47억 150만원, 차입 

A 16억 5,812만 4천원，기타 560억 2,656만 7천원 계상 

〇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910억 7,551만 5천원，평생 • 직업교육 

9억 2，103만 8천원，교육일반 266억 1，712만원 계상

□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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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V
f  ~™  ̂ 、

■215회 충청북도교육워원화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4. 18. i l :00)

조 3 I I m  보고서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중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 수수료 징 수조례 일부개 정 조례 안

중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조 례 심 사소 위 원 회 】

- 87 -



1. 심사경과

가. 제줄일자 및 제줄자 : 2008년 4월 4일, 중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희부일자 : 2008년 4월 14일，저)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0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8년 4월 M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 장 길)

가. 제안이유

0  중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신설되는 중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설 

치 목적, 위치 및 업무를 정하고자 함

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서관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명칭,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 용

0  제4절 제명을 “ 충청북도학생회관” 에서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으로 변경함(안 제4절) —

0  교양증진，소질계발，정서 순화 등 감성교육에 기여하고, 다양한 체험 

학습과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 교육체험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생교육 

문화를 창달하고자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을 설치함(안 제17조제 

1 항)



0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

지에 두며, 일부는 중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_9번지，중청북 

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22-19번지에 둠(안 제17조제2항)

O 중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장의 사무를 정함(안 제19조)

(1) 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학력신장，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기획 •운영

(2) 학생문화 축제，각종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

(3) 유관기관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교육 과학체험

(4)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지원

(5) 기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속교육기관 설치에 따른 인

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저18조제1항，제11조제1항，제M조제1항，제 

20조제1항，제23조제：I항, 제26조제1항，제29조)

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 실업계고등학교” 를 “ 전문계고등 

학교” 로 변경함(안 제26조제1항，제28조)

0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되 

는 법 명칭，조문 및 내용을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제16조, 제30조제1 

항 및 제3항)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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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문화 공간 

확보 및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알찬 교육과정을 지원하 

기 위하여 설립 추진된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을 「충청북도학 

생회관」과 통합하여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0  Bio교육문화회관 설립 현황

가.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번지 밀레니엄타운 내 

나. 규모 : 부지 23,141m2 건물l l ，951m7도청 사용 3,912rf 포함 

다. 구조 : 지하 1층 지상 3층(공연장，체험학습실, Bio교육관，관리실)

- 체험학습실 7실(실내놀이마당，인터넷카페，도예실, 무용실,

보컬실，국악실, 영화음악감상실)

0  Bio교육문화회관 설립 경과 및 추진 일정 

가. 교육위원회 설립 승인 : 2004 2. 12.(제163희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나. 건축공사 : 2005. 12. 21. - 2007. 11. 28.

다. 토목공사 : 2007. 11 14. - 2008. 3.

라. 학생회관과의 통합 결정(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 2008. 1 22.

마. 내부시설 및 조례개정 : 2008. 2. -  2008. 5.

바. 시범운영 : 2008. 6.

사. 조직구성 및 개관 : 2008. 7. 1 조직 구성 후 개관 

0  충청북도학생회관과의 통합 타당성 검토 .

가. 통합배경

~ 학생회관과의 중복 기능으로 인한 비효율적 조직 운영 해결 필요 

-  교육문화회관 설립에 따른 인원 및 예산의 중복투자 요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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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부 조직진단 결과

~ 조직진단 용역계약 : 2007. 08. 24. 퍼스트 경영기술 연구원 

• 교육문화회관 신설에 따른 직속기관 간 조직 재설계 

~ 조직진단 결과 : 효율적 운영올 위하여 통합운영이 적절함 

다. 학생회관과의 기능비교

- 기능비교

않 학 생 회 관 교육문화회관
조례 (제 19조) 현재업무

유사 
기 눙

0  도서실 운영 0  아동 도서실 운영 
- 독서교실，논술교실

0  청소년 교육 • 문화 
활동

0  학생문화 죽제 행사 0  체험실，공연장 운영 
- (보컬실，무용실，실 
내놀이마당， 도예실，
인터넷카페， 국악실，
영화음악감상실)
後 방과 후 프로그램은 
체험실 여유시간 활용

0 청소년 문예•체육 공 
간

0  수영장 관리

〇청소년의 교양증진， 
소질 계발，정서순화 
등에 필요한 사항

0 방과후 학교(서 여1，가야 
금，북아트，종이접기， 
힙합댄스， 바둑, 외국 
어，기타)

0  디지털자료실 운영

개별
기능

〇교육박물관，한글사랑 
관，안전체험관 운영

0  좌동
0  평생학습 강좌 운영 

- 비즈공예， 수지침， 
서예， 동영상 제작， 
북아트， 종이접기，
오카리나，기타 둥

0  각종 문예 공연

졌 학생회관에서 별도 운영 중인 학생수영장,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교통 

안전체험관과 교육문화회관의 공연 기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유사기 

능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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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합운영에 따른 장•단점 비교

구분
통합운영 교육문화회관 단독 운영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이  려
\1 一f

측면

0  효율적 인력관리 
0  정원감축
0  관리인력 최소화

〇 교육문화 
기획 전문 
인력 감소

〇 교육문화 
기획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0 비효율적 관리
0 간접지원 인력 

(관리직)낭비

재정
측면

0 재정 효율화
0  인건비 절약 
〇최소비용, 최대 효 
과

01분임경리관
3분임출납원 
체제로 회계 
처리 지연

0  1분임경리관
1출납원 체

제로 안정적 
희 계가능

0 중복투자，인건비 
추가소요

운영
측면

0 역할 분담에 따른 
효율적 교육사업

0  체험실 다양화로 
고객 만족도 제고 

0  관리실 축소

0 관리불편
0 시설별 연계 
체 험 학습 이 동 
대책 필요

0  평생교육 및 
다양한 문화체험 
중심기관 운영 
가능
0  관리용이
0  이용목적 별 
기관 접근성 용 
이

0 학생회관 기능저하 
0 체험실 부족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제한

0  효율적인 교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문화 체험기관 일원화가 필요하 

며 유사기능의 기관 통합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두 기관의 통합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학생회관은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학생수영장, 안전체험관과 차별 

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문화회관은 공연，체험학습，방과후교실，Bio체험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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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6. 12. 20. 법률 제 

8069호) 개정에 따라 소속 교육기관 설치에 따른 인용 조문올 변경하 

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 4. 12. 대통령령 제20003 

호) 개정에 따라 “실업교육“을 “산업교육“으로，“ 실업계고등학교“를 “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하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 

법」(전부개정 2006. 10. 4. 법률 제8029호, 시행 2007. 4. 4.)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 명칭，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 

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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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줄일자 및 제줄자 : 2008년 4월 4일，증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8년 4월 14일，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소위원회 심사

0 저U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8년 4월 14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 장 길)

가. 제안이유

0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과 각급학 

교 재학생에 대한 제 증명 수수료를 면제하여 학부모에 대한 부 

담감을 경감하고，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감 

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0 수수료 징수 면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 

는 조항 신설

-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면제하는 조항 신설 

0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입학배정수수료 삭제(안 별표 1)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0  본 개정 조례안은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및 의무교육 

기관 졸업자 중 질병 등 개인사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상 

급학교 진학 시 이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와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입학 

배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 

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0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 

및 「충청 북도소재고등학교입 학전형전형 료징수규칙J 제2조의 규정 에

의거 별도로 일정 금액의 전형료를 납부하고 있고, 지난 2006. 12. 29.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중학교 배정수수료에 대하여 면제한 바, 중 

학교 배정수수료 면제와의 형평성 및 이중납부 등을 고려하여 고등학 

교 입학 배정수수료의 면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0  아올러, 현재 재학생 및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에 대한 제증명수수료는 

건당 300원씩 부담하고 있어서 수수료 수입이 학교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비하여 학교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생들의 부담올 다소 경감시켜 무상의무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뿐 만 아니라 교육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며,

〇 또한, 「지방자치법J (전부개정 2007. 5. 11. 법률 제8423호)， 「특수임 

의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7. 27. 법 

률 제8566호-법명변경),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 2007. 10. 1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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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55호-법명변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 2007, 5. 25. 

법률 제8483호) 제•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및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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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8. 4 . 18 .

조례심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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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보 고서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쎄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예산결산소위원회】

—  9 9  -



-  2 _ 授 도  I I 變 충f  북도H육明특習與 1  휀_ 출 추가3 舊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O 추가경정예산안 : 2008년 4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

O 수정예산안 •• 2008년 4월 15일，중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〇 추가경정예산안 : 2008년 4월 14일，제215희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〇 수정예산안 : 2008년 4월 15일

다. 소위원회 심사

〇 제 1차 예 산 결 산 소 위 원 회 (2008년 4월 17일)

2. 제 안 설 명 의  주 요 내 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제안이유

O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주가경정 예 산 (안 )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블 부직 제2조에 의해 적용  

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O  2008년도 제 1회 중 .정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줄 주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1조 3 ,700억 2,478만 8천원에서 1，186억 1,367만 3천원이 증액된 1 

조 4,886억 3 ,846만 1천원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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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세입 예산은 이전수입 595억 4,373만원，자체수입 47억 150만원, 차입 

A16억 5,812만 4천원，기타 560억 2,656만 7천원 계상

〇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910억 7,551만 5천원, 평생•직업교육 9억 

2,103만 8천 원 ，교육일반 266억 1/712만원 계상

3. 수정 예산안의 주요내용

가. 제출사유

〇 2008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이후 시급한 현안사업 추가 지원 사  

유 발생

나. 변동내역

O  2008년도 제 1화 중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줄 주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1조 3 ,700억 2,478만  8천원에서 1，186억 1,367만 3천원이 증액된 1 

조 4,886억 3 ,846만 1천원으로 편 성 (변 동 없 음 )

O  세입 예산은 이전수입 595억 4,373만원, 자체수입 47억 150만원，차입 A 

16억 5,812만  4천원，기타 560억 2,656만 7천원 계 상 (변 동 없 음 )

O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913억 8,437만 5천원，평생•직업교육 9 억 

2，103만 8천원, 교육일반 263억 826만원 계상

-  유아및초중등교육 : 3 억 886만원 증액

-  교육일반 : 3 억 886만원 감액

다. 변동 세부내역

O  학교일반시설 : 1억 7,580만원

-  문광초등학교 특별교실 증 죽 (2 실)

O  중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 9,056만원

一  충주중학교 화장실 증 축 (1 동)



O 고등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 4,250만원

-  청석고등학교 지붕 방 수 (5 실)

O 본청직속기관시설 : 5억 3,108만원

-  단재교육연수원 생활관 증 축 공 사 (증 축  및 비품구입)

O 예비비및기타 : 8억 3,994만원 감액

4 . 질의  및 답 변  주 요 내 용  : 생략

5 . 심 사 보 고  주 요 내 용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음

가 . 예산편성  개 요

〇 예 산 (안 ) 총 괄 규 모

2008년도 제 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

모는 기정예산 1조 3 ,700억 2,478만 8천원 대비 8.7% 인 1,186억 1,367만 

3천원이 증액된 1조 4,886억 3 ,84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2008년도 제 1회 추 경 예 산 (안 ) 총괄 규모】

(단위 : 천원)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1,488,638,461 1,370,0247^8 118,613,673 기정예산 대비 8.7% 증

나. 세입예산

2008년도 제 1회 추경 내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 가 증가된 1조 4 ,886억 

3 ,846만 1천원으로 세입 재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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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이전수입은 1 조 3 ,633억 7 ,57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 .6% 인 595억 

4,37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91 .6%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2,398억 3 ,93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  

인 438억 1,8기 만 원  증가(전 체  세입의 83.3%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2,398억 3 ,93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 인 438억 1，8기만원이 증가된 바，이는 보통교부금이 기정예산 대 

비 436억 6，1’기 만 원 ，수준별이동수업지원 특별교부금이 기정예산 대비 1 

억 5,700만원이 증가된 것임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235억 3,36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인 

157억 2,502만원 증가 (전 체  세입의 8.3%)

• 법정이전수입은 느2()1억 8 ,0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 .6% 인 125억 

2,968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지방교육세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11억 

3 ,000만원，시도세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3 억 6 ,328만원，학교용지일반  

희계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부 

담하는 경비로 솔밭초등학교 토지매입비로 기정예산 대비 110억 3,640 

만원이 각각 증가된 것임

• 비법정이전수입은 33억 5,59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9% 인 31억 

9,534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인 흡연예방교육비가  

기정예산 대비 2,680만원이고, 다목적교실증축지원비 8 억원，운동장인조  

잔디조성지원비 1 억 2,000만원, 농산촌방과후학교지원비 18억 9,700만원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28억 1,700만원이며, 공공도서 

관개 관시 간연 장운영비 3 ,054만원，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3 억 1，500만원, 

문화학교운영 600만원 등 국고지원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3 억 5，154만  

원으로 각각 증가된 것임

〇 자체수입은 463억 5.33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인 47억 1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3.1 %를 차지하고 있음

-  교 수 -학 습 활 동 수 입 은  319억 3,72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〇.〇%인 325만 

7천원 증 가 (전 체  세입의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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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교육수입은 316억 3,26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인 325만 7천 

원이 증가된 바, 이는 수업료가 기정예산 대비 325만 7천원이 증가된 것임

-  자산수입은 51억 90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4.7%인 40억 5,506만 4천 

원 증가 (전 체  세입의 0.3%)

» 자산임대수입은 1〇억 6 ,83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 .6% 인 2,751만  

원이 증가된 바，이는 문의조 구룡분교장 2,320만원，동이조 청마분교장  

431만원 등 임대료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2,751만원이 증가된 것임

• 자산매각대는 40억 4,07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539.5%인 40억 

2J 55만 4천원이 증가된 바，이는 토지매각이 기정예산 대비 37억 2,702 

만 4천원，건물매각이 기정예산 대비 2억 5，166만 2천 원 ，기타유형자산  

매각이 기정예산 대비 4,886만 8천원으로 각각 증가된 것임

-  잡수입은 15억 43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7%인 6억 4,317만 9천 

원 증 가 (전 체  세입의 0 .0% )

• 잡수입은 9억 6,09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3%인 2억 4,567만 6 

천원이 증가된 바 ，이는 기타잡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2억 4,567만 6천원 

이 증가된 것임

• 과년도수입은 3억 9,75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인 3억 9,750 

만 3천원이 증가된 바, 이는 기초자치단체비법정전입금 미 전 입 ，교원명 

퇴수당 미수납금, 소송비용 미수납금，대가료 미수납 등 과년도수입이 3 

억 9,750만 3천원이 증가된 것임

〇 차입은 74억 4,18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인 16억 5,812만 4 

천원이 감소하였으며，이는 전체 세입의 0.5%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교육채및학교채는 74억 4,18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인 

16억 5,812만 4천원 감소(전체 세입의 0.5%)

• 지방교육채가 74억 4,18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인 16억 

5,812만 4천원 감소된 바，이는 2008년 2월말 교원명예퇴직수당 집행실  

적에 파 른  발행액 감액에 따라 금융기관차입금을 기정예산 대비 16억 

5,812만 4천원이 감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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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는 714억 6J 5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2,8% 인 560억 2,656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4 .8%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도이월금은 714억 6,75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2 .8% 인 560억 

2,656만  7천원 증가(전체 세입의 4 .8% )

• 순세계잉여금이 711억 1,95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0.6%인 556 

억 7,861만 2천원 증가된 바，이는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대비 556 억 7,861만 2천원4천원이 증가한 것임

• 보조금사용잔액은 3억 4,79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 인 3 억 

4,795만 5천원 W } 된 바, 이는 유치원교육비지원사업, 장애아무상교육  

비 지 원 사 업 ，농신 촌방과후학교지 원사업 비，스포츠클럽 우영 지 원사업 비 등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기정예산 대비 3 억 1，505만 7천원, 공공도서관개  

관시간연장운영사업, 인조잔디조성사업 등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이  

기정예산 대비 3 ,289만 8천원이 각각 증가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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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4  •목 <철 산: 엑 기정매산액 증 감 비

정1 관M 목
^성비 금 액 ^성비 금 액 비 율 고

이전수입 1,363,375,709 91.6 1,303,831,979 95.2 59,543,730 4,6

중앙정부이전수입 1,239,839,313 83.3 1,198,020,609 87.3 43,818,710 3.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39,839,313 83.3 1,196,020,609 87.3 43,818,710 3.7

교부금 1,239,839,313 83.3 1,196,020,609 87.3 43,818,710 3.7

국고보조금 0 0.0 0 0.0 0 0.0

특별교^금 0 0.0 0 0.0 0 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3,536,390 8.3 107,811,370 7.9 15,725,020 14.6

법정이전수입 120,180,400 8.1 107,650,720 7.9 12,529,680 11.6

지방교육세전입금 96,270,000 6.5 95,140,000 6.9 1,130,000 1.2

시도세전입금 12,874,000 0.9 12,510,720 0.9 363,280 2.9

部aMi■神부딤금 11,036,400 0.7 0 0.0 11,036,400 100.0

비법정이전수입 3,355,990 0.2 160,650 0.0 3,195,340 1,989.0

광역자치단체전입 금 187,450 0.0 160,650 0.0 26,800 16,7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2,817,000 0.2 0 0.0 2,817,000 100.0

국고지원전입금 351,540 0.0 0 0.0 351,540 100.0

자체수입 46,353,333 3.1 41,651,833 3.0 4,701,500 11.3

교수-학습활동수입 31,937,230 2.1 31,933,973 2.3 3,257 0.0

기본적교육수입 31,632,605 2.1 31,629,348 2.3 3,257 0.0

이 하 ■그 
~1 n 182,066 0.0 182,066 0.1 0 0.0

수업료 31,450,539 2.1 31,447,282 2.3 3,257 0.0

선택적교육수입 304,625 0.0 304,625 0.0 0 0.0

| 기숙사 및 급식 304,625 0.0 304,625 0.0 0 0.0

행정 1t동수입 | .,502,685 0.1 1,502,685 0.1 0 0.0

入 '용료및수주료수입 ! 1,502,685 0.1 1,502,685 0.1 0 0.0

사용료수입 1,268,602 0.1 1,268,602 0.1 0 0.0

수수료수입 234,083 0.0 234,083 0.0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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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세 출 예 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7%가 증가된 1조 

4,886억 3,846만 1천원으로，이를 부문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一 유아및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7,0%인 913억 8,437만 5천원이 증가된 1조 

4,046억 3,624만 3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94.3%를 차지하고 있음 

一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50.4%인 9억 2,103만8천원이 증가된 27억 

4,949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0,2%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47,9%인 263억 826만원이 증가된 812억 5,272만 2 

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〇 정책사업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  유아 및 초증등교육 부문의

•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1.9%인 175억 2,352만 7천원이 증가된 9,256 

억 4,850만 7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62.2%를 차지하고 있음

•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28.5%인 178억 2,652만 7천원이 증가된 

803억 M 99만 9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5.4%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격차해소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2억 1，087만원이 증가된 406억 8,337 

만 5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7%를 차지하고 있음

•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21.7%인 38억 6,655만 3천원이 증가된 

217억 2,123만 9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0.7%인 16억 1,930만 5천원이 증가된 

2,278억 536만 7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5.3%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교육여건개선시혁은 기정예산 대비 86.7%인 503억 3,759만 3천원이 증가 

된 1,084억 1,275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7.3%를 차지하고 있음

-  평생 직업교육 부.？•이

• 평생교육은 기정예 ；丄 대비 67.9%인 8억 5,145만 8천원이 증가된 21억 565만 

1천원으로 전체 에•산안의 0,1%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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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12.1%인 6,958만원이 증가된 6억 4,384만 5천원으 

로 전체 예산안의 〇.〇%를 차지하고 있음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42.3%인 56억 3,229만 1천원이 증가된 189억

4,587만 9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기관운영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5.2%인 31억 222만 4천원이 증가된 235억

1,516만 9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6%를 차지하고 있음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기정예산 대비 17.4%인 17억 3,502만 8천원이 감소

한 82억 3,075만 3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0.6%를 차지하고 있음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171.6%인 193억 877만 3천원이 증가된 305

억 6,092만 1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1%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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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U I uI T
야k 정책사업 구성비

(%)
구例
(%) ^ 감액

;致7!■公''今1뽑' 
(%)

교
육 1,4燃，638,461 100.0 1370,024,788 100,0 118,613,673 8.7

유  m 초f 등 육 1,404,636,243 94.4 1,313,251,868 95.9 91,384,375 7.0

^ 적자원운용 925,648,507 62.2 908,124980 66.3 17,523,527 1.9

교수—학습활동지원 80,364,999 5.4 62,538,472 4.6 17,826,527 28.5

교육격차히)소 40,683,375 2.7 40,472,505 3.0 210,870 0.5

보?y급스r처}육훨동 21,721,239 1.5 17,854,686 1.3 3,866,553 21.7

학교재정지원관리 227,805,367 15.3 226,186,062 16.5 1,619,305 0.7

학通a육여건가松사설 108,412,756 7.3 58,075,163 4.3 50,337,593 86.7

평생一직업교육 2,749,496 0.2 1,828,458 0.1 921,038 50.4

평생교육 2,105,651 0.1 1,254,193 0.1 851,458 67.9

직업교육 643,845 0.0 574,265 0.0 69,580 12.1

교육•일반 81,252,722 5.5 54,944,462 4.0 26,308,260 47.9

51육행정일반 18,945,879 1.3 13,313,588 1.0 5,632,291 42.3

기관운영관리 23,515,1粉 1.6 20,412,945 1.5 3,102,224 15.2

지방채상환및 e)스료 3.230,753 0.6 9,965,781 0.7 A1,735,028 A17.4

예비비및기타 ；i 3 560,921 2.1 11,252,148 0.8 20,148,713 179.1

합계
1
■ ， 8， 100.0 im ,mm 100.0 lrnmrn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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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채 조서

〇 금회 지방교육채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지원계 

획에 의하여 2008년 2월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집행실적에 따른 발행액 

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지방채 발행 승인액 9 1억원에서 2008년 2월말 
명예퇴직수당 집행액 7 4 억 4 ,1 8 7만 6천원을 제외한 1 6억 5 ,8 1 2만 4 천원 

을 감액하였음

마. 삭감 내역

〇 세입 삭감액 : 해甘없음  

' O 세출 삭감액 . 1,851,800천원

O 삭감내역 및 사유

-  세줄

• 예산안 141쪽 방과후학교운영 진천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1,000만원 전액 삭감

• 예산안 161쪽 교원단체총연합회교섭및협력 교원단체지원비 2,000만원 전 

^  삭•감ᅳ

• 예산안 192쪽 중玄학교평가 학교평가미흡교지원비 3,000만원 전액 삭감

• 예산안 250쪽 학:u :l i경위생관리 깨끗한 학교만들기 18억 2,000만원 중 9 

억 1,000만원 삭감

• 예산안 266쪽 평생교육시범학교운영 영화상영참여학교지원비 4,000만원 

전액 삭감

• 예산안 3이 쪽  본청시설 1급관사 매입비 5 억원 전액 삭감

• 예산안 383쪽 학교시설증개축 제천교육청 수산면지역 공동사택비 2억 

8,694만원 중 감리비 430만원 삭감

• 예산안 383쪽 학교시설증개축 영동교육청 공동사택비 4억 7,624만원 중 

감리비 660만원 삭각

• 예산안 396쪽 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보은 삼산초 역사사료관 설치 

비 8 ,000만원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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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402쪽 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단양 대가초 냉난방개선비  

7,975만원 증 감리비 190만원 삭감

ᅳ 예산안 410쪽 중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보은중 냉난방개선비 2억 3,177만 

원 중 감리비 1,600만원 삭감

* 예 산안 413쪽 중학교교육환경 개 선시 설 주풍령중학교 급식 시 설개선 비 2 

억 3,300만원 전액 삭감

바. 종합의견
O 2008년도 제 1회 증청북도교육비•복•별회계 세입•세줄 주가경정예산안은

O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8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2007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일반회계 부담  

수 입 ，자체수입，전년도 이월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〇 재정여건상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호 

봉제도의 변경 등에 따른 처우개선비, 특별교부금 및 국고지원전입금 사  

업비，2007년도 말 특별교부금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특히 유아교육진  

흥 ，영재교육 및 영어교육 활 성 화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학교환경위생  

및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 교육감 공약 사업 주진 등 현안사업비 등을  

계상한 사항으로,

〇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7.4% 를 차지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  

고 공교육의 내실화，교육복지 증 진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 진 ，정부의 교육시책과 연계하여 영어교육 활성화, 인문계고와 전문계 

고의 균형 발전 등에 중점을 두어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 현 ” 

을 위하여 최선졺 나한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으며，특히 당초예산 대 

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가 기정예산 대비 86.7% ，증가하여 교육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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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 정 안  주 요  내용

가. 제안일자 : 2008. 4. 18.

나. 제 안 자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다. 수정이유 : 삭감내역 및 사유 참조

라. 수정 주요 골자

〇 세줄 

-  세출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특별활동지원

• 예산안 141쪽 방과후학교운영 진천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중 전담 

인력인건비 1，〇〇〇만원 전액 삭감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교직원단체관리
• 예산안 161쪽 교원단체총연합회교섭및협력 교원단체지원비 2,000만원 전 

액 삭감

( 부문) 유까및초중등교육 ( 정 책사업 ) 교수학습활동지원 ( 단위사업 ) 학교평가관리
• 예산안 192쪽 중등학교평가 학교평가미홉교지원비 3,000만원 전액 삭감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보건/급식/체육활동 (단위사업)보건관리
• 예산안 250쪽 학교환경위생관리 깨끗한 학교만들기 18억 2,000만원 중 9 

억 1,000만원 삭감

(부문)평생직업교육 (정책사업)평생교육 (단위사업)평생교육활성화지원
• 예산안 266쪽 평생교육시범학교운영 주민과 함께 만나는 영화상영관운 

영 영화상영참여학교지원비 4,000만원 전액 삭감

(부문)교육일반 (정책사업)기관운영관리 (단위사업)교육행정기관시설 
» 예산안 3이쪽 본청시설 1급관사 매입비 5억원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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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유아맟초중등교■욕 (정책사업)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사업)학교일반시설
• 예산안 383쪽 학교시설증개축 제천교육청 수산면지역 공동사택비 2억 

8,694만원 중 감리비 430만원 삭감

(부문)유까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a 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사업)학교일반시설

• 예산안 383쪽 학교시설증개축 영동교육청 공동사택비 4억 7,624만원 중 

감리비 660만원 삭감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 정책사업)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단위사업 )교육환경개선시설

• 예산안 396쪽 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보은 삼산초 역사사료관 설치 
비 8,000만원 전액 삭감

(부문)위사_및초중등교유 (정책사업)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사업)교육환경개선시설

• 예산안 402쪽 .i 、:y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단양 대가초 냉난방개선비 
7,975만원 중 감리비 190만원 삭감

(부문) 유아및초중등교육 ( 정책사업 ) 학교교육여건개선시 설 ( 단위사업 ) 교육환경개선시설

• 예산안 410쪽 중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보은중 냉난방개선비 2억 3,177만 

원 중 감리비 1,600만원 삭감
(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 정책사업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단위사업 )51육환경개선시설

• 예산안 413쪽 중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추풍령 중학교 급식시설개 선비 2 

억 3,300만원 전액 삭감

7.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8. 소 수 의 견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9.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

〜 M4 —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8. 4 . 18 .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간 사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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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淸北道敎育委1 會 議事局

2008년 4월 14일 (월요일) 16시 01분

議 事  B  程 《 재와5회 임시회 재1차 조래심사소위원회 )

1. 위원장선출의건

2 .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징수조래 일부 개정조례 안

審査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5.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 정조례 안

(16시 01분 개의)

⑩ 위원장 직무01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 

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입률 부칙 저12조

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9조 

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왼장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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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_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 

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⑩ 곽정수  위원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금번 조례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부웅 

교육위원님을 주천합니다.

⑩ 위원장 직무대■ 이상일 

김부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부응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⑩ 위원장 김부응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이렇게 밀어주셔서 고맙습 

니다.

조례심사가 제대로 잘 되도록 제가 이 

署어 보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2. 간사선출의건

(16 A{ 03분》

醫 위원장 김부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꾸보자를 주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금번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로 서수웅 

교육위원님을 추합니다.

⑩ 위원장 김부응

서수웅 교육위원 님이 추천되 었습니 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수웅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수웅 위원님 인사말씀을 간단히 좀 

해 주시죠.

⑩ 간사 서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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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서 ■수ᅳ웅- 교육위 원 입 니 다.

위왼장님을 도와서 본 소위왼회가 오놀 

의 소임을 다하는데 심부름을 충실히 해 

서 간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6 시 05분》

響 위원장 김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저1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 하루로 해서 충청북도교 

육청 행정기구설치소례 일부개정조례 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 

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 하는 위원 있 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 

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ᅳ 참 조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오놀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

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 

음은 오놀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신청순에 따라 일문일답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 는 관계왼께서 는 회 의 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16시 06분 》

⑯  위원장 김부응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 

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에, 서수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⑩ 간사 서수웅

충청 북도학생교육문화원 운영 과 관련해 

서 거기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도청이 

사용 에정으로 되어 있는 바이오전시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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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데요. 그 바이오전시관 운영과 관련 

해서 아직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앞으토 

운영할 때 갖다 설치만 해놓고 바이오 운 

영을 우리가 다 맡아야 하는 건지 아까 

거기서 이해률 못했는데요, 혹시 도청에 

서도 우리처럼 관리인이 나와서 하는 건 

지 그 에기를 아까 못 들었거든요.

만에 하나 우리가 관리를 맡는다면 그 

어I 따른 경비나 인력도 상당히 요구되어 

야 할벤데 그런 문제는 없는 건지 걱정되 

어서 제가 여뭐봅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국장입 니 다.

지금 서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와 같이 저희들이 교육문화회관 운영체제 

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도청에 

서 바이오전시관으로 훨■용을 하게 되는 

데, 그 부분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도 

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 

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공공요금 둥 

전부 다 각자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 

고，지을 때부터 아에 수도세, 공공요금 

이나 이런 것이 별도로 계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는 

물론 학생들한테 받는 수수료까지도 각자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響 간사 서수웅

아까 거기서 설명 듣기토는 그게 이해 

가 안가서, 제가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審 위원장 김부웅 

서수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팍정수 위원님.

響 곽정수 위원 

곽정수 교육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 

니까 아직 학생회관이 명칭이 학생교육문 

화 이런 말이 써 있는데, 그 앞에 학생을 

넣은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체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건가요?

響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그렇습니다.

響 곽정수 위원

거기 학생 소리가 안들어가고 그냥 교 

육문화회관 이렇게 되면 도청 사업소로 

오인할 소지가 있죠?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관의 명칭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직원들 등 우리 직 

원들하고 상당히 의건 수렴읊 해서 하는 

과정에서 학생교육문화원으로 이렇게 하 

는 걸로 됐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설립 당시에 위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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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테 보고할 때는 우리 명칭에 바이오라 

는 문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이 

것이 우리가 하는 기관의 기본 뜻하고 도 

청에서의 얘기하는 바이오 쪽하고 너무 

바이오 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그래 

서 그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빼고 학생교 

육문화원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響 곽정수 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 여워보겠습니다.

거기 현재 학생회관은 직제가 총무과, 

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 

는데, 기구가 확장됨으로 해서 부로 승격 

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아까 거기 갔을 때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부서의 

명칭은 어떻게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닐 

테지만 지금 어떻게 두려고 그러는 건지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⑩ 총무과장 김용환

총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현재에 조례에는 원장만 둔다고 

되어 있고 규칙에 가면은 현재 총무부 또 

운영기획부, 학생문화관리부 이렇게 3부 

를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부장의 직급은 어떻게 편성이 

될 걸로 예측이 되는지요?'

⑩ 총무과장 김용환

지금 헌재 부장은 지방4곱 또 총무부는 

지방4급으로 하고 운영기획부는 교육연구

관, 학생문화관리부는  거기도 지방4급으 

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響 곽정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내에 

4급 티오의 증감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⑩ 총무과장 김용환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두 자리가  규칙에 

서 지방4급으로  확정이 되면 지금 헌재 

저희들  4곱 정원이 2명 내려와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⑩ 곽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헌재 연구관으로  되어 있 

는 부서의 연구관은 현재 현 학생회관의 

연구관 자리가 지금 있죠.

⑩ 총무과장 김용환 

거기의 연구관은 5급 연구관이고 지금 

운영기획부  연구관은 서기관급  4급 연구 

관입니다.

⑩ 곽정수 위원

그러면 5급 연구관이 4급 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4급 연구관 따로 5급 연구관 따 

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⑩ 총무과장 김용환 
만약에 규칙이 확정이 되면 제가 보기 

에는 4급 연구관도 한 분 발령을 받고 그 

리고 전문직 운영기획팀에 과장급 연구관 

5급 연구관이 한 분 배치되지 않을까 그 

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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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획 관리국장입 니 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회관의 연구관은 사실상 보직 

이 5급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있는 부서를 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급기관장이 가기 때문에 
총무부나 기획운영부나 문화관리부 쪽에 

는 부장급으로 해 가지고 본청 과장급 서 

기관 내지 본청 과장급 장학관으로 배치 

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학관 내지 연구 

관이 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 

으로 저희들이 규칙으로 다시 정해야 되 

는데 현재의 계획은 이렇게 추진할 계획 

입니다.

⑩ 곽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⑩ 위원장 김부웅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⑩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회관에서 하고 있는 기능하고 

오늘 새로운  학생교육문화원에 가봤더니 

앞으로 유사기능이 핑장히 많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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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통합 조정을  해 

야 효율적인 건가 하는데 궁금하고， 저쪽 

어! 건물면적이 11,951m2라고 그러는데 이 

것을 관리하는데 따른 많은 인력이 펄요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 

획*보 방안은 어떠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 총무과장  김용환

총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교육문화원을  학생회관하고  통합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생희 

관하고 교육문화원 다시 조정되어서 생기 

는 기관하고의 기능이 중복되는  기능이 

많아서 우리 먼저 조직진단  결과도  통합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키로  하고 거기에 필 

요한 인원이 전문직 6명, 지방공무원  43 

명 총 49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학생회 

관 정원이 3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18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추 

가로 필요한 18명중에는 전문직 3명, 지 

방공무원 15명으로 현재 그 인원은 교육 

문화회관설립추진단에  정원이 지금  11명 

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11명을 ;■용 하  

고 나머지 전문직 3명과 지방공무원  4명 

은 기관간 인력 제배치를  통해서 인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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響 이상일 위원

그럼 이쪽에 공고에 옆에 있는 현재 학 

생회관에도  작지만 공연장이 있죠. 그리 

고 저쪽 4층에 중강당이 있고, 오늘  가봤 

더니 거기도  공연장이 큰 것, 작은 것, 

무용연습실 다 있더라고, 그랬을  때 이쪽 

에 있는 영동에 있는 학생회관의 활용방 

안을 한'번 재검토해야  봐야 될 것 같아 

요. 그걸 동시에 다 훨■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⑩ 총무과장 김용환

그래서 유사기능은  중복되는  기능 때문 

에 통합 운영을  하는 것0 1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영동에 있는 許생ᅲ 

회관에서는  지금  주로 교육박물관, 안전 

체 험 관 ， 한골사랑관  둥을 운영하고  거기 

에 평생교육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여유 

교실, 여유실을  이용해서 평생교육을  하 

고, 지금  주중동에 있는 교육문화원은  학 

생들 체험학습을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접근방법이 사실 영동은 좁기는  해도 

시내 가운데여서 접근방법이 좀은데 주중 

동은 많은 학생들이 이동을 할 때 교통의 

문제가  생길 때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가령 한 천명 학생이 한 학교가 다 이 

동을  한다고 그러면 각자 오라고 그러기

도 어려울 테고 버스가 운영이 되기도 그 

렇고 접근성이 아직은 거기가 멀단 말이 

에요. 특히 학교가 이쪽이 많은데 이쪽에 

서 그쪽까지 가려면 적어도 20분 내지 멀 

게는 30분까지 걸릴 것 같은데.

⑩ 기획관리 국 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지금 이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학생교육문화원 쪽이 접근성이 상당 

히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우리가  개별로 물론 

체험장에 입장을 하거나 이런 거는 가급 

적이면 지양홈 „하고, 학교단위로  전부다 

훈'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학생들 

의 입장료라든가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받지 않고, 또 그 체험장을  입장하는 학 

생들도  학교단위로 받을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해에 많은 경험과 

또 학교단위로  함으로써 개별로서 학생들 

을 입장시킬 때에 비효율적인 것을 감안 

하기 위해서 학교단위로 할 그런 계획으 

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근성 부분은 

수요자측인 학교측에서 임대료를 내던지 

해서 이렇게 오는 방법으로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재료비, 또 입장료 이런 건 무 

료로 해보고, 올 2008년도에 그렇게 운영 

을 해봐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는 보안을 

해서 2009년도부터는  수수료를  받을 것인 

지 여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용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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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개원부터 12월 

31일까지 소요되는  운영경비 그 다음에 

재료비, 입장료부분, 공공료 이런 거는 

추경에 반영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상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접근성 문제는  당분간은 학교 

에서 수요자즉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 

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⑩ 총무과장 김용환 

총무과장  김용환입니다.

그 접근성 문제가  처음부터 대두가 되 

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임대버스 학생수 

송을 위해서 버스임대료를  10대 분을 계 

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주시내하고 청원군 관내 

학교를 시범적으로  그 10대를 만약에 에 

산 승인이 나면 학생수송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다음  번 단계를 검토하 

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김부웅 

이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⑩ 정무 위원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충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신설되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설치 

목적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 

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 

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시행 

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조문 및 

변경내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  

니다.

아까 나누어준 유인들  3쪽을 보니까  제 

6조제7호 중에는 실업교육을  산업교육으  

토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4쪽 아래에서 넷째 

줄을 보면 제7절을 제목  충청북도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충청북도전문계고  

등학교  공동실습소로  한다 해 가지고 실 

업계를 전문계로 바폈습니다.

또 제26조제1항도 보니까  실업계고둥학  

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충청북도실업계고  

둥학교 공동실습소를  충청 북도전문계고등  

학교 공동실습소로  거기도 실업계를  전문 

계로 이렇게 바폈습니다.

그 아래에 제28조제1호 중 실업계고둥  

학교를，전문계고둥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실업계틀 전문계로 전부 실업계 

를 전문계로 이렇게 바폈는데, 유득  유별 

나게 저16조제7호는 실업교육을  산업교육  

으로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정무 교육위원입니다.

128 -



[제215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이 렇게 산업 교육하고  ?d 문교육하고의 

차이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차이 

가 원지, 혹 '다른 데는 다 실업계를  전문 

계토 말을 바꾸었는데 유별나게 이 6조만 

산업교육이라고  표현한  의미가 뭐가 있는 

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響 총무과장 김용환 

총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이 과학 및 실업교육에 관한 사항에서 

산업교육이라고  조문을  꼿경하는 것은 우 

리 과 명칭도 과학산업가고  실업교육에 

관한 것이 요때는  산업교육으로  하는 것 

이 맞고 규칙에 따라서 기타는 전문계로

하는 것이..........

⑩ 정무 위원

아니 전부 산업계로  한다든지 전문계로 

한다든지 통일을  하지, 제6조만 유별나게 

산업교육이 라고 실업계교육을  산업교육으  

로 바꾸고 그 이하에 있는 전부 조문은 

실업계교육을  전문계교육으로  용어률  바 

꾸었는데, 산업교육이라고  하면 실업교육  

보다는  산업교육이 폭이 넓은 것 같고 제 

가 생각할 때는  또 산업교육보다는  전문 

계교육이 폭이 더 넓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산업교육과  전문 

교육을  그렇게 용어를  구분해서 했는지?

⑩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일반계열이냐  실업계열이냐  이렇게 학

교의 성격을 구분 지어서 계열을 나늘 때 

에는 과거에 실업계라고  하던 것을 전문 

계로 바꾸자 이렇게 용어률  선택한  겁니 

다, 전문계열로.

그리고  전문계열에서 가리키는  교육은 

무엇이냐  과거에 실업교육이라고  하던 것 

을 지금은  산업교육이라는  용어로  표현하 

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 

니다.

⑩ 정무 위원

조금  이해가 제가  부족한데 

⑩ 총무과장 김용환 

총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실무자의 뜻은  실업교육에 두 가지 뜻 

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및 실업 

교육이라  할 때는 실업교육의 두 가지가 

하나는 실업교육, 산업교육에 대비해서 

과학 및 산업교육이라는  용어를  썼고, 기 

타는 실업교육에 대한 규칙변경으로  실업 

교육이라는  것이 전문교육으로  용어가  변 

경되어서 실업교육을  두 가지 뜻으로  이 

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  정무 위원

제6조제7호로 실 업 교 육 #  전문교육으로  

바꾸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⑩ 간사 서수웅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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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이렇게 블 때 학교이름은 전 

문이라는  학교이름을  붙이고 그 학교에서 

하는 교육내용은  똑같이 실업이었던 것을 

산업으토  고쳤기 때문에, 산업이나 전문 

으토 하나 통일하면 안되나 이렇게 특별 

히 구별한  이유가 된가 긍금한 거죠. 그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교육을  했으면 산업계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 안되나 그 말이죠. 

響 정무 위원

서수웅  위원님 말씀 마냥 이거 6조에만  

실업교육읊  산업교육으로  했는데 이것도 

전문교육으로  바꾸면 남들이 법적으로 읽 

을 때도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실업교 

육, 산업교육, 전문교육  말이 다 다르니

까 이게 뭐가..........

⑩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요거 전문담당  의견을 들어서 다시 답 

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 위원

⑩ 위원장 김부응

정무 위원님, 그럼 답변하실 분이 도착 

할 때까지 제가 잠시 보충질의를  해 보겠 

습니다.

단위기관별 부서의 설치 및 부서장의 

직급, 분장사무는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럴 예정이라고  여기 아침 제 

안설명서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부 

서의 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  

니다,

새토 설치되는 학생교육문화원이  정원 

이 49명쯤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상당히 

비대해지는 기 구 인 데  실제토 그 기관의 

장을 보면 직급을 보면 우리 직속기진  중 

에서 학생수련원은  부이사관, 중앙도서관  

은 부이사관, 학생회관은  서기관으로  되 

어 있다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더 비대해진 문화 

원에 부이사관  설치 할 이런 계획이 있는 

지요?

書 기휙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생교육문화원의 규모가 상당히 비대해 

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관리시설도  상 

당히 양적으토 많이 팽창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내용■들이 핑 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단순히 과거의 순수한  

영조물만 관리하는 영조물 관리보다는  영 

조물 관리부분도  상당히 비대해지고, 또 

한 학생수련장이나  저희들  교육문화원  쪽 

에 주중동  사무실들이 워낙  기능 자체들  

이 강화되고, 그래서 단순한 영조물 관리 

에서 거대한 영조들 관리체제로  바꾸다 

보면 지금 4급 기관장 가지고는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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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지금 신중히 검토를 나'니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 정원 슈에서 3급 정 

원을 교육감 재량으로 인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진천야영장장하고 교환 

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률 하고 있어서, 

3급을 교육문화원 쪽으로 옮기고 지금 학 

생야영장 쪽에는 4급 기관장을 둘까 이렇 

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響 위원장 김부웅

부이사관 자리가 하나가 중원은 안되고 

요?

離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회들이 3급을 정원을 교육부하고 상 

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교 

육과•학기술부 쪽에서의 입장은 시 • 도 간 

에 형평 있는 조직 내지는 직급을 줘야된 

다는 취지에서 3급을 중원하기는 현실적 

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는 어렵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4급을 2명. 

을 추가로 저희들이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⑩ 위원장 김부응

아까 말씀 도중에 부서장에 대한 말씀 

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기 전까지는 운영하시겠다  그 얘기이죠.

醫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교육부에서 정원은 왔는데 단 그것이 

학생교육문화원 개원 이후에 직제가 되어 

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직제규정을  고쳐서 

기관장을 3급 기관장으로  문화원에 보내 

고 또 현재의 3급 기관장이 있는 야영장 

은 4급으로 두는 그 절차를 밟아서 7월 1 

일날 인사에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⑩ 위원장 김부웅

관리국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다보니까  학생문화원의 기 

능이 상당히 큰 것으로 가서 실제로 보기 

도 했고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4급 정원 

이 둘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렇다면 그 4급 보직할  때 제가  작년도  행 

정질의나 또는 사무감사  때 늘 에기했던 

것이, 조금 한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어 

려운 직렬에서 이런 직렬에서 요번에 복 

수직렬로다가  예를 든다면 시설직 공무원 

들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 

냐 요걸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지금  시설직으로  임명을 할 것이냐 아

[제215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그러면 학생회관하고  수련원하고의 교 니면 다른 직종 이런 부분으로  할 것이냐 

체를 해서 일단은 교육부에서 인가가 되 의 문제는  사실은 인사의 부분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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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교육감•님께서 어떠한 공무원들간에 

직종간 밸런스를 맞추4서 임명하느냐 그 

부분은  인사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 위원장 김부웅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소수직 

렬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에서 건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또 거기 시설도 핑 

장히 많은 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 

니다.

정무 위원님 아직 답변이 안됐습니까? 

말씀하시죠.

⑩ 곽정수 위원

그동안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⑩ 위원장 김부웅 

그러시죠.

⑩ 곽정수 위원 

곽정수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의  직급이 지금 부이 

사관 말씀을 하신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書 곽정수 위원

지금  여기 기존에 학생회관 관장은 여 

기도 보면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2003년

12월 30일날 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대토 하면 어떻게 개정안하고도 그냥 

자리만 바뭐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개 

정을 해야 되나?

響 기픽관리국장 이 장 길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3급이 아니고 4급으 

로 되어 있습니다.

書 곽정수  위원 

지 방 부 이 사 관 이 ....

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방부이사관이 있으면 그냥 됩니다.

響 곽정수  위원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장 

학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까 그냥 요거는 학생회관 관장이라는  말 

만 교육문화원장으로  바꾸면 이 조례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響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조례 개정 없이 현행 규정상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교육감님이 임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4급으로  둘 거냐 

장학관으로 둘 거냐 3급으로  둘 거냐 그 

부분은 인사사항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響 곽혁수  위원 

알겠습니다.

響 위원장  김부웅

아직 다 안쬤다고 그러면 하나를  더 질 

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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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제가  어느 시기인가  이런 질의 

를 한 것 같아요.

학생회관의 업무하고 중앙도서관  업무 

하고 서토 유사한  업무가 중복되는  게 있 

다 그러니 그거를  좀 통합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던 것 같 

은데, 그때 얘기하시길 저희들이 외부용 

역기관에 의뢰해서 업무조정을 해 보겠다  

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혹시 외부용역기관에서  그런 업무조정 

의뢰를 해서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소 

개해 주시죠.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중앙도서관은  

지금 헌재 학생회관하고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평생체육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중 

복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물론 2007년 

도에 외부용역을  주어서 우리 각 직속기 

관에 대한 업무구조 전반에 관해서 용역 

을 실시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제를 개 

정하면서 많이 반영읊 할 계획이고, 다만 

저희들이 중앙도서관은  잘 알다시피 상당 

히 정적인 장소입니다. 사실은 눈으로  보 

고 책을 보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하면서

대상은 학생•가 주민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직이고, 학생회관 족 현재의 

학생회관이나  교육문화원 쪽에는  핑장히 

동적이면서 학생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 

고 체험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 

기는 민간인들 사회체육  부문보다는  학생 

들 내지는 학생들과" 관련된 학부모들 중 

심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원화하려고  이 

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잘 아 

시다시피 수영장  같은 데는 어차피 학생 

들보다는  지금 민간인이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특수사항도  있지만, 지금  주중 

동에 있는 교육시설들은  주로 학생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 여가가 있는 경우에 

민간인까지 평생교육을 흡수할  그런 계획 

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학생회관 

쪽에서도  특정한 평생교육 부분은  이쪽 

영동에서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읊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제 

개정할  때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 

습니 다.

⑩ 위원장 김부응

답변 감사합니다.

⑩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전문계고둥학교, 산업교육  그거에 관해 

서 담당장학사가  여기에 왔는데 제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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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주게 되었습니다.명 드릴까요, 담당장학사님 설명을 드리 

도록 할까요?

響 위원장 김부웅

편한대토 하시는 게 좋겠네요.

_  교육국장  김종근

일단 담당장학사님 설명읊 드리겠습니 

다.

響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장학사 김순_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장학사  김 

순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  

니다.

2007년 4월 12일날 초 •  중등교육법 시 

행령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아시겠는데요, 지금까지 실업계고등  

학교라고  명명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을  

실업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 

지 낙인효과 또 현재 실업게고등학교에서 

설치되어 있는 과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학과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실업이라 

는 용어 대신에 전문계고등학교로  이렇게 

바폈습니다.

그래 갖고 계열이 전에는 일반계고둥학 

교, 실업계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었는 

데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둥학교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업계 도 실업계열이라  

는 용어를  전문계 또 전문계열 이렇게 바

이것은 앞으토 전문계고등학교를 산업 

분야별토 전문화, 특성화를 시켜서 직업 

분야의 매니아를 형성하는 신 직업교육체 

제 구죽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 

였습니다.

響 정무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그것이 상부지침에 의힌• 건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장학사님이나 과장님이 

나 전문직에서 그 용어를 만든 건지?

상부의 지침에 의한 겁니까?

響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장학사 김순«  

전문계고등학교로 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響 정무 위원

지금 실업교육을 산업교육으로 한다는 

말을..........

醫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PT사 김순태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바 

꾸는 부분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육부에 

서 추진했던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바폈습니다.

⑩ 정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⑩ 간사 서수웅

그런데 교육은 왜 산업계로 했느냐?

⑩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장학사 김순태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둥학교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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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놨는데 전에는  실업교육이라고  했었거 

든요, 그런데 그걸 전문교육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혼란이 오거든요, 도 

대체 무엇을  전문으토 하는 거냐에 따라 

서 전에 실업계고등학교는  실업교육이다 

하는 것은 님'들이 다 공김'할 수 있는 부 

분이 있었는데, 전문계고둥학교라•고 해놓 

고 전문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무엇을 전 

문 으 로 - 하느냐에 따라서 혼란이 올 수 있 

다 그래 갖고 교육부에서도  과학실업교육  

정책과였었는데  전에는 과학전문교육정책 

과로 그럼 바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 

과학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혼 

란이 될 수도 있고 혼돈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산업교육  정책과로 교육부에 

있는 직제도 변경이 됐습니다.

⑩ 간사 서수웅

그럼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만든 용어가 아 

닌란 말씀이죠.

⑩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장훅吹ᅡ 김순태

예, 그렇습니다.

⑩ 정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김부웅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 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  

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행  

정 기 구설 치 조례 일 부개 정 조례 안은 원 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5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히]

5. 중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시 43분 》

⑩ 위원장 김부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수수료징 수조례 일 부개 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우1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곽정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⑩ 곽정수 위원

지금 감면해 준다고 그래서 실익을 분석 

했을 때 덜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서비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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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원이 더 효과가 큰 거죠.

醫 기팩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지금 팍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학생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총계가 우리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업무집 

행을 능가할 만큼 그렇게 수입이 많은 것 

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익자적인 입장에서도 볼 때도 

학생들이 과거에 우리가 학교의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종이 값 한 장이라도 진짜 

로 원가를 학생들 수익자들한테 징수를 

할 때보다는, 현실적으로 교육여건도 많 

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낮은 수 

수료를 받는 것보다는 학생들 편의도 제 

공해 주고 행정력도 다소 효율적으로 운 

영하기 위해서 이거를 징수를 면제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⑩ 곽정수 위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읊 하는 내용인데 

실제토 학교에서 제 * 증명수수료 등등을 

징수해 와야 사실은 그게 학교재정에 큰 

도움도 안되면서, 민원인에게 이것도 무 

슨 돈을 받느냐는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학 

교장 할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받으면 안됩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 

_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  늦은 감이 있 

지만 이건 잘된 개정이리고 생각이 됩니

다.

마치겠습니다.

響 위원장  김부웅

작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響 간사  서수웅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용어상  궁금한  

게 있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주요내용  3항에 보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면제하는 

조항  신설 이게 말이 잘 이해가 안가는 

더】, 이미 그런 조항이 있는데 다시 이런 

조항을  만든다면 내용의 중복이 아닌지 

궁금해서요?

響 총무과장  김용환

총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서수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조 

에는 적용범위토  해서 다른 법령에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토 했고, 또 우리가  5조 5 

항에 넣는 것은 면제의 범위를 면제를 확 

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취지로 넣었 

습니다.

그래서 3조에 나오는 그 범위는 징수에 

관한 총괄적인 그런 사항을 포함하고  있 

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징수절차나  징수 

방법, 그 수수료에 관한 내용 등등해서 

포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5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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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면제에 대한 착실한 민원인들에 대해 

서 의식을  주고자  확실하게 5조 5항에 면 

제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강원도교육청하고  부산 

교육청에서 입법사례가 있습니다.

⑩ 간사 서수웅

그냥  면제한다라고  그러면 면제한다는 

그런 규정 내용만 딱 있으면 얼른 이해가 

갔을 '멘데, 규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읽어볼 때 암만 읽어파도 다른 법령 조례 

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면제조항을 신 

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가요. 중복해서 

면제를 또 한다는 얘기인지 꼭 이렇게 표 

현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서술상  맞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⑩ 총무과장 김용환

이 5조 5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해 준다 

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⑯  간사 서수웅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네요.

⑩ 총무과장 김용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⑩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暴 위원장 김부응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⑩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타 시 • 도에서 수수료징수조례를  한번 

보니까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 

는 이미 2006년도에 징수를 폐지한  도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하다고  

하는 강원도에서도  2007년 12월에 개정해 

가지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면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 수입이 학교운영에 무슨 지장을  주는 

건 아니죠.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지금  저희들이 학생들로부터 제 • 증명 

수수료  받는 금액이 약 한 1,200만원, 

1,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전부 징수되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수입이 학교회계로  들어가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  한 학교에 보면 어떤 

데는 2만원미만인 데도 있고요, 많은 데 

는 몇 십 만원자리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규모로 봐야 지금  2,000만원미 

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별로 다 잘라지니까 

실질적으로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 

걸 볼 때는  세입 징수하느라고  사실 비효 

율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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鑛 이상일 위원

하여든 이렇게 비효율적이면서도 어떻 

게 보면 학부모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는 앞으로도 조금 

과•감•하게 타 시 • 도에 앞서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김부웅

또 질문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저}5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r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너L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 

별 희 계 수수료 징 수조 례 일 부개 정 조 례 안은 

원안대토 가결되었음읊 선포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게 조례인: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 

신 집행기관 관계관께도 깊이 감사의 말 

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 

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시 52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김부응, 간사 서수웅,

위 원 곽정수,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5명

교육국장 김종근, .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총무과장 김용환, 기픽관리과장 연희지.

※ 부 록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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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JI

'08. 4. 14.

(월》

16:00

[제 1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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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4월 17일(목요일》 10시 01분

議 事  B  程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 2008년도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대한동의의 건

5. 2008년도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 2008년도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대한동의의 건 

5. 2008년도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⑩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U 차 예 산 • 결산소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 19조 

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목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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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醫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저U 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 

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⑩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응입니다.

금번 예 산 • 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정무 위원님읊 추천합니다.

⑩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정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무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뒤 

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⑩ 위원장 정무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소기의 목적읊 달성해야 하는데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여러 위왼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 

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에산안을 여러 위 

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

(31 ᄋ시 04분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투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暴 곽정수  위원 

교육위왼 곽정수입니다.

금번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로 서수 

웅 교육위원님을 주천합니다.

⑩ 위원장  정무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수웅 위원님께 

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醫 위원장  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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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웅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 

시기 바랍니다.

_  간사  서수웅

존경하는  정 위원장님읊  도와서 본 추 

경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서 소기를  목적을  딜■성하는데 최 

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 일 정 결 정 의 건

(10A| 06분》

響 위원장  정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  하루로 하여 2008년 도 제 1 

회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하는데  본 의사 

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 

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ᅳ 참 조 : 예산 • 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U

4. 2008년 도 제 1회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세 출 추 가 경 정 수 정 예 산 안 에  

대한동의의건

(10A! 07분 》

響 위원장  정무

다음은 의사일정 저H항 2008년도제1회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희 계 세 입 • 세출주가경 

정 수정 에산안에대 한동의 의 건을 상정 합니 

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 

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  

며, 이후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자 

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 

산안이 4월 15일자로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왼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개요 및 변동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몰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 

청북도교육위원희 회의규칙 제 14조의 규 

정에 의거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님들의 동의롤 구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 

원님들 동의하십니까?

⑩ 김부웅  위원

근데 왜 올라 왔나 이유는  알고 동의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⑩ 위원장  정무

여기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는  설명해

[제215회-제i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 에  실음》 주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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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기®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디、

그 부분은 지금 추경예산 사전 설명읊

딤•당 핀■리과장으s 부어 히도록 이렇게 하 

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響 기픽관리과장 연희지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입니다.

그 수정내용은 문'방초등학교에 특별교 

실이 부족해서 학생들 특별활동 하는데 

지장이 막심하다고 해서 거기에 특별교실 

이 2실이 됐고요.

響 김부응 위원

아니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에산안 

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돼서 수정안이 나 

왔단 얘기예요, 뭐 그리 급한 게 있나 그 

이유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響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4월 4일날 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이 됐 

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이 불가피 하게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자로 이 수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醫 위원장 정무

또 이의가 계신 분 위원님들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너!,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저}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 

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통합하여 심사

이-도품 하겠습니다

5 „ 23公t If E 제I 2； 寒 S  노 드: 그경 이 특 별

회 계 4 끈 ，쌘출추  n 含 타 산 안

a m  〇9m >

⑩ 위원장 정〒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제1회충 

청 복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11니다.

질의에 앞서 본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 

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 

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繼 곽정수 위원 

곽정수 교육위원입니다.

증평 청안중학교에 작년도, 금년도 예 

산집행 현%과 금년도 예산집행 에정현 

황, 그 다음에 작년도, 금년도의 재적 학 

생수, 그 다음에 학생의 전 • 출입이 있었 

다면 그 사유와 그 날짜, 그리고 직원조 

직과 그 직원의 과목 및 업무 이렇게 작 

년도, 금년도 분을 소상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響 김부응 위원 

교육위원 김부응입니다.

년6년, M)7년의 사립학교에 지원한 차 

량구입비 현황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 다 

음에 초 • 중의 금년도 연구학교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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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 ■ 장  정 ¥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팍정수  위원님하고 김부응 위왼님 

께서 예산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요구자  

료를  작성하여 심사 중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일정과  진행방법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 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 세입 • 세출  추경에산안  중 세입에산안  

과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세출예산  

안읊 소관구분  없이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추경에산안과  관련하여 주 

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간략히 들으시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  

니다.

답변하시는  진계핀■께서는 회의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관과장인 

기획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醫 기 획 관 리 과 장  연희지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입니다.

[제 215회 -제 i 차 매산  •결 산 소 위 원 회 〕
ua ttu. 的 8油t vffw -如 a jr 必 » 保 wcw•抑업 wr* -w '^mrn^mmmmmKBim ssss

지난 4월 4일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서}입 .세출 추가경정에산 

안을 제출한 이후, 4월 15일 2008년도 제 

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 정 수정 에산안을 제출하였습니 다.

수정예산안읊  제출한  사유는 제 1회 주 

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시급한 시설 

현안 사업을 추가토 반영하여야  할 사유 

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충 

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의거 수정에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에산안의 주요내용은  문광초등학교  

교실중축  1억 7,580만원, 충주중학교  화 

장실중축 9,056만원, 청석고등학교  지붕 

방수 4,250만원, 단재교육연수원  생활관 

중촉 및 비품구입비 5억 3,108만원이 중 

액되었으며, 예비비는 8억 3,9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저U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斷 참 조 : 2008년도 저|1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 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별첨 2)

(끝에  실음》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별책  

2008년도 저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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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본회의 별책 1)

[제와5회-제i차 매산 • 결산소위원회]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은 당초 에산 편성 시 재원 부족 

등으토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 반영 등 정 

부의 교육시책과 연계하여 영어교육 활성 

화 및 교육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 

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響 위 원 장  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저ᅵ1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곽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⑩ 곽정수 위원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매번 제가 어떻게 첫 번 질의를 하다보 

니까 사간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싫은 소 

리 잔소리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송구스

럽습니다민, 다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 

해서 하는 에정 어린 고언이다 이렇게 생 

각하시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교육계처럼 아주 혼란스러 

운 때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대학진학문 

제서부터 심지어는 학교의 사설학원에 강 

사가 와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고까지 

하는 등등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을 해 

서, 사실은 시 • 도교육청에서도 대단히 

거기 대처 내지는 적응하기가 업지 않으 

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폐러다임에서 새로운 페러다임 

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뉴트렘드 

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신속하게 대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예산심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큰 액 

수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이렇 

게 해서 100억 단위 이렇게 되면 했는데, 

우리 시 • 도교육청도 한 10억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 

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 한번 여워 

보고 싶고요.

響 기획관 리 국 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곽정수 위원님께서 투자의 효율성 때문 

에 이렇게 또 꾸자 심의를 할 수 있는 규 

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100억 

이상은 중앙 단위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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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억 이상 되는 100억서 20억 사이에 

서 £] 는 투자 부분에 대하I서、는 자•처1의 투- 

자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심 

의를 합니다.

그 심의위원들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 우리 직 원들과 교육위왼회 에 

추천한 위원님들, 도의희 의원님들을 포 

함해서 다수 전문가들이 혼합되어서 구성 

된 심의위왼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 

고 거기에서 통과된 부분만 예산에 반영 

을 하고 있습니다.

響 곽정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사전에 무 

슨 컨펌 없이 그냥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민: 가지고는 그 사업내용을 알 수도 

없고 또 정확한 정보도 없고 그러다 보니 

까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을 사전에 뭐라고 그럴까 해소하는 방법 

중에 액수가 꼭 20억이 아니더라도 작더 

라도 신규사업이거나 또는 그런 안내가 

필요한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사전에 충 

분한 여론 수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우 의견 개진이 있는 부에 이것 

이 진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 

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런 면이 좀 미흡 

한 게 서운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때는 열린교육이 마치 교육의 

금과옥조처럼 생각이 되어서 아마 그 당 

시에 지은 학교가 중촉이나 개촉이나 신

[제215회-제i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축한 학교가 전부 열린교육에 어울리도록 

이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 지은 건물을 되들아 

보면 다시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지금 또 

경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번에 가곡중학교의 초 • 중교 통폐 

합 건 때문에 거길 가봤더니 군내에 관사 

가 네 댓 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 

유를 물어봤더니 전두환 정부 시절에 대 

통령특별하사금으로 지은 건물이라고 하 

는데,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아주 폐가가 

됐고 학교 그 주변에 내구연한이 안됐는 

지 그냥 방치되다 보니까 학교의 외관도 

아주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본 위원이 한번 생각 

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취학아동 수도 

풀어서 학교의 규모도 줄었고 그러다 보 

니까 교직원도 줄었고, 또 두 번째로 생 

활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모든  교직원이 

승용차를 소유하게 되었고, 또 세 번째로 

도로교통망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통근 

거리가 짤아지다 보니까 숙소가 사택이 

필요하지 않게 되겠다 그런 결론을 냈습 

니다. 그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 

리가 주자를 할 때는 건풀 같은 것을 투 

자 할 때는 앞으로 내구연한이 50년씩인 

데 그 용도롤 적의 판단하셔서 지어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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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있겠느U , _1?!고 J f-5 대안이 있다면

대안 쪽으도도 가야 5; .기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 중에는 학력신장이 제일 모두에 나 

와있는테 모두가 다 학력신장 학력신장하 

다 보 니 까 그  대안적인 방법으토 학교에 

기숙사률 짓게 되었고 또 교장선생님들도 

모두다가 기숙사틀 짓기률 원합니다.

또 부형들도 기숙사를 지어서 학업에 

전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 

다만, 또 양면성이 있는 것이 거기에 가 

지 못하는 부형들이나 학생들은 또 기숙 

사를 바라볼 때 그렇게 고운 눈빛으로만 

보니 것은 아니어서, 그 사람들이 등교할 

때 매번 보는 기숙사가 과연 학교 안에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의 

대상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우리 교육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의 관계를 상당히 잘 관계정립을 잘 모르 

는 분들이 많아서 차제에 말씀을 드려 두 

면, 양 기관에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의 

기관으토 전부 봐야 되는데 양 기관이 다 

사실은 국민들이 뽑아준 선출직입니다.

이 선출직이다라는 것은 공약을 제출하 

고서 선거에 당선됐다라고 보면 그 공약 

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 우리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 

들도 공약을 걸고 선출된 분들이니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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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것들이 우리 교육위 

원의 임무 증에 하나라고 본다면, 사실은 

양 기관이 서토 완급읊 조절해서 국민의 

뜻몰 집맹하는과1 공통함수가 있어아 됩니 

다,

플른 그 방법 이 나 방향이 차이날 수 있 

어서 독주률 견제하고 또 경중이나 완급 

을 조절하고 하는 이런 절묘한 조화의 에 

슬이 위원들 개개인에게도 이게 요구됩니 

다만, 국민을 섬기는 자세토 공약을 이행 

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 위원 

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면, 공무원들의 임 

무도 사실은 여기 부응하게 작용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든히 하는 얘기토 써 치우기 

식 예산은 아니었는지, 또 실적이나 명분 

없는 사업항목에 의례적인 존치는 없었는 

지, 또 제목만 바문 삭감된 예산이 또 올 

라온 일은 없었는지, 또 비슷한 사업을 

쪼개나 무슨 간담회니 검토회니 또 협의 

회니 평가회니 이런 등등으로 해서 쪼개 

서 넣지 않았느냐 이중 계상이 된 일은 

없었는지, 또 선심성으로 에산을 집행한 

일이 없었는지, 또 집행의 우선순위가 재 

확인되어야 되겠고, 이게 법적으로 되는 

지 모르겠습니만 시 • 군교육청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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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예산상에 살펴서 트레이드는  가능한 

게 아닌지，또 공동구매를  통해서 예산절 

감이 확실히 되는데 이게 오해나 구설수 

에 뒤말리지 않으려고 목을 움츠리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 

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충북교육  발전 30 

년 포럼 이런 걸 만약 만든다고 그럴 경 

우에, 대 구성원이 내가 각자 구성원이다  

라고 그러면 그 역할을 그 나름대로의 아 

이덴티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예산서를  같이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51쪽에 해당됩니다.

지방교육세  11억 3,000만원과 시 • 도전 

입금이 3억 6,328만원해서 총 14억 거의 

15억이 중액되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  

법 제 11조 3항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다음 

연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 

다는데, 2006년도 지방교육세와  시 • 도세 

전입금 결산정산  분은  전입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필요합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도청하고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하고  당초 예산에서는  다소의 차 

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왜냐 하면 편성시기가  저희들은  

교육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도청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비 전체 추경액이 행정안전 

부하고  교육괴*학기술부하고 추경액이 중 

앙 부서에서부터도  다소 차이가  나고, 그 

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도청으로부  

터 협의롤 거쳐서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편성한  투에 도청이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도청 쪽에서는  또 지방비를  직접 

자기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계수에 더 

가깝고 저희들은  어차피 외부에 자료를  

받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면은, 

그거를  다음 번 회계에 저희들이 그 차액 

을 받아서 다시 에산에 편성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 • 도세 

전입금은 이번 추경에 도청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⑩ 곽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73쪽에 과년도 수입 중에 교원 

명예퇴직수당환수금  미수금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 있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본래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더라도  일단 

재직 중에 어떤 형사사건이 일어나서 형 

사 벌을 받게 되면 그 연금을 반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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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습니다. 연금법에 그래서 저희들 

이 일단 퇴직을 정식으로 인정을 해서 명 

에퇴직금을 주었는데, 그 이꾸에 재직 중 

어1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 벌 

을 받게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회수를 하 

거} 되는데, 그 희수시점이 우리가 에산을 

집행했던 시점을 잘 안맞는 경우가 있습 

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에산에 

같은 과목으로 반납이 여입이 되지 않고 

괴•목을 달리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響 곽정수 위원 

징수가 됐어요?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징수는 지금 아직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공직에서 다 붙나고 어떤 벌을 받 

게 되면 사실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 

기 때문에 사실은 범죄통보라든가 아니면 

회수금 이런 걸 통보를 보내도 잘 수령이 

되지 않고 또 그분들이 회피를 많이 합니 

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식적으로 고지 

서가 잘 전달이 안되든가 이런 분야로 해 

서 아직은 저희들이 회수를 못하고 예산 

에만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은 저희들이 조속히 걷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⑩ 곽정수 위원

그러니까 재직 중에 명퇴를 신청해 놓

고 명퇴가 집행이 다 되고 난 이우에 재 

직 중에 형사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죠.

醫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響 곽정수 위원

추투에 발견이 되어서 명퇴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집행시기가 서로 엇갈리다 

보니까 집행은 된 이후에 이게 확정이 됐 

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습니 다.

참고로 일반 공무원들이 본래 명퇴나 

훈장은 재직 중에 어떤 형벌을 받게 되면 

그 형벌도 중한 거죠, 이런 걸 받게 되면 

명퇴가 안된다든가 아니면 포상을 줄 수 

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명퇴신청을 

결정하는 시점까지는 그 범죄사실이 나타 

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醫 곽정수 위원

96쪽에 공보감사담당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교육시책훔보간담회, 교육시 

책현안업무추진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설 

명해 주기 바랍니다.

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 호입 니 다.

우선 훔보메체가 저희들이 지금 헌재

響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_ 156 _



[제와5회-제i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지방일간지나 방송, 통신사해서 한 15개 

가 되는데，최근에 언론매체가 상당히 많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사 이후에 

한 30개사가 대전지역까지 해서 한 30개 

사가 되어서 매체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이 

금년도에 교육정책이 바위었기 때문에 여 

러 가지 환경변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통보라든 

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 계상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響 곽정수 위원

최소한의 예산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醫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그렇습니다.

⑩ 곽정수 위원

그러니까 언론매체가 급격히 중가해서

사실은 양적으로 많이 확대되어서..........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언론때체도 많이 중가가 '됐고요, 최근 

에 교육정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흉보가 절실 

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響 곽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98쪽에 충북교육방송운영 그래 

서 지금 거기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된가 설명 좀 해 주세요.

⑯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 니 다.

그것과 곁들여서 그 후면에 보면 버스 

를 이용한 훙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 

떤 내용이냐 하면 공익적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회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무료토 홍보가 되는데, 최근에 변화하는 

교육시책이라든지 최근 한 2,3년 전까지 

만 해도 교육가족 내부에서만의 흥보가 

필요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은 전 

도민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 말이 있습니 

다. 그래서 지방언론사에서 저희들이 구 

성을 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송출읊 해 

주는 송출료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입 

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은 가장 늦게 시 

작했고 시청이나 도청 같은 경우에는 제 

작끼•지 맡기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예산상,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 

을 해 가지고 가서 송출만 하는 그런 내 

용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시책 

이 교육내부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의부 

의 유관단체나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훙보내용을 

확대하는 겁니다.

⑩ 곽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重:다一 XO /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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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 버스는 질 

문 안하셨는데 그것도 시민들의 동참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 해 보 

는 겁니다.

鑛 곽정수 위원

이•주 좀은 사업이라' 말을 안했고，이거 

는 제 가 잘 들라서 여뭐봤습니 다.

다음에 109쪽하고 그 다음에 153쪽 교 

원명에퇴직에 관한 질문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초 • 중등교원 명에퇴식수당을 위헤서 

본에산에 국고부담으로다가 초등 27억원， 

중등 64억원 등 91억원을 편성했으나 2월 

말 퇴직자 112명에게 74억 몇 천 만원을 

주고 잔액이 16억이 남았는데， 주경에산 

에는 국고잔액을 감안하지 않고 자체 지 

방비로다가 25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퇴직인원이 39명 외에 더 집행할 수 있는 

지 한번 여둬보고 싶습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획 관리국장입 니 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16억 남은 부분은 퇴직금으로 지 

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 있는 

39명 외에는 더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월말에 집행한 예산은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기채 

쁠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잔액도 사

살 믄 여 그니 니 다- i ： 인 ff 핵 욜 fc；. w ■ 야 

될 재원이기 때문어1 -니 %  우이기 9，i  

달어ᅵ 쓰7:는 조금 어 렵고, :니 ᅵ  :원 말 

어! M 있는 예산은 이미 청느이 €  걸토 

보고 다시 2,5억 가지고 쓰는 거는 39명 

외에는 더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  

리겠습니다.

_  곽정수 위원

국고에서 온 돈은 반납하고 우리 돈으 

토 예산을 세워서 준다 그런 에기죠, 지 

금.

醫 교육국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국고는 2008년 2월말까지만 지원해 주 

고 그 이후에는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 니 다.

響 곽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명퇴수당" 지급 추이에 

대해서 혹시 무슨 지침이나 에측이 있습 

니까?

⑩  교육국장 검종근

지침은 없고 예측하건데 명퇴신청자는 

많이 놀어 날 것으로 보고 우리 예산에 감' 

당하기 많은 부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 

니 다.

審 곽정수 위원

지금 아마 연금법이 게정됨으로 인해서 

명퇴자가 만이 늘어날 걸토 생각이 되는 

데, 그러면 지금 여기 되어 있는 39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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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집행이 어렵다라고  그럴 경우에 그 

러면 명퇴를 안받아주는 걸로 하는 겁니 

까?

⑩ 교 육 국 장  김종근  

신청자  중에서 선별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響 곽정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예산작업을  그렇게 하 

지만  내년, 루년도  성립예산읊  할 때는 

어떻게 세울  에정이십니까?

響 교육국장 김종근 

내년, 꾸년도에는  가급적 수요를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離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던 교원들의 명퇴금 

을 2008년도 2월 달까지는  국고에서 부담 

을 해 렀습니 다.

그리고  그 국고부담을  할 때에도 직접 

자금을  대주는 것이 아니고 기채룰 지방 

에서 해서 쓰면 그 기채액을 이자와 함께 

중앙에서 보존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을 써 

왔는데， 아마 계획으로는  2009년도부터 

조금  더 당겨 말씀드리면 2008년 9월부터 

는 국고로  지금  퇴직금읊  지원해 주지 않 

는다는  그런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 

로 교원명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가지고 그 규모를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

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정으토써는  명퇴자들에 대한 전반적 

으로 전체롤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 

정이고요, 그 부분은 정말로 명예롭게 퇴 

직을 시켜야  될 교원들이 불이익을  당하 

지 않는 선에서의 에산이 이렇게 편성되 

어야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⑩ 곽정수  위원

한 가지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명에퇴직을 우리 교육계에서는  1년에 

두 번 정시 명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건 예산 편성상이나  또는 교원의 수급상 

황을 고려해서 아마 2월말 명퇴, 8월말 

명퇴 이렇게 두 번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명퇴롤 여 

섯 번을 합니다. 여섯 번을 실시하는데 

우리는  두 번밖에 하지 않고 그 이외에도 

그건 어디고 다 해당이 되는데 뭐냐  하면 

수시 명퇴라고 그러는  제도가  있더라고 

요， 그래서 수시 명퇴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에를 들면 지금 우리 정부에도  기구 

가 갑자기 개편이 되어서 없어지는 부서 

가 생겼다 그럴 때，그 부서에 있는 인원 

이 퇴직을 원할 때는 명퇴처리를 해 준 

다, 또 지금 금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공 

무원 수를 대폭 줄이다 보니까, 고위공무  

원단이 무슨 TFT팀으로 구성됐다  뭐 안된 

다 어디 하급 지자체로  밀어낸다고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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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또 하급 지자체에서도 또 안받겠다 

고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뭐 그러다 보 

면 그 사람들이 명퇴를 신청하는 경우도 

생겨서, 아마 그런 경우률 대비해서 수시 

명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단히 외람 

됩니다만 우리 증복교육청에서 十시 명퇴 

제 도 기 존 에  알고 있었는지 또 수시 명 

퇴률 시행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람니다.

響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제도적으로 수시 명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행정 관행으로 

해오지 않았던 것이라 그동안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 명퇴도 필요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⑩ 곽정수 위원

그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수 십 년 공직에 봉직하면서 

수시 명퇴제도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불이 

익이 없어야지, 국가가 지금까지 열심히 

봉직한 사람들의 그 공로를 위로하고 격 

려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제도나 

규정만 따져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안했으 

니까 안된다 하는 이런 경직된 사고는 옳 

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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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響 교육국장  김종근 

동의 합니 디 

개선해 나가겠습니 다.

_  곽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165쪽 논술교육 활성화에 세 

부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읊 드리겠습니다.

響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대학입학 시험과정 에서부터 논술교육이 

크게 부각이 되어 가지고 각 학교마다 논 

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는술이 과거에서는 일부 교과 

국어과， 사회과 중심으로 지도되어 오다 

가 그 경향이 탈교과적, 범교과적으로 지 

급됨에 따라서 지도교사의 능력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사 양성과정을 위해서 논 

술교육 직무연수를 충북대학교하고 서울 

대학교에 위탁해서 시키고, 또 논술교육 

동아리를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響 곽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 중 

에 하나는 충북대 420명이라고 되어 있는 

데 요것이 시기적으로 서울대 10명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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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있는데, 이 420명을 어떻게 하느 

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⑩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층복대 직무연수는 방학을 이용해서 선 

생님들 연수시키는 겁니다.

離 곽정수 위원

420명이 동시에 지금 연수가 이루어진 

다 그런: 얘기로 봐야 됩니까?

響 교육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暴 곽정수 위원

그러면 핑장히 많은 인 원 이 ,...,.

醫 교육국장 김종근 

일시에 하는 건 아니고 방학 때 전반 

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시행하게 됩 

니다.

•  곽정수 위원

그래서 양적으로 420명이 동시에 연수 

하기에는 방학기간이 몇 번이나 나늘지는 

■■라도, 또 이걸 횟수롤 많이 들리기 위 

해서 소요일수를 줄인다라고 그러면 부실 

한 연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것을 주 

무 부서에서는 실효성 있도록 운영이 되 

도록 이반:을 잘해서 주관하는 측하고 렵 

력체제를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⑩ 교육국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⑩ 곽정수 위원

그 다음에 192쪽에 보면 학교평가 미흡 

교 지원비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게상 

이 되어 있는데, 우수한 학교도 에산을 

지원해 주고 또 미흡교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퍼주기식 

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 

는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⑩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학교평가는 3년 주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초등학 

교 1년 그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 

런 순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등학교 82개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 

다.

평가에 대해서 그동안 우수교에게 시상 

금을 주고 보상을 해 주었는데 교과부에 

서 부진한 학교도 지원을 해서 빨리 좋은 

학교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점 

에서 미흡학교도 지원을 해 줘서 교육이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학교간에 균형 발 

전을 이루도록 촉구해라 해 가지고, 지금 

미름학교도 하위순 10개교를 선정해서 지 

원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⑩ 곽정수  위원

다음에 전문계고교 연구시범학교에 대 

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3쪽에 해당이 되네요.

거기 보면 추경에 3개가 추가 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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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 연구시범학교률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연구시범학교가 지금 현재 전문계교

가 몇 게교인데 연구시범학교가 몇 학교 

입니까?

m 교육국장 김종근 

그 부분 과학산업교육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繼 곽정수 위원

_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과학산업 교육과장 김 경 숙입 니 다.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사범학교가 3 

개교고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가 2개교입 

니다. 당초 에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齡 곽정수 위원

아니 근데 전문계고교가 몇 개교예요?

_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32 개교요.

響 곽정수 위원

32개교 중에서 먼저 2개였다가 이번 3 

개였다 5개된 겁니까?

響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_

맞습니다.

_  곽정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율은 많지 않은데 

본 사업보다 추경사업이 더 숫자가 많아 

서, 어떻게 그런 목적이 더 생겼어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그것이 타 기관 요청에 의해서 요번에

세임 교부금으토 지정하였습니다.

■ 곽정수 위원

외부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온 그런 내용 

입니까?

⑩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⑩ 곽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238쪽 청원교육청 체육공원조성 사업비 

가 9억 8,000이 들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_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청원교육청에서의 체육공원사업은 유리 

분교장 거기롤 체육공원으토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⑩ 곽정수 위원

공원 만드는 건 좋은데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이 조금 덧 붙여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원군 유리분교가 폐교가 되는 

데 그 지금 지역이 상당히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앞으로 전망으로 봐서 

는 부지를 매각해서 저희들이 현금화하기 

는 매우 아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오창에 벗어나는 도심에 앞으토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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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그 부지를 저희들이 꼭 사용 

을 해야겠고, 그래서 거기 운동장에 축구 

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을 만들어서 시내에 

서 운동을 축구부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 

이 정상수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좁 

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거기 

가서 축구틀 운동선수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투리 여백 땅에는 게이트볼이 

라든가- 아니면 골 프 타석을 몇 개 간단하 

게 짧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건축풀 안에 

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헤서 탁구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사 

용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학교로 

활용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그걸 학교 건 

울로 쓰기 위 해서, 우선 지 역 여 건이 라든 

가 청주시내에 비좁은 운동시설이 부족한 

학생들읊 위해서 거기를 여러 가지 체육 

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들이 에산읊 

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육공원이라고 일단 명 

명은 붙였습니다만 우리가 체육을 전공하 

기 위해서 다각적인 어떤 운동은 할 수가 

없고 다소 몇 가지만 이렇게 시설을 하려 

고 합니다.

醫 곽정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야초등학교 

가 아마 측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두 면이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유리분교에 촉구장을 질요하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주민이 적어 가지고 폐교시킨 

위치가 과연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 쓸 수 

있겠느냐, 그냥 시설만 덩그렇게 해 능고 

결국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파리만 

날리다가 세월 지나면 유야무야 되는 그 

런 에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어떻게 생각 

하세요?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사실은 시내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 중 

에서 넓은 운동장이나 전응구장이 짙요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기계공고가 야구를 지금 

지정종목으로 하고 있는데 청주기계공고 

운동장에서 야구연습을 할 경우에 교실하 

고 접근성이 가까울 뿐더러, 일반 학생들 

체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단재교 

육연수원의 운동장을 야구장으로 임시로 

쓰고 있고, 또 운호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거의 운동장이 운호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하고 동시에 쓰고 있기 때문에 정규수업 

을 하다 보면 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내에 고등학교 축구육 

성을 위해서는 부득이 운동장을 마•련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마침 유리 

분교장이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런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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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마음능고  선수의 훈련읊  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반 학생들이 가기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주로 선수들은 전용버 

스들이 있기 때문에 전용버스를  이용하면 

운동장에서 직접 훈련하기가  어려운 학교 

들은 전용버스률  이응하고, 다만: 버스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은 아니고 그건 자부담으토  이렇게 해 

야 될 걸로 압니다,

響 곽정수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접근성은 상 

야초등학교가  유리초등학교보다  더 유리 

합니다.

그래서 좀 한번 뭐라고 그럴까 그 학교 

를 다음에 지역이 확장되어서 다시 학교 

로 쓸 수요틀  대비해서 그냥 비워두기는 

그렇다라고  그럴 경우에, 그런 대안으로 

다가 생각한 게 아니라면 거기 적절히 다 

른 쪽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다음에는  266쪽, 거기 보면 평생교육사  

업 거기에 주민과  함께 만나는 영화상영 

이라고 그러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에 

8,500만원이 들어 있다가 추경에 4,000만 

원을 넣어서 이게 1억 2,500만원짜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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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영화상 

영 참여학교에 한 학교당 200만왼씩을  지 

원해 주는 걸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 

연 이 사업내용이 뭐냐 이게 꼭 불요불급  

한 거냐 하는 내용을 회의심을  갖게 됩니 

다.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m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요거는  평생교육차원으로도  필요하고  

또 학교 교육활동으로도  도움이 된다 하 

는 측면에서 했는데 이름은 평생교육  쪽 

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면 소재지나  이런데 학교 공간을  이용 

해서 빈프로젝트 둥 영화상영시설을  갖추 

어 능고 주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 

간에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입 

니다.

그래서 그런 할 수 있는 학교들에게 예 

산을 200만원정도 투입을  해서 영화상영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뮬 구입을  주로 하 

고 있습니다,

⑩ 김부응 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릴까요?

그 4,000만원이 20개교에 200만원씩 주 

어서 각자가 전부 구입해서 영화롤 상영 

하는 건지 아니면 영상물읊 공동  구입을  

해서 그걸 들려가면서 쓰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響 교육국장 김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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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교에 각자 배부하는 겁니다. 그렇 

게 잡고 있습니다,

響 김부웅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팍 부의장님이 질의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이 잘 안되는 건 

데  무슨 소리냐 하면 20개교 중에는 전 

부가 똑같은 그런 영상을 구입하는 경우 

도 생길 거고, 그래서 불합리한 것 같아 

요. 그래서 공동으로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라 구입을 해서 20게교가 나누어 들 

아가면서 쏠 수 있도록 하는 게 만약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게 더 나읊 것 

같은 생각이드네요.

響 교육국장 김종근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집 

행방접은〇  〇  C3 ᅢ一> • • • • • •

⑩ 김부웅 위원

그리고 꼭 필요하다는 에기도 한번 생 

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시의 영화된■도 영화들 구경을 

안가거든요. 젊은 사람들만 가는 것뿐이 

지 능촌에 지금 영화한다고 그래야 골쎄 

얼마나 모일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김부웅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선진사례도 좀 있습니다, 지역민이 학 

교에 와서 함께 독서하고 또 함께 영화도

보고 그런 면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 

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을 검토하 

겠습니다.

⑩ 곽정수 위원

이거 실외가 아니고 실내에서 하는 프 

로그램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1 교육국장 김종근

⑯ 곽정수 위원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빈프로젝트를 이

응해서 하는 그런..........

그런데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의 추풍령중학교 에산 

때문에 여뭐보겠습니다,

413쪽입니다.

거기 보면 추풍령중학교 학생수가 소인 

수로 알고 있는데 과연 독립된 급식시설 

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 다 

음에 독립된 급식시설읊 활용했을 경우에 

는 아마 사림•을 채용해야 되고 등등 하다 

보면 단가가 높아져야될 걸로 생각이 되 

는데, 아마 현재 추풍령초등학교에서 운 

반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50명도 안되는 학교에 급식시설읊 

지어서 그 급식을 시행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거기 종사원서부터 채 

용을 하다보면 아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재료비가 인건비가 더 많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다가 한 1,2년 운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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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 리  못 하 겠 다 라고 그럼 경우에는 결 

국은 다시 운반급식으로 들아갈 소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학재단에 결국 

급식소라는 시설민 하나 국가에서 투자 

해 준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이 

건 좀더 효율적으토 쏠 수 있는 곳으토 

예산을 들려야 되지 않느냐 하 는  그런 생 

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_  기 획 관 리 국 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사실상 지금 농존에 소규모 학교에서는 

직영으로 하면은 일인당 식단가가 매우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문적인 식사틀 하 

기 위한 전문가들이 위탁을 해서 먹을 경 

우에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양질의 식사를 할 수도 있는 

데, 문제는 국가정책이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수과정 

에서 비리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부득 

이 국가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도록 모든 

정책이 바위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나 추풍령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들이 매우 적고 또 가족의 경제사정이 매 

우 열악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 

인당 식단가가 올라갈 경우는 학교도 물 

론 어려움이 있고 학부모들도 매우 어려 

움이 있’을 뿐 이•니라, 결국에 운영은 모 

자라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보충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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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시 기 가  언 게 간  외 야  될 것 같 고  그 래  

A' 니3 유 지호: f  드 겨 ？커 고  안 타 깝 습 니  

다..

그 래 서  이 부 분 은  저 희 들 이  좀 더  학 교  

장 하 고  한번, 신 중 을  기 해 서  집 행 과 정 에 서  

는- 좀 더  저 희 들 이  효 율 적 인  방 법 이  뭔 가  

롤  찾 아 서  한 번  재 검 토 해  보 겠 습 니 다 .

그 리 고  또  한 가 지 는  다 민 ’ 요 것 이  학 교  

에 서  저 희 들 한 테  낸 자 료 에  의 하 면  공 식  

적 으 로  온  것 은  아 닙 니 다 만 , 아 마  지 역 인  

사 가  인 건 비 하 고  연 료 비 , 운 영 비  등 을  일 

부 쁠  대 '주 겠 다 고  해 서  수 익 자 부 담  식 당 단  

가 를  최 대 한 대 로  낮 추 어 서  운 영 을  하 겠 다  

라 는  건 데 , 이 부 분 도  과 연  그 것 이  어 느  

정 도  영 구 적 인 지  또  그 것 이  바 람 직 한  것 

인지 이 런  부 분 도  저 희 들 이  한 번  종 합 적  

으 로  검 토 를  해 봐 야  될 사 항 입 니 다 .

왜  그 러 냐  하 면  이 것 이  조 건  없이 주 는  

것 인 지  아 니 면  어 떤  다 른  어 떠 한  조 건 을  

달 고  주 는  것 인 지 , 그  다 음 에  그 것 이  현 

금 으 로  주 는  것 인 지  또  식 재 료 로  주 는  것 

인지 이 런  부 분 도  한 번  종 합 적 으 로  검 토  

를  해 보 는 데 요 , 일 단  예 산 만  통과•해 주  

시 면  집 행 단 계 에 서  한 번  저 희 들 이  검 토 를  

해 보 겠 습 니 다 . 

m 곽 정 수  위 원

454쪽 에  한 금 사 랑 관  운 영 에  관 한  사 항  

을  여 둬 보 겠 습 니 다 .

한 글 사 랑 관 이  현 재  있 는  것 이  아 마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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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회관 4충으토 이전을 한다고 그래서 이 

전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전한 그 

자리가 아마 다문화사랑방을 운영한다라 

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 

해서 간략하게 에기해 주세요.

_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판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입니다. 

다문화가정사랑■방을 말■씀하시는 거표?

響 곽정수 위원

響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지금 현재 있는 한균사랑관을 교육박물 

관 4증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 

게 하게 되면 거기 1층하고 2층에 1층에 

는 안전공제회가 입주롤 해 있고요. 안전 

공제회를 2충으로 이전시키고 1충에다가 

다문화가정사랑"방을 꾸며서 운영을 할 계 

획입니다.

鑛 곽정수 위원

그러면 거기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또 

관리운영비가 투입이 되고 그런데 그런 

것만큼 거기서 효율성이 있을는지 한 

^ 1 . . . . . .

暴 기획관려과장 연희지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입니다.

제가 그걸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층에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톨 2충으로 옮기고 밑에 충인 1층읊 사용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일용직 한 사람만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교직에 근 

무하시다가 정년하신 분들 영어라든가 이 

런 걸 와서 전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거기 와서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 

들을 가리고 학부모들도 지도를 하고 이 

런 쪽으로다가 운영을 할 겁니다.

繼 곽정수 위원

말 그대로 사랑방인데 사랑방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국가의 다민족들이 모일테고 

그렇죠,

한 나라만 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書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도 거 

기에 발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⑩ 곽정수 위원

아주 참신한 발상이고 좋은데 하여튼 

멋지게 잘 운영이 되어서 선진적인 사례 

가 되어서 타 시 • 도도 벤치마킹하러 오 

는 그런 사례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⑩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알겠습니 다.

⑩ 김부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할까요?

響 곽정수 위원

擊 김부웅 위원

저도 이따가 질문 생략하려고 미리 하

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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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쪽에 지금 말씀하신 이전보관비가  1 

억 5,400이 나와있고  423쪽에 보면 한골 

사랑관 보수비가  5,81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서로 중복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響 기픽관 리 과 장  연희지

기획관리 과장 연희지 입니다.

1억 5,400은 한골사랑관을  이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헌제 있는 걸 한글사랑관에 

맞게 학생희관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1억 5,400이고, 밑에 

5,810은 그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한골사 

랑관 그것을  2층을 안전공제회에서 사용 

하고 밑에 충은  다문화가정 저기로다  사 

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고치는 겁 

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서 상당히 관심읊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 

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학생회관 전반적인 구 

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며칠 전에 

심의를  하셨고, 잘 알다시피 학생수련원 

이 매우  비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운영상  저희들이 수영장과  지금 

바이오 주중동  그 회관읊  체험하는 코스 

나 아니면 학생회관， 박물관 또 한글사랑 

관을  비롯해서 이렇게 바이오로 연결되는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프토 

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보통 한 천 여명씩 이 

렇게 이동될 때에 지금 현재 한금사랑관  

에 와서 잠시 머울다 다시 또 학생희관을  

거쳐서 이동을 하•다보면 매우 시간적으로  

나 또 여러 가지 운영이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차라리 교육물관하고  한골사랑관  

을 같은 건울에 위치를 시켜서 학생들이 

그걸 효율적으토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 

면서, 거기서 일단 관람이 붙난  학생들이 

바이오 쪽으로 이동을 해서 보거나  아니 

면 수영장으로  가거나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지금 학생회관  4층에 한 

금사랑관이 같 전시장의 규격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한골사랑■관 규격이 사이 

즈가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치할 

비품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다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우1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響 김부웅 위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여뭐보는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길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審 곽정수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주가  보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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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_  위원장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10분 정도 경과 

되었습니다.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U1 시 W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위원장 정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⑩ 김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김부응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참 관계관님들  

고생이 많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 

기 때문에 구석구석 세밀히 살펴보는 게 

제 도리인 것 같아서 신경을 썼습니다만, 

아무튼  함께 고민하면서 예산운영의 효율 

성과 타당성에 대한 저의 의건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이 안을 중심으토  해서 말씀드릴께요.

57쪽, 58쪽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전 

입금을 옥천중학교나  심■수초등학교 둥 28 

억 L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 2008년도 제 

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는  영동초 

에 3억 6,000만원, 양 산 • 양강초에 각각 

3억 900만원씩 영동군으로  지원 받은 것 

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금액이 9억 7,800 

만원입니다.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 

유가  있습니까?

⑩ 기 !!관 리 국 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 

으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본래 교육비특별회계인  에산을 편성하는  

교육감한테 이게 전출이 되어 가지고 저 

희들이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로  떨어야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대부 

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로 직접을 에산 

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회계하고  지 

금 우리 교육비특별희계하고  회계가  달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수입을  

잡는 거는 학교회계로 그냥 편성이 되고 

여기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에 

산을 세워주면 그 특별회계에서 세운 에 

산하고 족 군수로부터 받는 돈하고를  다 

시 모아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이원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는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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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김 ¥웅  위원

곁산에서도 또 미•찬가지 그렇게 되겠습 

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결산도 별도토 해서 군으토부터 받은 

것은 학교에서 결산을 해서 군으토 보내 

주고 저희들은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정산 

하고 있는 겁니다.

•  김부응 위원 

그렇게 알고 눈여겨보겠습니다.

79쪽을 보시면,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 

는데 81쪽에 자치단체보금 집행잔액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285쪽이나 353쪽에도 관련이 있는 겁니 

다. 79쪽에 보조금 사용잔액,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響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국장입 니 다.

지금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 반납부분 

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원만히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예 

산 즉 확보된 예산은 다 집행을 해서 사 

업을 원만히 이루어야 됩니다만, 저희들 

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다소 울량을 다 

쓰지 못하거나 잔액의 차이가 나서 반납 

을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학교에서 이 

렇게 집행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학교는

회계연드기 조금 악간 저희들하고  국고회

계하고 툴킬문더진 주로 결산 뒤에 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007년도

어! 유 이 : 국 고 가  지방비하고 5 대 5 

사업으토 해서 2007년도에 94억읊 유치원 

별토 우리가 받아서 지원을 해 렸는메, 

집행결과 91억 3,700만원정도롤 지원했는 

더! 거기서 약 3억 3,900만원정도가 집행 

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유치원별로 전부 다 그 

겉 받아서 집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 

하! 회계연도에 이거를 국고에 반납읊 못 

해서 2008회계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 

해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팡•이었습니 

다.

審 김부웅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유치원사업 

비가 거의 2억 가까•이 또 스포츠콜럽운영 

에서 1억 가까이 이렇게 반납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말씀 

을 드렸습니다.

響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스포츠콜럽 같은 경우는 본래 대한체육 

회 지원금이 7월 달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게 5 대 5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방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가 

확정 안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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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넣 

다보니까 스포츠콜럽 쪽에 늦게 교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6개월 정도 

민: 콜럽훨■동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 

을 에산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룰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 

가 되었는데, 앞으토는 저희들이 예산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들어가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보면 특수보조원이 20명 중원 

이 되고 있는데요, 20명 중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개 과•장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響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핀오삼입 니 다.

특수보조원이 중가한 이유는 일반 학교 

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중가했고 또 

아율러서 특수학급 25학급이 중가됨에 따 

라•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특수교 

육대상 아동들에게 특수교육보조원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어 증가한 겁니다.

響 김부웅 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거1 아니고 필요 

에 의해서 한 거다?

暴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響 김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책정을  한 걸 보니까  당 

초 에산에서는  일인당 연간 1，321만원으 

로 되어 있고, 요번 에산에서는  1,100만 

9,000원으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퇴직금도  당초에는 110만 1,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여기서는 91만 8,000원으로 

변경했다는  얘기인데 그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⑩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초 에산은 i 

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이고  그 추가  예 

산은 3월부터 2달이 빠져있는  겁니다.

⑩ 김부웅 위원

월중 단가는 같다는 그 애기죠?

⑩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⑩ 김부웅 위원 

알겠습니다.

⑩ 곽정수 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⑩ 김부응 위원 

그렇게 하세요.

暴 곽정수 위원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보조원의 자격이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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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_  초 등 교 육 과장 권오삼 

현재 특별한 자격은 없고 그 특수교육 

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을 연수늘 

통헤서 이렇게 훨•용을 하고 있습니다.

響 곽정수 위원

럼 특수교■육보조원이 하는 일은 뭐여!

요?

醫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특수교육보조원이  하는 일은 장애를 갖 

고 있는 학생들을  보조하는  활동 식사시 

간 또는 용변 또는 생활지도 또 교사들의 

자료제작, 수업보조  이런 여러 가지 훨■동 

을 하고 있습니다.

⑩ 곽정수 위원

당초에는  그 인원이 한정웠다 추경에 

20명이 늘었는데 그러면 당초보다 추경할 

때 그 장에학급  숫자의 산정이 잘못됐다 

고 생각이 되는 겁니까?

擊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산정이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특수교 

육대상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  

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響 곽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특수학교뿐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보조업무를  말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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響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여1, 맞습니다.

繼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다장 김종근이 보완하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1?

■  곽정수 위원

響 교육국장 김종근

지금 특수학생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틀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옛날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모이다가 지금은 많이 분산 

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생이 있다고 해서 다 특 

수보조원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학생들 그런 학 

생들이 밀요도 할 때 배치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많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말씀드 

리고요.

본에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특수학생 수 

는 조사가 되어 있지만 어떻게 분산이 될 

지 예상이 어려웠습니다.

響 곽정수 위원

그럼 이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 

는 일이 사명감이나 특수교육에 대한 이 

해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러면， 공익요 

원으토 대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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響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필요한 부분 공익요원을 많이 신청해서 

하기도 합니다.

響 기픽관리과장 연2|지  

올해도 33명 들어가 있습니다,

響 곽정수 위원

33명의 공익요원이 지금 여기 보조원이 

되는 거에요.

•  기픽관리과장 연희지

⑩ 곽정수 위원

좀 공익요원 대체하는 부서하고 긴밀한 

렵의틀 해서 사실은 좀.더 많은 공익요원 

들이 이 일에 와서 봉사도 하고 장에도 

이해블 하고, 또 사회통합의 일원이 된다 

는 의미로 젊은 공익요원들이 여기 많이 

참여하면 우리 교육적으로도 좀은 효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익요 

원을 좀더 많이 확대 활용하는 쪽으토 또 

우리 물론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 

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토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 

씀을 드려 돕니다.

⑩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 종근입 니 다.

우1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요원 인

135쪽부터 143쪽 사이에 질의드리겠습 

니다.

거기 중감사유를 제가 읽어보니까 지자 

체 대응투자사업 및 2007년 특별교부사업 

이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방과후운영 활 

성화 경비를 보니까 교육청별로 1억원씩 

균등 지원하고 있는데 대응투자 지원금으 

토 파도 됩니까?

暴 교육국장 김종근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⑯ 김부웅 위원

135쪽, 136쪽, 137쪽 나오는데 136쪽에 

보면은 교육청별토 1억원씩 쪽 나가 있는 

데 이게 지자체의 대응투자액으로 봐도 

편참겠느냐 이겁니다,

⑩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품근입니다.

그 부분은 대응투자와는 상관없이 방과 

후학교토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해 주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에듀코어스쿨이라고 우리가 이 름을 w  

여 가지고 지금 방과루학교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규모에 따라서 군 

단위에는 중학교 1개교, 시 단위에는 시 

규모에 맞추어서 학교 수를 조금 늘려서 

이렇게 배정을 해서 방과후학교 활성화시 

키는 방법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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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⑩ 김부응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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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다음 쭉 님기다 보니까 방과 

후학교지원센터 이런 가업명올 가진 사업 

이 여 러 군데 나오던데 지 역 교육청별토 

지원액을 보니까 청원군은 980만원, 보은 

군은 530만왼, 영동 1,870만원, 진천 

2, i 期만원, 단양 2,788만원 이렇게 지원 

이 되고 있는데 전부 차등해서 차이가 많 

이 나도록 세배씩 차이가 나도■혀* 차등 지 

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響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된 오삼입 니 다.

1 ,000만원씩 지원센터에 일질 배분한 

것은 지자체전입금이  전입되기 전에 필요 

한 최소의 경비를 일괄에서 1,000만원씩 

지원한  것이고, 교육청마다  예산액이 다 

른 이유는  지역교육청마다  방과후학교프 

로그램운영, 방과후학교 강사 인력 수급 

여러 가지 활동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 

역교육청마다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響 김부응 위원

그러니까  활동이 활발한 지역교육청에  

는 더 좀 많이 가고 활동이 미흡한데는 

적게 가도록, 그렇게 이해 됩니까?

暴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예

m  김¥ 웅  위원

그럼 보은교육청 많이 혼나야겠네요. 

530만원이 뭐에요.

보은  관리과장  계십니까?

왜 다른 데는 2,783만원 즉 한 5베 이

상 받아 가는데 못 받아 갑니까?

그 다음에 거길 자세히 읽다보니까 진 

천교육청 오셨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원센터 전담인력 경비가 있어요. 다 

른 교육청에는 없는데 진전은 전담인력까 

지 필요한 겁니까?

■ 간사 서수웅

김부웅 위원님, 지금 담■변하시는 분이 

오시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롤 하겠습니 

다.

響 김부응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響 간사 서수웅

아까 방과후학교운영 활성화에 에듀스 

코어스물이라고 들었는데 16개교에 16억 

원을 사업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내용이 

에듀스코어라는 게 사업내응이 됩니까?

1개 군에 작은 군에는 한 학교, 시에는 

두 학교, 세 학교 렸는데 그 사업이 도대 

체 됩니까?

_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그 거점학교, 중심학교라고 해도 좀습 

니다. 거점학교률 선정을 해서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 

스템을 민'들고자 하는 겁니다.

醫 간사 서수웅

골쎄 그 설명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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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광범위한 지역에서 그 한 학교 거점학 

교도 만들었을 때 거기 가서 방과후교육 

을 받는다 다른 학교아이들도

# O  - - s  j r L  - j  | X ,
jk!  깽멕 며" cT a  o  L_T

에, 받을 수 있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 1 .  I  I I J  ^  Q
o Ar a i t s

그럼 거기 한 학교에 1억씩이죠.
適■改 — |  X L  -j \ X  — T
V  _*i :〒=다3 C3 o  IT

그렇습니다.

⑩ 간사 서수웅 

1억씩이면 요게 몇 개월 분

• — |  〇 2 3 .  X f*  ，1 자一1교 ’a□메상  a  < 3  i _

지금 금년도 분으토 

⑩ 간사 서수웅 

그럼 아직은 안된 거 아니에요.

⑩ 교육국장 김종근 

안된 겁니다.

빠르면 6월 되어야 시작할 수 있을 겁 

니다.

_  간사 서수웅

그럼 한 6개월 분으로 보면 되는 거죠.

⑩ 교육국장 김종근 

예

響 간사 서수웅

그런데 이게 그 학교는 혜택을 볼지 모 

르지만 사실 다른 학교는 간다는 게 조금 

이상하고 현실하고 잘 맞아떨어질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데요.

⑩ 교육국장 김종근

요것은 그 지역별토 운영을 어떻게 하 

느냐 또 인근 학교 거리관계 학생 수관계 

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역별로 다를 

텐데 저 희 들 이 ......

⑩ 간사 서수웅 

통학문제도 그렇고요.

⑩ 교육국장 김종근 

지역별로 여러 학교가 함께 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 

고요. 통학방법은 지금 대표적으로 단양 

에서는 단양중학교에서 또는 단양초등학 

교에서 진내 학교를 전부 후송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다수 학생 

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⑩ 간사 서수웅

그게 얼핏 생각하면 일부 학생만 인접 

학교만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먼 데 

얘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은데,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에감이 든다면 

차라리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을 똑 

같이 해서 지금까지 학교마다 나가는 게 

있죠, 방과후활동지원비가.

⑩ 교육국장 김종근 

방과후활동지원비는 학교별로 일팔 배 

부하는 건 없고요. 특수목적으로 해서 저 

소득층 자녀활동비, 벽지학교지원비 이런 

식으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법 

에 따라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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鑛 간사  서수웅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치는 있지만 아직 사례는 없는 

거죠„

響 교육국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하기 적에 기본적인 

사례는 단양에서 하는 그 에듀토피아  단 

양 프로그램을  모델로 할 수가 있습니다. 

暴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響 교 육 국 장  김종근  

검해서 제가  지금  139쪽 전후해서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것은  우리 

본청의 예산으로  배분해 주는 것이라기보 

다, 지자체에서 온 것하고 대응투자금액 

을 합해 가지고 각 교육청에서 요청한 예 

산안을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는  겁니다.

•  김부웅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천하고 단양에 전담인력을 계상해 놨 

는데 다른 교육청에는  없더라고요.

그 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이 필요한 겁니 

까?

진천교육청 답변해 주세요.

響 진천교육청  관리담당  이상래 

진천교육청 관리담당  이상래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읊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의 3억 5,000 

대응투자와 우리 국고에서 3억 5,000 해 

서 7억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그 3억 5,000 중에.........

響 김부웅 위원

전담인력이 필요하냐 그것만 말씀하세 

요.

m  진천교육청 관리담당 이상래

전담인력은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보조원의 인건비 지원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그 인건비를 계상 

한 겁니다.

響 김부웅 위원

다른 교육청들은 전부 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보니까 단양은 

■일 을  잡았어 1명을 그런데 진천교육청 

은 8개월을 잡았단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담인력이 필요한지 안한지도 

모르는데 다른 잡은 것보다도 더 많이 잡 

았고 안잡은 교육청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할지 

당%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 

떻게 해석할까요?

響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인해서 일선 학교 

의 업무부담도 많고 지역교육청의 업무부 

담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교육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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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에서 처음 추진할  때도 에산이 허용 

하면 보조인력을  써서라고  선생님들한테 

집중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단양교육청에서  제가  교육장으토  있을 

때 일읊 추진하면서 중심학교, 거점학교 

뭐 이렇게 운영을  할 때 급식까지를  교육 

청에서도 관리를 해야 하는 이런 형편이 

니까  그 업무가 너무 막대합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을  하나 써서 하니까 아주 효과 

적입니다.

⑩ 김부웅 위원

지자체에서 돈이 들어오면 여유가 있으 

니까 전담인력을  썼다ᄀ 다른 데는 그런 

여유가 없어 못썼다.

⑩ 교육국장 김종근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하느냐 학 

교로 그냥  배분해 주고  마느냐 이런 차이 

가 있습니다.

⑩ 김뿌웅 위원

돈도 많이 에산을  책정한 것 보니까  일 

을 많이 하는 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 
요 ”

근데 그 추진단협의회라는  게 교육청마  

다 전부 있더라고요, 그 협의회 구성을 

보니까  청원군  20명, 보은  15명, 영동 30 

명， 진천 20명, 단양 20명 대개 20명 단 

위인데 이게 인원이 많고 적은 의미가 있

을까요? 15명 배 차이가  나는 30명하고는 

⑩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그 추진단은  각 교육청별로  지역에 인 

적 구성이나  사업별로 다를 수 있다고 생 

각을 합니다.

⑩ 김부응 위원

보은이 제일 예산도 적은데 15명이고 

영동은 예산이 많아서 30명이 아니라 에 

산도 별로 안많아서 30명이고, 그래서 한 

번 제가 짚어본 겁니다.

1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교육비를  책정한 것은 참 

으로  잘한 일이라 싶어서 칭찬드리고  싶 

어서 거길 짚었습니다. 더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으로  갑니다.

충청 북도교원 단체총연 합회 청 주사무소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2,000만원읊 계상 

했는데, 이 중액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84^ 중액한  이유 

⑩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금  헌재 사용하고  있는 교총의 사무 

실 집기가 매우 오래 됐고 컴퓨터도 구형 

이고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교체해 달라 

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⑩ 김뿌웅 위원

근데 문제는 청주사무실이라는  게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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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 아람들이 괴산 

사무실, 증평사무실， 음성사무실 할 때 

지원힐- 거냐라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 

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醫 교육국장 김종근

지금 다른 지역에서눈 특별히 사무실이 

되어 있는 데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고

요,

響 김부웅 위원

앞으로 한다고 봐야죠. 청주사두실 두 

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자체 

해결을 유도 해나가야지, 골쎄 우리 아까 

운 예산가지고 이런 데 내는 건 조금 생

⑩ 교육국장 김종근

그 점 저희들도 매우 걱정이 되어서 타 

시 • 도의 경향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른 

교원단체의 균형관계 이런 걸 살펴봐서 

타 시 • 도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균 

형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響 김부웅 위원

이따 별도로 다시 요걸 보충질문읊 제 

가 하려고 적어놨는데 그때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163쪽을 보시면 수준별 이동수업 워•대 

사업이 있는데 대상학교가 11개교에서 22 

개 학교로 확대 실시되는 걸로 되어 있네 

요, 맞습니까?

響 교육국장 김종근

[제안5S 卜제1차 애산 • 결산소위원회]

에 그렇습니다.

⑩ 김〒웅 위원

예산은 1억 4,607만원에서 3억 6 ,847만 

왼 족 50%가 아니라 152%가 증액■됐습니 

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爆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자체의 인력으로 해 

당 학교의 교원으로만 이렇게 실시한다면 

별도의 경비가 안들어도 될텐데, 지금 수 

준을 2개 수준에서 3개 수준으로 늘려서 

실시할 경우에 예를 들어 영어가 선생님 

두 분인데 3수준으토 나누어서 하려면 세 

명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그 인력을 지 

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학교나 다할 수 있 

는 게 아니고 여건이 되는데 저희들이 학 

교에서 편성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본에산에 다 편성하지 못하고 신 

청된 학교를 편성했습니다,

響 김부웅 위원

통상 예산서를 볼 때 사업이 두 배 놀 

었으면 예산이 두 배는 느는데 이렇게 생 

각이 되는데 이건 두 배반이 놀었길래 그 

래서 제가 짚어본 겁니다.

i73 쪽을 봐•주세요. 거기서 173쪽부터 

175쪽 사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진 국가 현지 어학연수비가 있는데 

외빙초청여비가 2,010만원, 또 국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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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 참석경비가  1,216만원이 신설 계 

상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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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산에 보면 국제교육과학문화  교 

류협력 지원경비가  8,96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하고 중복되는 건 아닙니 

까?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響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교류를 그동안 

선생님들 연수를 미국과 캐나다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뉴질랜 

드, 호주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나 

필리핀 둥 영어상용 국가까지 확대해서 

교왼 현지 어학연수시스템을 만들어 볼까 

해서 새롭게 사업을 주진하게 됐습니다.

⑩ 김부응 위원

그 목적은 제가 잘 알겠는데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8,965만원과 이게 중복되 

는 게 아니냐 당초 예산하고 그거 말씀드 

리는 겁니다, 내용이 비슷해서.

⑩ 교육국장 김종근

당초 에산은 현지. 어학연수 가는 건 별 

도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쪽에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외빈을 초청하고 서로 

협의회를 하고 하는 과정에 필요한 경비 

입니다.

鑛 김부웅 위원

그 다음에 뉴질맨드교포 자녀초청 숙박 

비와 식비를 산출한 기초를 보니까 좀 자

잘한 것 같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 숙박 

일수가 식비일수보다  하루  적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같아요. 권찮 

은 겁니까?

뉴질랜드  거기 174쪽을 보면 식비, 숙 

박비 14일이 똑같이 같다는 얘기예요.

⑩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기획관리 과장 연희지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에 가정방문프토그램이 있습니 

다. 거기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⑩ 김부응 위원

대개 숙박이 14일이면 식비는  15일되어 

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는 같이 14일이 

되어 있어요.

⑩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그런데 가정방문기간이 있는데 프로그  

램이 거기에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⑩ 김부웅 위원

안먹고 간 거지 이걸로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하면 안먹고 가는 걸 가정 

방문기간에, 자잘한  거지만 한번 짚어봤 

는데 이런 것이 언뜻안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앞으로 예산 쌀 때는 유념해 주 

시기 바랍니다.

193쪽을  보시면,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 

리다가도 12시가 되면 붙내 주세요. 저는  

나중에 보충시간을  얻을 테니까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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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도 반도 못하겠어요.

_  위 원 장  정무 

점심시간을  12시 30분까지토.

驗 김부응  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193쪽을 보시면, 아까 곽정수  위원님께 

서 질문을 하실 때 제가 보충시간을  놓쳤 

어요.

82개교를 평가해서 미흡교 10개를 300 

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앞서서 167쪽을 보면 선도학교가  

400만원, 우수학교가  300만원， 장려학교 

가 200만왼이야, 근데 미흡학교를  3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장려라고 소위 입상 

한 학교보다  미흡학교가 더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 

을 드립니다.

⑩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미흡한 학교가 빨리 지원을  해서 학생 

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기본 취지입니다.

⑩ 김부응 위원

그러면 평가할 때 저 같으면 신경 안쓰 

고 가만 내버려두겠습니다. 당첨이 안되 

면 더 많이 받는 걸 뭐 하러 그걸 신경을 

써요. 이런 거1 언뜻 보면 원리적으로 맞 

지 않아서 장려학교가  200만원이면 미흡 

학교는 100만원정도 이랬으면 모를까  더

많이 받으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나증에 삭감하겠습니다. 미리 말 

씀드릴께요 „

209쪽을 봐•주세요.

전문계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발행비 1억 

5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 된수를 

보니끼1 4만 9,758진을 발행한다 그랬어 

요. 그런데 4만 9,758진이나 발행한다고 

그러면 기정예산액 3억 7,262만원하고의 

용도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響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입니다,

이 전문계고 교과서는 다중 소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발행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교 

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2006년 12월에 지방재정교부금 개 

정 및 초등 * 중등교육에 관한 사무 및 사 

업의 지방이양 방침에 따라서, 2008학년 

도부터는 전문계고 전문교과용 도서에 대 

한 발행비중 일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 

다.

그래서 전문교과용 도서발행비를 지원 

하는 계열별 교과서 명칭이 능업계열은 

능산물유통, 원예, 기술 등 38종이고 공 

업계열은 기계, 일반, 공업, 화학 둥 94 

종이고 상업계열은 사무자동화, 일반, 기 

업회계 등 15종이고, 가사실업계열은 관 

광영어나 식품과 영양 등 23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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響 김부웅 위원

그런 말씀드린 거1 아니라 여기 사업계 

획을 보니까 농업계열 38종, 공업계열 94 

종, 상업계열 15종，워 23종 해서 이게 4 

만 9,758진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 속에는 기정예산액 3억 7,262만원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새로 

하는 1억 548만:원만 가지고서 전체 발행 

하는 건지 거기 중복성 여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 _一1 〇 Z3 . xl- "7 i교，3〒4 3  a  〇zr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당초 예산에다가 1차 추경을 더해서

響 김부웅 위원

교재내용을 충실히 하게 하는 거다 편 

수는 같고, 그렇게 이해하면 편않겠는데 

요.

響 교육국장 김종근

사업이 우리 자체가 개발하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전체를 개발 

하는 걸 그동안 전문계고는 괴•목이 소량 

이 많기 때문에 출진사업체에 부담'이 되 

니까 교육부에서 부담해오던 것을 지방으 

로 이양해서 지방에서 부담하게 되는 금 

액입니다.

⑩  김부웅 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읽어봐서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세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교육정보화과" 241쪽을 화주세요, 

교육정보화과  넘어가고 평생체육과가  

되네요,

학생수송용  버스 임차료가 241쪽이 되 

네요. 1억 8,000만원이 1개월에 300만원 

씩 여섯 달을 임차한다면 그 수요가  적을 

땐 버스를 세워두는  겁니까?

⑯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지금  학생문화원 쪽의 예산은 담■당사무 

된■으로 하여금 이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 

시죠.

•  김부응  위원

그렇게 하시죠.

⑩ 평생교육체육과 교육문화회관추진단 양개석

학생교육문화원 설립추진담당사무관  양 

개석입니다. 과장님이 민원상담으로  제가 

답변드리 겠습니 다.

교육문화원이 7월 개원 예정입니다. 그 

래서 하반기 6개월 중에 단체학습을  위한 

학생수송용  버스를 하고자 계상한 것입니 

다,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이 오창, 진천 

가는 방면 국도  변에 있습니다만  별도의 

버스의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학 

습 에약이 들어오면 학생들 수송하기 위 

한 것이고요,

단가가 월 3W 만원 한 것은 단체학습이 

월 한 15회 정도는 오지 않을까 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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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청주, 청원지역 버스률 계약읊 하면 

25만원정도 됩니다s 

響 김〒웅 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라 쓴 것은 기간읊 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임대하는 거를 

하는 거다?

響 평생교육체육과 교육문화회관추진단 양개석

그렇습니다.

월 예약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가변 

적으토 계약할 예정입니다.

繼 김부웅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간 해놓으면 수요가 적 

을 땐 세워능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거니까 180일 기준해서 한 거다, 그 

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⑩ 평생교육체육과 교육문화회관추진단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⑩ 김부응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공연장준비 

해서 피아노가 1억 자리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좋은 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響 평생교육체육과 교육문화회관추진단 양개석 

학생 회 관설 립 담당사무관 양개 석 입 니 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공연장은 천 석이상 

규모의 학생들 공연체험도 할 뿐만 아니 

라 일반인들한테 공연을 위한 대관을 할 

예정입니다.

j *  —^  ^  r 9 - _  ■KS8w»sB«-*. jc.-'

피아노 김:은 경우에는 지금' 청주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고급 그||드피아노가 i 

억왼이 들어 가 있고 예술고등학교도 지 금 

비치해 놓은 상타]입니다.

학생들한테 전문 피아노 음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대관할 때 전문 

피아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입을 했으 

면 종겠습니다.

響 김부웅 위원

5,000만원자리 피아노보다 1억 자리 피 

아노 소리가 더 낫겠죠.

360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사립학교운영 지원인데 사립 

학교 통학차량 구입 비 가 7,400만원이 되 

어 있네요. 공립학교에도 지금 제가 알기 

로는 차량이 구비되지 않은 데가 많은데 

사립학교까지 이렇게 신경을 쏠 만큼 우 

리 교육청 예산이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 

네요. 어떻습니까?

響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립학 

교도 지금 버스를 통폐합학교나 운동부가 

있는 학교 뭐 특이한 경우만 주토 대주고 

있는데, 사립학교의 경우에 버스의 시급 

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의 요지인데 

사실상 우리가 특수학교가 저희들 도내가 

다른 도내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메 특수학교가 지금 퉁학교육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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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각급 학교에 자유대토  선택을 해서 

간다고 하더 리*도 주토 특수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좀더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옵

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주로 스스로 혼자 

버스쁠 타고  내리기가  어렵고 또 일반버 

스로는  수송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차량을  운영해서 해야 되는 

데, 잘^갈다시피  지금  각종 특수학교법인  

들이 너무나  영세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들이 거의 공립학교에 준해서 모든 예산 

을 지원을  해주고 시설도 인건비도 다 지 

원을 해 좀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성심학교가  BTL사업으 

로 인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전을 함 

과 동시에 학생수가  약 60여명 정도가 늘 

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있어 

서 버스롤  두 대 분 이렇게 에산을 편성 

했습니다.

⑩ 김부웅 위원

아까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읊  했더니 

제천청 암학교 5,700만원, 곶동네학교  1억 

2,800만원, 성신학교가  7,400만원 이미 

지원이 되고 있네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라면 재단 

자립도가  아주 영세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醫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傷 김 ¥ 웅  위원

그런데 세명고 기숙사 문제가  있다가 

나올 덴데 거긴 재단이 상당히 건실한 제 

단이에요, 거기도 막 하는 판이면 이건 

아니죠. 있다가 다시 그건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쪽을 봐주세요,

영동교육청에 공동사택읊  짓는데 감리 

비가 期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제천교육  

청에는 수산면 지역의 공동사택 감리비가 

4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감•리비를 계상할 때 예산이 어느 정 

도 규모에서 감리비를 넣는 겁니까?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사실상 저희들이 감리비를 우리가  공립 

학교에 지원해 줄 때에는  에산편성을  하 

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에 한해서만  감 

리비 예산을 지원해 렸었는데, 올 추경예 

산부터는  5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일부의 감리비틀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추경부터 5억 이상 되는 에산 

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별도 전문감리단에게 위탁을  해서 감리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에산 규모에 따라서 

감리비를  책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 

니다.

響 김부웅 위원

저는 작은 액수지만 대개 5억원 이상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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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학교에 감리비를 넣고 그 이하는 자 

처1 공무원들이 하시는 걸로다 이렇게 생 

각을 했는데, 지금 영동보니까 4억 7,000 

정도의 사업규모이고 제천은 2억 8,000정 

도의 규모인데 감리비가 계상되어 있길래 

편찮은 건지 여뭐보는 겁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는 저희들 

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響 김부응 위원 

알겠습니다.

385쪽을 좀 봐주세요.

시설과장님 조금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 

니다만, 거기 맨 밑에 보면 삼수초등학교 

BTL사업으로다가 사업이 되어 있는데, 거 

기는 요 내용하고 3억하곤 별개의 문제입 

니다만 지금 BTL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⑩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진천 삼수초등학교하고 옥천중학교 BTL 

사업인데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공사를 

주진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⑩ 김부웅 위원

지금 삼수초등학교 거를 제가 여쯤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느냐 하 

는 걸요.

響 시설과장 안세열

지금 협약 체결됐고 지금 설계 중에 있 

습니다. 실질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짙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 

획 입니다.

醫 김부응 위원

제가 거기서 조금 제 의건을 낼께요.

거기 초등학교에 관련되는 인사들과도 

제가 같이 삼수초등학교에 10년 근무했기 

때문에 사정을 알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 

는 겁니다.

BTL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은 되고 있 

는데 다목적실 지을 부지가 마련이 안되 

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자기 학교 

땅이 옆에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면 충분 

히 이용할 수는 있는데 이게 자연 녹지가 

되어서 군청에서 허가가 안난다는 얘기입 

니다. 그래서 거기는 못쓰고 영 허가를 

못 내고 저러고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군청에서 자기들 거기다가 사업읊 하더라 

고요. 도서관 짓는 사업을 진천교육청도 

서관 뒤에다가 짓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같은 녹지야 그래 자기들 사 

업은 하면서 학교 사업은 못하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요새 내가 항의를 하고 있 

는데 지금 교사위원장 하시는 장두식 의 

원 거기 출신이고 거기서 같이 저하고 뜻 

이 같은 겁니다.

지금 급식소 위에다가 다목적실을 지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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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에 지을 수는 있는데 앞으로 사용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식당 위에 체육관  

이 있다는 것도 불합리하고, 그 다음에 

차차 10년 이후면 그 아래 있는 건들들이 

위토 올라가야  할 때가 생기는데 지을 자 

리가 또 없어요. 강당을 지어놓으면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의 다시 한번 재고를  했으 

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저하고  상의 좀 해 주세요.

響 시설과장 안세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사업을  포기하자고  그러는  쪽이 지금 

많이 있는데 

⑩ 시설과장 안세열

지금  삼수초등학교  다목적교실에 대해 

서 말씀을 하시는데, 에초에 급식소 중축 

할 때 위에 건축할 때 급식소 위에 다목 

적교실을  증축할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 

를 했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삼수초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 

재배치할  때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운동장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시설이 전부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운동장을  위아래 바꾸 

면 그때 가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醫 김부웅 위원

그 문제는  저하고  다시 한번 상의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꼭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행하고  난 다음에 

두고두고  암이 될 것 같아요,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상산학교  강당을 연못 좋은 걸 없애고 

지어놨거든요, 지금까지 졸업생들  모이는 

욕을 합니다. 어떤 놈이 저기다  저걸 지 

었느냐, 이게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 

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나중에 교사위원 

장하고도 저하고도  같이 한번 의견 나누 

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갖겠 

습니다.

395쪽부터 407쪽 사이인데, 냉난방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그 別P냉난방기하고  개 

별냉방기하고  차이가 핍니까?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⑩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EHP냉난방기는 대부분 전기로 해서 천 

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냉난방이 같이 되 

는 것이고, 개별냉방기는  실내에 별도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 에어컨들입니다.

⑩ 김부웅 위원

그런데 개별냉방기가  더 비싼: 것 아닙 

니까? 어떤 게 더 비싼: 거요?

⑩ 시설과장 안세열

그 EHP가 더 비쌉니다.

185 -



■  김¥ 융 위원 

그래요.

내가 잘 들랐나, EHP가 730만원 개별냉 

방기가 300만원, 그렇네요,

⑩ 기픽관리국장 여:장길 

기획 관리국장입니 다.

則P 는 냉난방이 동시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냉방기는 난방은 안되고 

냉방만 되는 거기 때문에 쓰임새가 그것 

이 틀린 겁니다.

響 김부웅 위원

냉방기 있는 데는 나중에 또 난방기를 

또 해야할 것 아니에요,

⑩ 시설과장 안세열

지금 현재 그 부분에는 난방이 되어 있 

습니다. 심야전기 내지 다른 방식으로 난 

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EHP를 설치 못하 

고 개별냉방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離 김부웅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 하겠네요.

396쪽을 보면 삼산초등학교에 역사관 

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8,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 오래 전 

에 향토문화박물관이 라는 게 그전에 시 • 

군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이게 그거의 일 

환이 아닌지 모르겠테.

爆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영구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영구입니다.

[재215회一제i友| 매산 » 결산소위원회]

심산초등다:己가 보은군의 중심학교로써 

내년에 1.00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쬤습니 

다, 그래 교실이 한 1.5실 여유 분이 있 

어 가지고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학교 역 

사사료관을 설치를 계픽하고 있습니다.

藝 김 ¥웅  위원

전에 심■산학교에 향토사료문화박들관이 

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_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영구 

옛날에 있었죠.

醫 김부응 위원

그게 어떻게 보존되어 있습니까?

響 보은교욱청 관리과장 김영구 

지금 그거는 박물돤' 자리는 다른 용도 

로 사용을 하고.

響 김부웅 위원

핑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건데 없어 

졌고.

響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영구

그리고 그 자료일부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醫 김부웅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박물관을 짓는다는 얘 

기 입니까? 또 8,000만원 들인다는 얘기 

죠. 먼저 있던 것도 보관 못한 상타]인데.

⑩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영구 

그때 박풀관 자리는 다른 웅도로 전용 

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관은 본관에다 배 

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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響 김부웅 위원

지금 각 시 • 군에 향토사료박풀관을 보 

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또 만든다니까 제가 그래서 목 필요한 사 

사업이냐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醫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영구 

지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醫 김부웅  위원

100주년 기념사업 하는 데마다 전부 만 

든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됩니다.

響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영구 

보은에서 지역 중심학교이기 때문에 특 

별히 계상을 했습니다.

⑩ 김부웅  위원

제가 상산학교  교장할  때 이걸 한번 생 

각을 해봤다가  그냥  자체 예산으로 조금 

하고 말았는데 그것도  금방 없어질 형편 

이 됩니다.

역사관이라고  만들어봐야  이웅도가 하 

나도 없으니까  맨날 문 잠그고 있는데 공 

간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조금 있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고 

를 좀 해 주세요.

397쪽을  보시면 구룡초등학교  사택 

중 •  개축  사업 에 7,652만 6,000원이 계상 

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교장사택입니까?

離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기획관리 과장 연희지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재해특교가 내려온  겁 

니다. 그래서 사택 개축을 했습니다,

擊 김부웅  위원

교장  사택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네

⑩ 김부웅 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 살고 있나요?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볼께요. 영 

동뿐만  아니라 여기 에산서를  보니까  사 

택 중 •  개축비, 담장설치비 이런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어요.

어떤 학교에는 인근에 도시구조가  되어 

있는데 사택 중 •  개축비로 1억 이상이 계 

상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택을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살 때는 목 필요합니다. 전근을 가요, 그 

다음 교장선생님이 안사는 경우가 생깁니 

다. 그럼 1년, 2년 방치가 되거든요. 또 

들어가려면 또 돈이 들어가요. 이래서 자 

꾸 악순환이 되는데, 차제에 정책적인 전 

환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억 

이상 된다고 그러면 중 *개 축 해  봐야 한 

20평 자리 요런 걸 갖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인근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 주면 어 

떠냐 하는 생각을 지금 드려보면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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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요건 제가 5 

필 행정질의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이게 엄청 많아 봉양중학교, 대가초등 

학교, 중평 사 립 학 교 , . , . , ,

_  기픽관리국장 _ 장길 

위원님 제가 간단히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醫 김부웅  위원

⑯ 기 픽 관 리 국 장  이장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택의 활용빈도가 교장선생님이 집에서 

다니시느냐 통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수 

시로 입주를 하시는 때가 있고 공가로 비 

워두는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 교육과학기 

술부로부터 지난 연말에 교육비특별회계 

의 신청을 받을 때에 재해위험이 있는 시 

설 이거를 신청을 해라 그래 가지고 전국 

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사택 내지는 조금 

재해의 문제가 될만한 것들을 ■처음으로 

특교륜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29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일팔로 예산이 시달됐기 때문에 

어차피 특별교부금 전국적으토 조사해서 

줄 바에야, 우리가 다소 입주가 되어 있 

지 않은 사택이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전 

부다 고치자 이래서 좀 들어가 있기 때문

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남 

아서 들어가지 않았던 근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자1if 올 사용하시던 간에 빈 사택 

까지를 우리가 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 

서는 교장선생님이 입주를 안하시면 직원 

들이라도 입주를 하도록 해서 활용도를 

높이 겠습니 다, 

m  김부웅  위원

지금 말씀 잘 알겠는데요. 하여튼 앞으 

로 효용성을 다시 한번 재고 할 때가 왔 

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별책 여길 보니까 요건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겁니다.

별책을 보니까 화장실 설치하는데 1실 

에 1억 1,000만원정도가 되어 있고 보수 

비 가 들어 있는데 옥산중학교는 2,530만 

원이 보수비고 보핑■화곡분교는 5, 700만원 

으로 되어 있어서 보수단가가 틀리는 건 

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화장실 보수단가. 

響 시설과장  안세열 

화장실을 보수하다 보면 배관과 칸막이 

라든가 보수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변기 

만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마다 다릅 

니다.

響 김부응  위원

신설하는 경우는 똑같은데 그게 틀리길 

래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중학교 거는 

2,500만원 초등학교 거는 5,700만원.

響 시설과장  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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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서 틀리지 학교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다.

響 김부웅  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433쪽, 거길 보면 연간 6만명이상이 관 

람하는 곳인데 필름 세 편으로 운영했다  

고 사업 설명을  했네요. 그리고  ’ 99년 이 

래로 한 번도 재투자하지 않고 방치했다 

고 하는데, 교육과학연구원  담당자 있으 

면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요?

433쪽입니다.

⑩ 교육과학 연 구 원  과 학 교 육 부 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 철 입 

니다.

⑩ 김부응  위원

433쪽에 그 사업이 약 4억 9,000만원정 

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꼭 필요한 사 

업이냐라는  얘 기 를 . , . . . .

響 교육과학 연 구 원  과학교육 부 장  손영철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 설치된 것이 개 

관연도에 플라네타리움과  같이 설치가 됐 

습니다.

그 설치 당시에 저희들이 필름방식으로  

옵션에 들어온  것이 세 편이 있었는데 현 

재까지 아날로그방식을  세 편을 계속 상 

영해 왔습니다. 이제는 시기가  디지털로  

바밀 때도 되었고  현재 영사실에서 쏘고 

있는 것이 5,000화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

어1 화면이 두어서 아이들에게 상당히 시 

력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 

프트웨어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z 프로 

젝터를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 

다.

⑩ 김부웅  위원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니까 

’ 99년 개관이래 단 한 번의 업그레이드도  

없다고 그랬어요. 또 개관이래 필름영화 

세 편으로 운영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무관심했던  겁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었던 겁니까?

⑩ 교육과학연구원  과 학 교 육 부 장  손영철  

그동안에 필름대여료가  편당  2억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방 

할 때 지금 현재처럼 체험학습프로그램으  

로 개방된 것은 3년 전서부터 개방이 됐 

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까지 10년간 다녀 

간 학생수가........

•  김부웅  위원

6만 명이라고 써 있어요.

•  교육과학연구원  과 학 교 육 부 장  손영철  

그리고  1년간 다녀간 학생수가  전체적

으로  한 5,6만 명이 되기 때문에 그 학생 

들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⑩ 김부응  위원

그런데도  세 편 가지고 했다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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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펼요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동인' 무관심했던지 

m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學잠 손영철 

그런 것보다도 그동안에는 세 편 가지 

고 주기적으토 바뭐서 했기 때문에 큰 문 

제는 없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되는 것은 필름도 문 

제가 되지만 현재 전체 쏘아주는 프로젝 

터가 5,000화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올 

돔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 

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토 봤을 때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시력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력보호라든가, 또는 새로운 프 

로그램을 디지털로 적용을 하면 현재 편 

당 1억 5,000 내지 2억 5,000 가는 것을 

한 이,삼천이면 쉽게 필름을 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⑩ 김부웅 위원

10년간 방치했던 것 갑자기 사업하려고 

그러니까 제 눈에 뜨인 건데 아무튼 저를 

한번 나중에 설득해 보세요.

495쪽 봐주세요.

영동교육청의 학생교류 해외체험 연수 

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아주 우수사례로 

추전도 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영동교육청 계십니까?

상당히 우수사례로 제가 알고서 본청에

보!:도 하고 그런 건데 선발과정에서 정 

말 우수 인재가 선발되도록 신중읊 기하 

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잘하고 계실 테 

지만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런 소리가 

조금 들려서 그러는 겁니다. 친한 사람 

간다고

그 다음에 547쪽요.

547, 548 보면 지역의 공유재산관리문  

제에서 음성교육청에 1억 605만원에 문닫 

은 학교 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풀론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이게 재산관리의 문 

제점이 드러난 것 같아요.

향후에 문닫은  학교의 관리에 대한 전 

반적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서 예산이 낭 

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 

시 그 대책은 지금 가지고 계신지요?

문닫은  학교의 관리하는  대책, 이렇게 

많은 예산을 수리에 들어가느냐  

暴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문닫는 학교• 중에서 임대를 주어서 

임대수입을 올리는 학교는 그래도  사응을 

하기 때문에 다소 시설의 노후화가  조금 

덜하고，완전히 학교를 비어놓은  학교 같 

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화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를 주는 학교도 

어차피 기본 관리는 우리 교육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도록  이렇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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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특히 방수 부 

분이 한번 잘못되면 부수적으로  또 기타 

시설이 더 덩달아 이렇게 시설이 더 열악 

해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거를 

수리를  합니다만, 에산수지 상으로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수리률  안하고 방치를 

해 두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만  또 제산 

관리 즉에서는  그거를  방치면 해 둘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인근에 마을이 있 

고 그래도  거기에 많은 주민들의 향수가 

젖어있는  시설들을  무한정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비효 

율적이고  예산이 낭비되는 감이 있습니다 

만 당분간은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부분만  

이리•도 에산을  투자해서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김부웅 위원

지금  음성교육청 같은 경우에 돈도 많 

지 않은데 1억 이상씩 쓰지도 않는 건물 

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너무 아까워 

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토 규정에 

허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 시설풀들을  말 

듬히 정리해서 없에는 정도로 영 안쏠 바 

에야 임대도 안나갈 바에는, 그래서 그 

재산유지 관리비가  안들어가도록  하는 방 

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敗5쪽에 지역단위 순회교사제 운영에산

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거기 맨 밑에 

진천교육청은  2,320만:원이고 괴산교육청 

은 780만원 약 3 대 1 수준인데 왜 진천 

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순회교사, 진천이 순회교사  괴산보다  

많습니까?

⑩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순회교사  숫자는 그 지역의 소규모학교  

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 

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⑩ 김부웅 위원

진천보다 괴산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에 

산은 3분의 1도 안되더란 얘기예요. 그래 

서 이해가 안가서, 지금 말씀대로 하면 

괴산이 오히려 많아야 할 멘데 

⑯ 교육국장 김종근  

질문하신 정확한 근거는  제가 지금 설 

명을 못드리겠고요, 다시 자료를  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⑩ 김부웅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637쪽, 내 고장 공부  개발보 

급 예산도 교육청별토  쭉 나와있는데 비 

교를 해 보니까  괴산이 680만원이고 다른 

시 • 군에 보니까  반 정도밖에 안됐어요. 

괴산교육청에 오신 분 계십니까?

이거 부실한  교재 나오는 것 아니에요? 

⑩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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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본에산  겁 니 다 .

鑛 김부웅  위원

알 겠 습 니 다 .

아 까  건 추 경 에  나 왔 길 래  말 씀 드 린  거 

고, 그 다음에 642쪽 이것도 기본 예산이 

고 648쪽 은 ,. . . . .

響 기 픽 관 리 국 장  이장길 

위원님, 577쪽 이후에는 본예산 사업으 

로 해 놨기 때문에..........

⑩ 김부응 위원

추경도 더러 들어와 있길래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醫 기 픽 관 리 국 장  이장길 

집계가 포함된 겁니다,

傷 김부웅 위원

그래요.

마침 저한테 시간도 딱 됐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따  보충질문  나머지 하겠습니다. 

관계관님들  고맙습니다.

⑩ 위원장 정무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 

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루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 회 》 

(15AJ ◎〇분 속 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디-.

서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m  간사 서수웅

교육위원 서수응입니다.

인사말씀 생략하고 바토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예산서 6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수입이 임대료 또 매 

각료, 건울매각, 토지매각, 기타유형 자 

산매각이 이렇게 있는데, 63쪽에 보게 되 

면 건물임대료 수입이 당초 대비 207억입 

니까?

그만큼이 증액이 된 걸로 나왔는데, 이 

게 청원에 문의 구룡분교장의 경우를 보 

면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이 2006년 12월 22일 제199회 임시회에 

제2차 본회의에서 때각하기로  의결된 걸 

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각이 되지 

않고 임대수입으로 계상된 이유툴  모르겠 

고요.

또 동이초 청마분교장의 경우도 2007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7년 

4월 13일 저}203회 임시회 저}2차 본회의에 

서 이것도 역시 매각 의결된 사안으토  알⑩ 위원장 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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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게 둘 다 매각 

대금이 아니고 임대료토 계상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원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 

니다.

醫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문의초 구통분 

교하고 동의초 청마분교를 매각 처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진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문의초등학교 구통분교는 지방 

경찰청에서 전투경찰대의 숙소훈련소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때수를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 

서 저희들이 처분절차를 밟았었는데, 경 

찰청 사정으로 인해서 전투경찰대 이전사 

업이 원천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중앙정부쪽에서 전투경찰 

대의 운영왼계상 이전을 할 수가 없는 그 

런 상%에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거는 지방경찰청에서 매각을 완전히 취소 

하는 걸로 했고， 그 이우에 또 임대계약 

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넣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 

고요,

옥천 동이초등학교 청마분교는 옥천군 

청에서 아마 그것을 매입을 해서 본인들 

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2어)6년도, ’ 07년도에 임대를 주던 사업들 

인데 결국에는 군청에서 그거를 매각을

못할 사정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 

이 2006년도, ’ 07년도에 계속 임대하던 

분들한테 그것도 계속 임대를 하게 되는 

데, 그것도 본예산 지나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⑩ 간사 서 수 응

설명을  들으니까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매각을 결정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현장까지 가서 매각하도록  

의결해 준 건데, 그럼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 관청끼리 어떤 단계든지 계약단계에 

가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또 임대료 주고 

말고 이래야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럼 앞으 

로 매각결정이 된 건데도 매각할  그런 가 

능성이 없어졌네요?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현재로는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공개 경쟁을 하면 될 수도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는 저희 

들이 지금 폐교재산을  팔아봐야  에산이 

얼마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 

면 폐교재산을  안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

‘스 1 r*l-w H  ur.

⑩ 간사 서수웅

행정절차상의 문제인데， 그렇게 에기를 

했더라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 

으면 다시 임대로 전환하는데 대해서 다 

른 행정적인 절차는 필요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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抑었없的해WW해거̂.혀»?향料??쌔1gr的해

醫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響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다음에 98쪽 되겠습니다.

98쪽에 교육흉보기획에서 1의 가번 대 

중교통이용 교육시책흉보 이런 게 있는 

더), 제가 위원이 되고서 처음에 각 시 • 

군에 가서 우리 교육 헌장에 있는 학교버 

스에 교육훙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제안을 해서 지금 거의 다하고 있더라고 

요, 그것까지 좋은데 일반 대중교통에다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동기가 무엇이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響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 호입 니 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학교버스는 100%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지역은 학교버스도 드울 

고 행정용 버스도 드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교육시책 자체가 교육 내부적인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 

이 있습니다.

금년도 시책 중에 기본이 바로 된 학생 

이라는 이런 부분은 교육내부에서 보다도 

시민들 협조도 구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 

희들이 우선 시내버스에다가 한 20대 정

도들 훙보문안을 한번 게시해서 훔보를 

하! 보려고 준비롤 한 겁니다,

響 간사 서수웅

날쎄 그게 교육에 원:심 있는 사람들, 

지금 이거말고 우리 자체해서 발행하는 

훔보매체도 상당히 있잖아요. 충북교육이 

라든지 교육소식지 뭐 . . . . . .

_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뉴스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데 이응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교육내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퇴직한 분들 

정도밖에 이용이 안되어 가지고 일반인에 

게도 우리가 훔보할 수 있는 다른 길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래서 아까 곽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중 방송 

하고도 협약을 한번 해서 송출을 한다든 

지 또 대중교통수단에다가 훙보문안을 게 

시를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醫 간사 서수웅

i 쎄요, 그 의도는 참신한 맛은 있기는 

한데 일반 버스나 대중교통 택시 같은데 

보면 거의 영리목적으토 하는 그런 쪽에 

서의 훙보를 하고 있잖아요.

傷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그렇습니다.

醫 간사 서수응

우리는 훔페이지도 있고 한데 그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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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관심 있는 사람만 보니까 교육에 크게 

핀'심 없는 일반 시민에게도 교육흉보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단 말이잖아요,

響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그렇 습니 다.

⑩ 간사 서수웅

글쎄 이게 의도하는 대토 성과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효성에 의문이 조금 

가고, 하여튼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니까 유아교육 담당교 

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애 

초에 2명을 예상했다가 갑자기 추경을 할 

때 8명이나 증가해서 2,200만원이 중액이 

됐는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짧은 기간 내에 8명을 더 중원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⑩ 초등교욱과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진오삼입 니 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치원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왼 

수가 저희 도내에 1,000명이 됩니다. 

1,000명중에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선진해 

외 유치원교육을 건학하고 또 전문성을 

신장한다는 차왼에서 2명이리•는 것은 

0.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을 W 까지는 확대할 필 

요성이 느껴져서 10명으로 이렇게 8명을

더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響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그런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요, 왜 당초에산에 그 정도 %를 확보해서 

예산에 올리지 않고 불과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더 많이 2명에서 8명이나 중원시 

킬 그럴 무슨 사안이, 처음에는 2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안이 있었는 

지?

⑩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유아교육 담'당교원의 해외연수는 교육 

괴-학부 주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 

데, 해마다 타 시 • 도와 형평을 맞추어서 

1명 내지 2명만 실시가 되어 왔는데, 저 

희 도에서는 0 .2% 가지고는 해외 전문 유 

아교육 전문지식을 얻는다거나 또 선진 

해외유치원교육을 이렇게 건학한다는 것

이 너무..........

⑩ 간사 서수웅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저 위에서부터 배정된 인왼으 

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너무 미 

약하니까 올해부터 중원해서 혜택을 주겠 

다 그런 에기입니까?

書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1

傷 간사 서수웅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런 걸 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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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을 걸 시차적으로 조금 오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많이 혜택을 준다는 거에 대한 어떤 문 

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34쪽입니다.

이게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게 

먼저 번에 현장에 설명을 들으러 과학고 

등학교에 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학 

고등학교에 갈 때까지 이 사업설명을 해 

준 봐도 없어서 우리 부의장님이 아마 담 

당관이 와서 설명을 좀 해라 요청을 해서 

거기에 이석임 장학사가 와서 설명을 했 

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 

고 담당장학사가 계획이 미숙했습니다하 

고 와서 지금 요걸 다시 한 걸 보니까 보 

완을 했어요.

보완했는데, 여기서 얼른 봐서 제가 문 

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숙사를 신축하 

고 그 기숙사에 입소하는 아이들이 연수 

를 받을 수 있는 영재교육교실 7개 실을 

리모델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보면 기숙사신축 

비만 들어 있고 리모델링비는 안들어 있 

는데 여기 운영계획을 보면 운영시기를 

보면 이게 언제부터 되어 있죠?

響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운영시기는 2010년이 되겠습니다,

_  간사 서수응

2010년으로 되어 있으면 올i해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내년은 그냥 묵허능고.

醫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올해 기숙사를 신축을 하고 내년에는 7 

개 교실을 리모델링을 하고 정식운영은 

2010년서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傷 간사  서수웅

그렇다면 이게 영재교육을 위해서 시급 

하다고 했으면 리모델링까지 요번 예산에 

넣을 수 없어서 그런 겁니까?

리모델링까지 에산이 안돼요?

왜냐 하면 기숙사를 그렇게 19억인가 

요, 20억씩이나 들여서 지어놓고 1년을 

묵힐 바에야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짓던지 올해 안되면 내년에 짓던지 해야 

지, 20억씩 투자해놓고 왜 1년을 목빈다 

면 조금 비경제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 

인데

醫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보충설명읊 드리겠습니다.

본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리모델링 교실하고 기숙사 중촉읊 동시에 

하면은 고등학교 애들 수업도 소음이 일 

시에 나기 때문에 소음기간도 적고, 공사 

도 동일 현장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숙사 신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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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실 리모델링 기간이 다소 차이가 납 

니다. 왜냐 하면 기숙사 2동 120명을 수 

용하기 위해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리 

모델링은 소요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리모델링 

은 기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2009년도 본 

에산에 들어도 공사가 실질적으로 기숙사 

보다 그렇게 늦지 않기 때문에，저희들이 

시차를 두고 에산을 투자하고자 해서 당 

초에 2010년도롤 목표로 하는데, 2010년 

도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숙사는 지금 

추경으로 시작을 해야 겨우 공기를 맞출 

수가 있고 리모델링 분은 2009년도 본예 

산부터 시작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 이 

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響 간사 서수웅

같은 공기 내에 w 날 수 있다, 비슷하 

게 갈 수 있다.

⑩ 기 픽 관 리 국 장  이장길

1̂1

響 간사 서수웅

그럼 기숙사가 올해 추경예산 해도 내 

년까지 공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書 기 획 관 리 국 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⑩ 간사 서수웅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⑩ 곽정수 위원

저도 하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⑩ 간사 서수웅

말씀하세요.

醫 곽정수 위원

담당장학사가 와서 설명을 하면서 첫 

번의 얘기가 이건 교육감님 선거공약사업 

입니다라는 얘기률 첫 번에 달아서, 그렇 

다라고 그러면 좀더 친절하게 이거 의회 

에서 부결해 버리면 어떡할 거에요 교육 

감한테 사실은 누가 되는 일인데, 담당장 

학관이나 담당실무선에서 뭔가 사전에 충 

분히 서토 교감을 주고받은 다음에 뭐가 

얘기가 되어야지, 이것도 설명을 현장에 

가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할 테니까 와서 

설명을 하시오 그러니까 부랴부랴 만들어 

와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미숙하 

고 뭐라고 그럴까 거칠기가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걸 이반을 해 가지고 이걸 가지 

고 왔느냐 하는 정도로다가 사실은 그렇 

더 라고요.

그래서 한번 의사국 직원한테 물어봤어 

요 담당관이나 장학관 그 날 뭐했냐 그랬 

더니 다른 연수이나 이런 거로 출장 중이 

었습니다.

그런 얘기쁠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 

리 의사국 일정에 그런 현장방문 프로그 

램이 있다라고 그러면 좀더 성의있게 접 

근을 해야지 그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마치 그냥 통과의례로 그거 뭐 제출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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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각은 그건 잘못됐다, 그리고 그게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눈빛이라면 유 

.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공기틀 금년에 주경에 하고 그 

공기 중에 또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두 개의 공기가 맞아떨 

어져서 후년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영재교 

육센터가 운영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서, 사실은 그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시기토 봤을 때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지 19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1년 동안 묵힌다는 얘기냐 하는 

그런 의아심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 

다. 그래 지금 설명을 듣고 해서 그런 쪽 

은 해소가 됐고, 또 담당장학사가 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기획이 잘 안됐다 

라는 것을 느졌던 게 뭐냐 그러면 그렇다 

고 그러면 뭐하러 토요일, 일요일 와서 

기숙을 하느냐 그냥 당일 와서 그냥 받고 

가면 되지 하는 그런 정도로 미숙했던 게 

좀더 세련되게 기획을 다듬어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 둡니다.

하여큰 아무래도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듣고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서 타 시 • 도도 벤 

치마킹읊 하러올 수 있을 만큼 효과를 거 

두어야지 이게 나름대로 그 사업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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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이4 라는 그것민: '타이틀 붙여 가 

지고서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해서 에 

산만 탕진하는 일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 

것은 잘못된 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앞 

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심도 있 

게 그리고 이게 전국 초유의 일이라고 그 

러니까 타 시 • 도에서 모범사례토 뽑고 

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려 둡니다.

이상입니다.

書 위원장 정무

저도 한 마디, 현장에 다녀왔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가 느낀 것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기숙형 영재교육센터 설립 운영입 

니다. 제목이, 저도 초등교육과에 근무를 

해 보고 당황한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한골사랑관 하는데 초등교육과에서 

거기 운영에 대한 것은 할 수 있지만 설 

립에 대한 것, 지금 기숙형 영재교육센터 

설립에 대한 건 초등교육과에서 한다는 

게 무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전문 부처인 

시설계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초등교육과 

에서 이걸 설립을 하라니까 알지는 못하 

지 바쁜데 물읊 수도 없지, 참 조등교육 

과의 애로점이라면 뭐든 맡기면 초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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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무슨 건축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라고 

는 하지 이런 면이 잘못됐다 이런 걸 말 

씀을 드리고 싶고, 그 운영방안 당일 장 

학사님 아까 곽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 

둣이 그러면 운영방안에 대해서라도 잘했 

어야 하는데 너무 어설퍼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이틀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 

다만 대부분 헌장방문을 나가면 사전준비 

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라든지 설 

명이 잘되어 있어서 좋은데 유독 기숙형 

영재교육센터는 어째 불친절하다칼까 그 

런 감이 왔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나갈 때 알기 쉽게 모 

르니까 자꾸 질문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답변하는 분도 너무 미숙해 가지 

고 질문하기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사 

전에 충분히 그런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 

으로 그런데 답변 좀 잘해 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⑩ 간사 서수웅

보충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에 146쪽입니다.

오전에 423쪽에서 한금사링'관을 보수해 

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랑방으로 운영한 

다 거기에 5,75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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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는데, 여기 146쪽에 보면 다문화교 

육지원센터 조성 해 가지고 이거는 청주 

에는 이주여성인진센터라는 데가 있는가 

봐요 거기다가 주고 10개 지역에도 이런 

것을 지원하는 모양인데, 이게 다문화가 

정 아이들 교육이라면 우리가 하면 좋은 

데 이걸 보니까 다문화가정 이주외국인 

여성들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끝에 가서 겨우 한다 

는 게 한골문화교육을 거기서 경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담■한다면 얼핏보면 

이거는 지방자치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에감이 드 

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교과부에서도 지금 다문화가정이 자첫 

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가 공동으로 협조해서 이 문 

제를 대처하고 해결해나가도록 하고 있습 

니다.

교괴•부에서도 우리 교육계동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을 사전에 잘 지도하라 그렇게 

되고, 각 지역교육청에 다문화가정 지도 

센터블 만들어라,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의 경우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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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切

분 지역 군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다문화 

센터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하 

되, 다만 어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학 

생들도 같이 와서 훨■동하기 때문에 그쪽 

으로 지원을 히! 주고 있습니다.

驗 간사 서수웅

그러면 여기 그냥 돈만 지원해 주는 것 

이 아니 라 한물 및 문화교육 이 런 프로그 

램에 우리 교육청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

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가서 지도는 그쪽의 각 시 • 군마다 한 

골상담원도 있고 한글 지도하는 요왼들을 

따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⑩ 간사 서수웅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 이미 지방자치에 

서는 운영하고 있는 어떤 모임에다가 우 

리가 보태는 거죠.

⑩ 교 육 국 장  김종근  

참여하는 겁니다.

⑩ 간사 서수웅

이 다문화가정이 핑장히 중요하고 그 

가정출신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 

에 본 위원이 최초에 이걸 거론해서 관심 

을 가졌던 사항이긴 한데, 이 계획만 보 

면 어떻게 지자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돈 

만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  一！ _&=ZLx私 H 과一y교하며숀『 fc! 〇r r

일부는 지자체토 주고 일부는 우리가 

지도교사 연수경비라든가 이런데 별도토 

쓰기도 합니다.

⑩ 간사 서수웅 

요 에산범위 내에서요?

響 교육국장 김종근 

지도자료도 발간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 

니다.

⑩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 

다.

181 쪽인데요.

반기문영어 경시대회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서 있는 예산이 5,288만 2,000원인 

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는 도 

교육청에서 1억원을 지원 받아서 한 걸로 

일■고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지원 못 받았 

습니까?

⑩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당초 에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가 1억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약 

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지 

■금 우리 자•체 투지•액이 더 증가된 액수입 

니 다.

⑩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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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211쪽입니다.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강사지원수당이  기정에산 대비해서 이게 

1,495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그 

기간동안에 중액해야  했던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요?

響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과학산업 교육과장  김 경 숙입 니 다.

산업체 특별학급  전담교사가  아닌 교사 

가 산업체 특별학급  야간수업을  일부 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당 23시간이 되는데 

그 지원하는  교사에 대한 1시간당 강사비 

가 ’ 96년부터 12년간 만원으로 운영되었 

습니디•. 그래서 그 산업체 특별학급의 강 

사수당을  방괴■꾸 교육활동  평균 수준인 2 

만 5,000원으로  지급하고자  이렇게 올렸 

습니다.

지금  산업체 특별학급은  5학급으로 주 

당 총 수업시수가  110시간인데 산업체 특 

별학급 전담교원 5명이 87시간을 수업하 

고 나머지 부족한  23시간은 해당교의 교 

원이 담당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맨 26주들 지원하는  이 

유가  총 39주중  5월까■지의 13주는 기존수 

당으로 지급하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6월부터 26주는  인상된 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⑩ 간사 서수웅

그전까지는  만원씩하고요.

⑩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네

響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입니다.

학생체험학습실 운영 상당히 조심스러 

워서 여뭐보기가  그렇긴 한데 학생수응버 

스 임차 1억 8,000만원인데, 이저1 체험학 

습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인가도  높이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효 

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개원도 안한 상태이고  개 

원해서 해본 것도 아닌데 예측해서 이렇 

4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관심사로  체험학습실 

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관심이 핑장히 많을 거고 이런 버스가 없 

어도 선착순 가까운 데서부터 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해보시고  문제점을  

보완한다거나  수요자에 대해 더 어떤 혜 

택을 주기 위해서 이러 이런 것을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 

데 그렇게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한다면 뭐가 문 

제냐 하면 가까운 데 아이들이나  먼 데 

아이들이나  다 관심을 가진다고 그럴 때 

많은 수요가  됐을 때 어떻게 선별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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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버스를 운영할 것이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響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평 생 체 육교육과장 이 삼현 입 니 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 

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흉보효과나 지 

역사회 주민들, 학생들을 수송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것이 학생들 수송문제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흥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래도 처음서부터 이렇게 시작해보고 그 

다음에 잘 안됐을 때는 차루 검토해봐서 

다시 재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⑩ 간사 서수웅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에 

요. 이게 훔보를 안해도 관심이 핑장히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보려고 할 때 시내 가까운 학 

교나 버스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골에 그 버스를 가지고 오는 학교부터 

먼저 해도 수용이 벅차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해놓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학교 

에서 만일에 체험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 

선 순위를 어떻게 가려 가지고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 

가, 그래서 처음에는 자연적으로 이루어 

지는 흥보에 의해서 희망하는 사람부터 

수용을 하다가 웬만큼 된 다음에 아 이거 

는 이렇게 해서 많이 수용을 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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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해서 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개인 

적인 의건입니다. 이걸 잘못했다 없애자 

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響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도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이 

부분은 청주 시내에 있는 학생들만을 위 

한 학생문화원이 아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타 시 • 군의 학교 학생들도 참여를 

시켜야될 그런 저희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대부분이 청주시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에 있는 학교들이 군소학교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대를 풀로 계약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그 수요가 있을 

때마다 어느 학교는 1대, 어느 학교는 10 

대 뭐 이렇게 학교마다 장뿜해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이 

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서수웅

그 답변이 아주 명답이네요.

10대롤 운영한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조정하겠 

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입니다.

평체과 소속인 것 같은데요. 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학교 냉난방개선사업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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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산정을 보니까 내수중학교 경우는 

15. 5실인데 수변전설비가 4,400만원, 오 

창중학교는 13실인데 1억 1,10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響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평 생 교육체 육과장 이 삼현 입 니 다.

냉난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교에 

서는 전기계약 용량이 교육용과 심야용으 

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두 

가지가 합해서 1,000키로 이상이 되면 관 

련 법규에 의해서 전기설비 안전담당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칭■중학교는 현재 전기계약 용 

량이 교육용 150W , 심야용이 75야해토 총 

90이■의 용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사업 추진을 위하!서 교육용 용량 

을 중설하게 되면 전체 계약용량이 1,000 

키로를 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야전기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변전설비로 1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내수중학교는 교육용 150 

m , 심야용 6〇이해로 기존 용량중 교육용 

전기만 증설하여도 냉난방사업 추진에 문 

제가 없기 때문에 수변전설비가 상대적으 

로 적어 4,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 

다.

⑩ 간사 서수웅

처음에 잘못되어 가지고 차이 엄청 많 

이 나네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심야냐 그냥 

일반용이냐 그게 달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갈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 

문에 물어봤습니다.

개선방안이 없는 전혀 거에요?

⑩ 교육국장 김종근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데 일부러 이렇 

게 줄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의 

해서 하게 됩니다.

⑩ 간사 서수웅

지금 사용하는 전력 그거를 다시 지금 

바끝 수는 없는 거에요?

한번 처음에 사용하던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수변전설비는 학교 전체 시설용량을 감안 

을 해서 1,000키로가 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을 조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더 

많이 돌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해서 학교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기준단가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실제 현황을 맞추어 가지고 하 

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⑩ 간사 서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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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토도 이런 것이 발생한다라고 할 

때 전제 조건을 갖추어 나가는 방법은 없 

느냐 그런 얘깁니다.

醫 시설과장 안세열 

지금까지 난방이나 냉방방식이 일정한 

한 가지 방식으토만 되어 있으면 수월한 

데 계속 해온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일정 

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⑩ 간사 서수웅

답변하시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가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사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282쪽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설립 주진 및 운영에서 

앞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앞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얼마 안되는데, 개원 업무추진비가 3,000 

만원이 잡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원업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토 써야  하는 금액이 책정을 헤보니까  

3,000만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지， 

3,000만원 정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 

서 개원업무를  추진한다는  에기인지, 거 

기에 대한 책정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響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입니다  .

세부내역 은 저 희들 담당사무관으토부터 

직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響 평생교육체육과 교육문화회관추진단 양개석 

학생문화회 관설 립 추진단 양개석 입 니 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은 7월중 개원을 준비하 

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들 

이 개원식을 해야 합니다. 개원식하는 소 

요에산을 각 이벤트하는데 수요를 받아봤 

고 그래서 저회들이 순수하게 개원하는데 

따른 경비로써, 저희들이 식전행사로는 

각급 학교 학생동아리라든가 예술고둥학 

교를 활용해 가지고 학생문화축제행사를 

식전행사로 하고 다음에 개원식과 각종 

해당되는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내외비 

는 초 청 경 비 라 든 가 ...,..

暴 간사 서수웅

그러면 개원에 필요한 다른 행사비용은 

없고 그게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다?

響 평생교육체육과 교육문화회관추진단 양개석 

예, 한 단위토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개원행사 업무추진비로.

暴 간사 서수웅

업무추진비라 그러면 느낌이 그렇잖아 

요. 개원에 따른 저1 경비라고 했으면 모 

르는데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면 느낌이 업 

무를 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 

에 핑장히 과다한 금액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개원할 때 지금까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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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계획했던 그 모든 경비가 여기에 포 

함되어 있다?

響 평생교육체육과 교육문화회관추진단 양개석

포괄해서 개원식 준비에 같이 포팔해서 

포함시킨 겁니다.

⑩ 간사 서수웅

큰일났네 깎으려고 했는데, 전체 삭감 

이 아니라 너무 많다 그래서 깎으려고 그 

랬 더니 • 그런 세부적으로 해놨으면 손을 

안대는 건데 업무추진비라고 해놨으니까 

개원에 업무주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가나 싶어서

響 평생교욱체육과 교욱문화회관추진단 양개석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더 드리면 안되 

겠습니까?

⑩ 간사 서수웅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좀 깎으면 됩니까, 안됩니까?

響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최소 경비로 산출된 겁니다.

響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301 쪽입 니 다.

본청 시설 중에서 1급 관사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핑장히 조심스러운데 심각하 

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는 교육감님 

관사가 이번 예산안에 보면 원어민 숙소

로 기숙시설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러면 당연히 교육감님이 거주하건 안하건 

관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 

다면 교육감님 관사를 반드시 매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육 

감■님은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비좁기 

도 하거니와 에어컨 없이 사는 분 그분 

하나랍니다. 청렴하기로 인정을 받는 분 

이신데, 그분이 처음에 교육감을 입추보 

하실 때 관사에 안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사라는 것은 사저 일 뿐만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집에서 검해야 하 

는 그런 관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넓혀서 우리 교육감•님 정말로 아주 좋은 

저택에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상 

대로 공헌하신 분이고 지금까지 그런 면 

에서 존경을 더 높이 받는 분인데, 지금 

그 관사가 없어지면 이분이 안살더라도 

그 다음 분이 리•도 오면 살 수 있도록 준 

비해 능은 것도 옳고 다 타당성은 있는 

데, 이 양반이 앞으로 2년은 보장된 임기 

란 말이죠. 그 기간에는 안사실 게 뻔한 

데 이걸 미리 사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해 놓고 나도 들어가 사시라고 그랬 

으면 좋겠는데 그분 이미지가 그게 도움 

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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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내가 교육감님한테 나른 소리를 

듣던 어쨌든 저는 요것을 보류했으면 좋 

겠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 매입을 이렇게 

계획한 그 배경설명이라든가 답변올 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지금 서수응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고 또 우리 관사부분에 대해서 너두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사가 처음에 지을 때만 해도 

상당히 위치적으로나 상당히 편참은 장소 

였었는데, 그' 인접되어 있는 이웃 바로 

경계에 4층 건물 들어가 있어서 건물에서 

내려다보면 안방이 전부 내다보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방도 내다보여서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상 

당히 관사로써 사용하기는 어려울뿐더러, 

그 왼사률 드나드는 사림*들 일거수일투족 

이 전부다 그 여러 세대 사람들이 전부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세 교육감님 계실 때도 그 

관사를 처분하고 다시 이전을 하려고 물 

색올 많이 해오던 중 그게 여러 가지 사 

정상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김천호 

교육감 시절에도 그거를 이전을 하려고 

여러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적정한 단독주택을 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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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장소가 여의치 않았었고 또 에산사 

정도 뚜렷하게 지을만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중간에 제천시에서 그거 

를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중간에 협의가 

되어서 한동안 위원님들한테 처분승인까 

지 얻어서 절충을 해 봤는데, 제천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니까 제천시에서는 

의회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우니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서 필요하면 임의대로 처 

분을 해도 종다는 응신을 받고, 일단 제 

천시청에서 매입의사가 없는 걸로 저희들 

이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3대에 걸쳐서 

사용하던 관사를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관사관리도 어려울뿐더러, 과연 교육감님 

이 어느 분이 오시던지 간에 자연인 아무 

개를 위한 관사가 아니라 충청북도교육감 

을 위한 관사는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겠 

는가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이반을 하게 

됐고, 마침 저희들이 현 정부에서나 우리 

교육감님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 

인들에 대한 교사들 그분들을 많이 양성 

을 하거나 그분들 채용해서 우리 영어교 

육을 강화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단계 

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외국 

인들이 숙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저희 

들이 외국인들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일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외국인들 숙소도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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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 그거를 마련해 줘야만 그분들 확 

보가 입고, 어차피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 

생활을 하시는 것이 학생들한테 도움 이 

될 바에야 관사를 용도 폐지된 관사를 없 

에서 거기다가 외국인교사 숙소를 짓고， 

차제에 교육감관사률 마련하자 이렇게 해 

서 저희들이 에산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 

들 심사숙고하게 하셔서 잘 심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  간사 서수웅

말씀들은 대로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일던: 결정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외국인 관사 에기가 나왔으니까 

외국인 숙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게 짓 

고 운영하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 

움도 나올 테고 시행착오도 있읊 수 있는 

데, 하여튼 최선의 어떤 기대치나 목표를 

가지고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1급 관사 매입에 대해서는 답변 

을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⑩ 곽정수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⑩ 간사 서수응

에, 말씀하세요.

⑩ 곽정수 위원

중앙여고에 금년도 예산에 기숙사 설립 

문제가 지금 중앙고, 산남고, 주성고 3개 

교가 올라와 있어서 헌장 방문을 했습니

다. 그때 중앙여고의 기숙사를 짓고자 하 

는 자리가 중앙여고 생활관 부지인데 그 

자리에서 보면 교육감•관사가 보이더라고 

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 

요. 이게 한번 지으면 그 용도가 50년이 

가는데 50년 동안 교내에다가 이런 기숙 

사 시설을 능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교육감님 된■사가 용도가 폐기가 됐 

으니까 그 자리에다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에기를 했더니 중앙여고 교장의 답 

변이 종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근데 그 

전에 교장선생님한테 아마 교육감이 먼저 

여기다가 중앙여고 기숙사를 지으면 어떠 

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은 여학교에 무슨 기숙사까지 지으 

면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지 동의 

를 안하셨던 걸로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이강봉 교장선생님한테 

만약에 이걸 바깥에 짓는다고 그러면 교 

장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바 

깥에 짓든 안에 짓든 지어만 주면 좋겠습 

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기숙사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인문고등학교 기숙사도 중요 

한 문제인데 한번 잘 절충하는 방법이 어 

떻겠나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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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여고의 기숙사부분은  역대 교장선생 

님들도 상당히 생각이 같지는 않았습니 

다. 다소의 차이는  있었고, 전 전임교장 

선생님께서는  학교밖에 기속사를 지었을 

때에 운영 면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라고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 

지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지금  현재 교육감님 

께서도  거기다 기숙사를 짓자고 그랬는 

데, 학교 밖이다 보니까  여학생들이기 때 

문에 거기톨 낮에는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 

문에 아마 전임교장선생님은  염려를 하셨 

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원어민 교사틀  

짓는 과정에서 중앙여고에 마침 기숙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기숙사를 지으려다  보니 

까 적당한 부지가  적정하게 나오지 않고, 

또 마침 생활관이 지은 지가  한 20여 년 

됐는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핑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합처서 

생활관과  기숙사를 교내에다가  짓자 이렇 

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만, 그 부분은  지금 관사부지가  중앙여고 

하고 가장 밀접하고 길 하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중앙여고에서 학교에서 쓰기로 말 

하면 가장 유용한  장소임에는  틀림없습니 

다.

그러나  여학교가  기숙사가 밖에 있을

[제215회-제1차 매산 • 결 산 소 위 원 회 ；!

때 관리도 우리가 다소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또 기숙사가 순수하게 학생들 

이 기숙사가 교실에서 수업올  늦게까지 

자습을  하든 선생님 지도률  받든 늦게까  

지 있다가 거의 잠만 자고  또 아침하고  

저녁식사  정도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생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다 별도의 인력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한  점도 

다소 있지 않겠는가, 그럴 바에야 그러면 

생활관  쪽에다가  기숙사를 지어주고  지금 

현재는 원어민 교사들  숙소를  짓자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서 먼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 접근성이라 

든가  학교에서 생활의 편의성 이런 걸 감 

안해서 이렇게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  

습니다.

響 곽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響 간사 서수웅

다음에 326쪽입니다.

특수학급  운영지원에서 공립초등학교  

운영지원 계획이 6학급으로  되어 있습니 

다. 326쪽에 충청북도교육청 나항에 공립 

초등학교  6학급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 

는데, 346쪽에 신 • 증설 특수학급  교재교  

구지원을  보면 거기는 초등학교가  4학납 

분으로  되어 있어요. 큰 건 아닙니다만  

앞에 학급운영 지원에는  6학급, 교재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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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4학급 그 차이가 나는 2학급은 어 

떻게 설명하나요?

響 기 러 관 리 과 장  연희지 

기획관리과장 연회지 입니다.

2학급 차이가 나는 것은 복대초등학교 

에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성화초등학교에는 본예산 작업 시에 

특수학급 배정이 되지 않아서 특수학급 

운영비를 금회에 편성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書 간사 서수웅

특수학급 운영지원은 6학급이 및'는데 2 

학급은 교재교구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響 기 픽 관 리 과 장  연희지 

저기 성화초등학교는 2007년도 2회 추 

경에산에 편성해서 이미 지급이 됐습니 

다‘

繼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모르니까 차이나는 

게 의심이 갖고요.

그 다음에 364쪽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매입에서 단재교 

육원 부지매입 그 다음에 괴산중 사유지 

매입 이런 매입예산을 계상했는데, 어떻 

게 갑자기 이렇게 추경으로 매입을 해야 

할 그런 어떤 사안이 발생한 사유가 원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림'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우선 괴산중학교 급식실과 꾸관 일부의 

부지가 학교롤 설립할 때부터 학교부지로 

사용이 되어서 용지도 아마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등기 재산 

으로 남아있었는데 작금에 와 가지고 그 

소유주께서 이거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매입을 하려고 

오랫동안 절층을 했습니다만 시가하고 감 

정가의 차이 때문에 그 분들이 매각을 하 

지 않고 무조건 반환을 하라는 쪽으로 계 

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괴산 

군교육청 쪽에서 다시 접촉을 한 결과 일 

단 매수를 감정가격으로라도 하는 걸로 

이렇게 구두협의가 되어 있어서, 일단 이 

거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급식소 일부 

분이 잘려져 나갈 뿐 아니라 학교 본관 

가까이까지 부지가 지금 미등기 재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매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⑩ 간사 서수웅

그럼 단재는요?

⑯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단재교육원이 워낙 교육수요가 늘어나 

고 또한 영재교육센터까지 거기에 다시 

신축이 되다 보니까 날로 공직자들이 차 

량이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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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 정원이나 

이런 데를 주차장으로 바꾸어서 하고도 

있지만 잘 가꾸진 그 부분을 우리가 주차 

장으로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마1  경 

계선하고 접해 있는 그 소유주가 매각의 

사가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매각을 하면 

먼 미래까지도 쓸 수 있고 우선 주차장부 

지토도 확대해서 쓸 수 있겠다 이래서 저 

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⑩ 간사 서수웅

지금 단재 위치로 볼 때 어느 쪽입니 

까?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사도관 쪽 뒤편인 것 같습니다.

⑯ 간사 서수웅 

그 옆쪽에 낭떠러지가 아닌가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그 논을 이번에 영재교육센터 

지을 때 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흙으로 갖다가 성토 좀하고 해서 주차장 

으로 할 계획입니다,

⑩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해야 할 만큼 급한 게 있어서 그러나 여 

워 봤습니다.

그 다음에 402쪽입니다.

아까도 감리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 지금 대가초등학교 냉난방

개선비에 보면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190 

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보게 

되면 부연초등학교 경우는 비슷한데 감리 

비가 안들어가 있고요, 다른데 볼 것도 

없이 바로 앞쪽을 보게 되면 서원중학교 

같은 데는 냉난방 개선비 월씬 몇 배 많 

은데도 감리비가 안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감리비가 계상된 무슨 특 

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 

희들이 과•거에 공무원들이 감리틀 전액 

해오다 보니까 자꾸 업무량이 폭주되고 

그래서, 올 추경부터 5억 이상만 감리비 

를 편성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위탁 감리 

를 시킬 그럴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5억 

이 안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앞으로 하겠습니다.

⑩ 간사 서수웅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도 이게 왔다 갔다 금액 차이가 나는 

데도 있는 것 없는 것 그러니까 많이 햇 

갈려요.

그 다음에 432쪽입니다.

연구시 범 학교 운영지도에서 연구학교운 

영지원단 지도수당이 800만원이 되어 있 

는데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에서 연구학 

교운영지원단 지도수당으로 800만원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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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것은 당초 예산에 연구학교 현장 지 

도을 위한 연구학교•운영지도비를 1,1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먼저 번에.

그런데 여기 또 다시 이렇게 800만원을 

추경에 세워야 했던 그런 이유나 먼저 에 

산과의 차이점이 됩니까? 왜 다시 세운 

거죠?

響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 철 입 

니다.

현재 저희들 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연구학교가 193개교입니다. 지금 현재 저 

희 전문직들이 연구학교를 분담해서 일인 

당 10개 내지 15개교를 담당을 하고 있습 

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연구사 

들과 전문성이 관계없는 그런 부분을 지 

도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전문가 교장선생님이나 교 

감선생님들을 지원단으로 구성해서 별도 

로 연구학교를 지도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있는 1,100만원은 

연구사들이 연구학교 지도할 때 사업성여 

비로 세워졌던 기존의 에산입니다.

⑩ 간사 서수웅

요거는 그러니까 연구사님들이 전문성 

이 모자라서 그걸 보충할 수 있는 지원단 

만드는 경비이다?

⑩ 교 육 과 학 연 구 원  과 학 교 육 부 장  손영철

예, 그렇습니다.

⑩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지역학생 상담활동 지원에서 다항 학생 

상담자원봉사자 교육사업비로 128민:왼을 

계상했는데요, 상담자원봉사자 교육은 충 

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2008년 당초 

예산에 이미 얼마입니까? 2,052만원을 이 

미 편성했는데요. 기초, 보수교육, 실무 

교육 둥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일■고 있 

는데 그 2,052만원으로, 그런데 자원봉사 

교육사업비로 또 세운 것은 먼저 번 예산 

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긍금합니다.

⑩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정항수

영동 관리과장 정항수입니다.

말씀드리 겠습니 다.

과•학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청주 북부지역을 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리 상으로도 영 

동에서 너무 멀고 교육기간이 한 1주일정 

도씩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여건상 자 

원봉사자님께서 참석하기가 상당히 어려 
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 

로다가 학생자원봉사자를 대 상으로다가 3 

시간씩 한 2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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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하는 것입니다,

⑩ 간사 서수웅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그 연 

수에는 영동에서는 짐*여를 안하고 

_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정항수 

주토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이라든지 먼 지역을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에서 추진하는 상담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주요 부분만 한 3시간정도씩 한 2희에 걸 

쳐서 하려고 별도 예산읊 편성한 겁니다. 

響 간사 서수웅

그러면 여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세웠 

던 예산에서 영동교육청 해당자들에 하는 

만큼은 작지만 삭감되든지 절약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처음에 다 세웠을 것 아니에 

요.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이 보완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할 때 전 도롤 대 

상으로 하는데 그동안 보면 제천, 단양, 

영동 이렇게 먼 지역에서는 참여가 거의 

없었습니다.

⑩ 간사 서수웅

그러면 그쪽 지역도 영동처럼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醫 교육국장 김종근

그래서 지역교육청별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 

고, 음성교육청 같은 데는 가까이 있지만 

특색사업으토 오래 전부터 연수를 해 오 

기도 했습니다.

響 간사 서수웅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響 위원장 정무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틀 시작한지 1시간정도 경과가 되 

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이분 정화》 

(16시 14분 속 개 》

響 위원장 정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響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여러 가지토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 

준비하신 관계관들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다른 인사는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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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  

니다.

53쪽 봐주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목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솔밭초등학교  토 

지매입비 소요액 220억 7,280만원중 학교 

용지 확보 둥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가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의 2 

분의 1을 부담하는  경비인 학교용지 일반 

희계 부담금을  U 0억 3,64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 다.

충청북도에서  전입이 가능한 건지 하는 

걸 알려주시고, 이롤 위해서 충청북도관  

계관자들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지 

금까지 미 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이 있는 

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받아야 될 학교 

용지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80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31억을 저희들이 전입을 받고 나머지 미 

전입액이 한 777억원 정도 됩니다만, 솔 

밭초등학교  부지매입비 110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에산  편성하기 전에 수 차례의 

관계자들이 가서 설명도 했고 협의도 했 

고 최종적으로  공문을  주고받았는데, 실 

질적으로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고 또 지난번 도의회 도정질의

에서도 어느 의원께서도  강력하게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 해 서 라 도 우 리  

도민들이 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닐 그 학 

교롤 짓는데 부지매입비를  법으로 보장된 

걸 부담 안하는 것은 상당히 위법이다라  

는 애기까지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 

니다만, 최종적으로  도에서의 답변은 도 

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기가  상당 

히 어렵다는  쪽으로 일단 답변을 하는 걸 

보고 저도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 

다.

그래서 솔밭초등학교  부지부분은  저희 

들이 공문을 보냈을  때에 앞으로 국■회에 

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  환 

급에 관한 법를이 통괴•가 됐을  때에, 재 

원부담을  누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그거는  중앙부서가  6개월 내에 빨리 대통 

령령으로 부령으로  정해서 결정을 하라는 

부칙조항에 따라서, 중앙부서에서 재원부 

담이 누가 부담할  거냐에 따라서 그 법령 

이 공포되면 그 이후에 처리를  하겠다라 

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학교롤 아파트가  들어 

서는 과정에서 학교를 안지을 수는  없습 

니다. 저회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일 

단은 예산편성을  안해 놓은 상태에서 돈 

이 왔을 경우에는 도저히 어떻게 지을  방 

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준다는  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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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일단 중앙 정부로부터 대통령령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걸 가지고 일단 안준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 

고요.

다만, 이 부분을  집행부분에 있어서 집 

행을 할 때에 도와 중앙정부하고  저희들  

이 더 협조를 해서 최대한도로  이거를 받 

아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학교를 1 

년 동안  지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는 강력히 전입금을 받읊까 이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경제특별도를  주장하는  지사가 경제문 

제 공장만  유치해오는  것이 경제특별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교육의 최종 책임자는 

자치 단체 장입 니 다. 자치 단체 장이 학교설 

립의 의지가  없다면 굳이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학교 설립하려 

고 에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시간이 말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렇 

게 답변을 듣는  거로 하고,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문하실 겁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추가질문  계십니까?

⑩ 김부응 위원

저는  이상일 위원님하고  동감인데요. 

재원이 거기서 확보가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지어야할  그런 필요성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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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가 접어두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합 

니다.

響 이상일 위원

그 다음에 6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 

니다,

거기 보면 토지_ 각이 나옵니다. 지금 

충주에 기업도시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충 

주능고  실습지 보상액이 약 29억 7,000만 

원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 비용까지 

해서 30억 이상 나오는데, 충주능고  실습 

지 33만 705m2에 대해서 토지보상액  29억 

7,798만 8,000원， 건물매각대 1억 6,322 

만 5,000원 또 구축몰대 뭐 이렇게 해서 

약 32억 3,952만 2,000원이 편성 이 된 걸 

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근데 충주능고  실습지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저17조의 규정에 의 

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사업이 되 

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관리국장입 니 다.

본래 금액상으로는  공유재산  그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계획에 

의해서 기업도시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 

서는  금액 여하를 막론하고  안받도록  되 

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도시계획상  여러 

법률에 보장된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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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기 때문에 굳이 또 다시 한다고 그러 

면 행정절차상  상당히 혼선이 올 것 같기 

때문에, 어떤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미 

확정된 부분은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습니다.

醫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115쪽 교원신규임용  관리시험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험을  보는  걸 보니까  중등교사임용꾸  

보자  선정시험이 26개 과목인데 39개 과 

목으로 13과목  늘어 났네요.

과장님, 다음에 시간  나시는 대로 39개 

과목의 내용을  저한테 하나 보내 주세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교원신규임용  

시험 관리사업에  2008년도 당초 에산에 

2009학년도 교원임용시험 전용체계 개편 

에 따라서 2007년도 에산보다  초등에는  

7,570만 9,000원, 중등에는  3억 6,856만 

5,000원씩 각각  중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에 또 다시 초등이 

3,365만원, 중등이 1억 4,793만 3 ,어)0원 

중액됐습니다.

중등의 경우는  과목수가  13개 과목 늘 

어나서 중가됐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 

는데, 초등의 경우 교원임용시험 전용체 

계가 2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당초에 중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번 

주경에 또 같은 사유로 중액을  한 사유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중액된 이유는 첫째 분담금이 늘어났습  

니다. 공동출제분딤■금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명퇴 등이 또 놀어나고, 퇴직교원 

이 늘어나고  해서 많이 뽑기도 하지만 중 

둥이 과목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응시인 

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더 늘어났습  

니다. 금년에 웅시시험을  봐보니까  옛날 

같으면 대개 예년에 10반 편성하면 시험 

이 되던 것이 15반으로 늘어난다든가  이 

렇게 응시인원이 많이 놀어나서 내년에 

예상을  할 때 더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 

겠다 해서 늘어났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분딤■금이 증액이 되고 응시인왼이 중가 

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늘어난  경비다 

이런 말씀이죠.

•  교육 국 장  김종근  

네

⑩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에 대해서, 

거기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에서 기본 

이 바로 선 충북학생 만들기 사업비로  

2J 40 만원, 187쪽입니다.

186쪽,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세부 

사업내용은  187쪽에 그 밑에 신규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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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용품비 1,〇〇〇만원에 대한 예산이 서 

있네요, 이 용품비라고  하는 게 뭔지 설 

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響 교육 국 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이 많다고 그 

래 가지고 작년에 국감에서부터 에산심 

의, 결산 그 과정에서 매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을 우리가 많이 수고를 했습니 

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생활을 바로 잡 

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해서 기본 생 

활 바로 잡기를 우리 충청북도교육감님 

제시하는  교육의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언론 훙보도  많이 할 것이고 지 

역교육청별로  또 우리 전체적으로 많은 

연수기회마다  훙보를  할 것이고 할 때 쓰 

이는 용품들입니다. 지역교육청에 다니면 

서도 캠페인을  같이 하고 또 연수할 때 

필요한 훙보매체로써  필요한 자료들을  만 

들려고  합니다.

⑩ 이상일 위원

각종 캠페인에 쓰는  용품이다  이런 말 

씀이죠,

響 교 육 국 장  김종근

⑩ 이상일 위원

이게 사실 지난번에도  국감으로부터  충 

북이 학생폭력이 어때 그렇게 많으냐，그 

런데 사실은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꼭 학 

생들 사이에서만  폭력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사이의 폭력, 또 학부모와  교사와의 

사이에서의 폭력 이런 것도 다 크게 학교 

폭력에 들어가는데, 제가  어젠가  어느  신 

문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롤 하나 해왔는데 담 

임교사의 성추행과 집단따돌림을  막지 못 

한 책임에 대해서 교장과  자치단체장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0부 부장판사  박철 판사의 

판결입니다.

- 내용은 담임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고  

집단따돌림을  막지 못한 책임을  담당교 

사, 학교장, 학교운영자인 서울시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우리에게 보면 지사나  교육감이 될 겁니 

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교장의 과실은  

뭐냐 교사가  성추행을  하고 학생이 따돌 

림읊 당하고 있는데도 그 사실읊  교장이 

바로 잡지 못하고 또 고쳐지지 않으면 수 

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죄랍니다.

두 번째토 서울시는 무슨 책임이 있느 

냐 서울시는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부주의 

및 공무수행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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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피해학생에게 1억 

2,000만원을 배상해 주는데 이중에서 

6 ,000만원은  서울시와  가해교사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문제가  되면 학교 내에 

서 폭력, 폭력은 학생간에 폭력, 교사가 

학생에 대한 폭력,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일어났던 학부모와  교사간에 폭력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이런 캠페인이라도  하 

시고 교장선생님도  이제 쉬쉬해서는 안될 

겁니다. 자꾸  감추고 한다고 될 게 아니 

라 일어난 사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고치고  그러는  게 있어야지, 자꾸 동료교 

사 감싸고 이런 거로 하면 결국 이 책임 

이 교육감한테  배상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 

리고.

그 다음에 213쪽에 취업약정제운영 과 

학실업과  소관이네요.

거기 213쪽 중간에 보면 취업약정제운  

영에서 산학협력 네트워크운영비로  5,268 

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는데, 요 내 

용을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⑩ 교 육 국 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전문계고둥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 

시켜야  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 

기도 합니다.

지난번 도의회에서 우리 충청북도교육  

청에서 전문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노 

력하고 있는가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계열 발전읊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害임없이 노력해오고  어느 교 

육청이나  다 노력하고 학교장이나  교사들  

이 다 노력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 아이디어에만  급급 

해 할 게 아니라 지역 산업의 특성을 살 

리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합하고 그 

래서 산업체와  교육기관과  정부기관, 사 

회 단체 간 교육협 력 네트워 크를 구성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우리 도의 경우 지역별 

로 전문계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탐색 

하고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연구용역을 

일단 의뢰할  에정입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군요.

⑩ 교 육 국 장  김종근

연구용역비가  많습니다. 3,900만원 편 

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나항의 산업협력 

종합발표회 실시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 

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243쪽,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지원 평생 

교육체육과  소관에 그 내용을  보면 저소

[제215회-제i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217



[제215회-제1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득충 중식비 지원사업 당초 예산안에는 

고등학교  학생 1일 단가가 2,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번에 예일미용고라는  게 있는 

데 여기 학생들 60명에게는 140일간 중식 

비 단가가 2,700원으토 되 어 있어요.

근데 제가 잘 들라서 그러는데 예일미 

용고라고  하는 학교는 어디서 운영하는  

학교입니까?

⑩ 교 육 국 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예일미용고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입 

니다. 학교라기보다  평생교육시설 입니다. 

근데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력을 인정합니다. 졸업하면 교육감이 

인정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서 고등 

학교 학력인정 시설입니다.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다 

녀야 할벤데 가정형편이 어떤지 개인의 

학습문제가  어떤지 간에 정상적인 학교를 

못 다니고  그쪽에서 다니면서 미용을 공 

부하고  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 

는 왜 우리 아이들은  2,200원인데 같은 

고등학생들인데  거 기 학생들은 2,700원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⑩ 교 육 국 장  김종근

그 학생들이 자체 급식을  하는데 자체

급식 실비가 부담하는  금액이 2,700원입 

니다.

우리 학교는 단위가 커서 그런지 또 우 

리가 고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해서 경 

비가 작고, 여기는 개인시설에서 설치한 

급식비라  학교보다는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자녀가  부담하는  실비를 

도와주는  겁 니 다.

響 이상일 위원

학생수도 적고 그러니까  자체 급식을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서 2,700원이 책 

정된 거다 그거죠.

書 교육국장 김종근  

네

醫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특별히 거기 얘들은 뭐 대접을 잘 

해 주느라고  500원을 더 비싸게 먹이는 

줄 알고, 그 다음에 255쪽 그것도  급식시 

설 개선 및 확충 이것도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이네요.

256쪽 중간에 보면 복대중학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직영전환사업비로  복대 

중학교에 기존에 2억 4,700만원인가  책정 

이 된 걸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1억 

9,357만원을 중액 계상해 놨네요.

⑩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이삼현 

평 생교육체육과장  이 삼현 입 니 다.

복대중학교는  2001년부터 학교급식을

-  218  -



위탁급식으로 실시하며 2008년 9월부터 

직영전환으로다 예정된 학교입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조리장의 전실, 

세척실, 소모품창고, 탈의실 둥 시설확보 

를 위해서 사업비 2억 4,072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좌석회전율이 3.8회로 식당공 

간 확충이 요구되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조리장현대화 시설공사 시행 시에 조리장 

2증 공간을 주가 중축하여 식당 기준면적 

을 확보하고, 좌석회전율 2.5회로 하여 

쾌적하고도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자 

해서 급식시설을 중축하는데 들어가는 돈 

입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애초에 이걸 조금 예측 

을 해서 당초 예산에 2억 더 해서 한 4억 

署•냈으면 공사에도 여러 가지 차질이 없 

을 멘데, 이걸 이렇게 하면서 사업진척에 

도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을까 본예산과 

이번 추경이 도의회 거쳐서 확정되려면 

상당히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몇 십 억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라면 다른 부분 

에서 조금 다른 사업을 미루더라도 당초 

에산에 아에 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예산을 조금 너무 아낀다는 생각 

으로 잘못해 놓으면 1년도 안가서 또 고 

쳐야 되고 개룩을 해야 하고 하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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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걸 종합적 

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347쪽 이거 기획관리과 소관 

입니다.

통폐합학교 교육여 건 개선지원입 니다. 

통폐 합학교가 유리 분교장하고 가좌분교장 

이 통폐합이 됐죠.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 다.

⑩ 이상일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학교당 통폐합될 

경우에 지원기준이 3억원이죠.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2개 학교면 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 

기 보면 기준지원액보다 4,664만원이 초 

과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초과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준수토 말하면 3억원씩 지원해 주는 

게 기준에 맞습니다.

그런데 2개 학교의 폐교를 시켜가면서 

본교로 통합을 하다보니까 학생수가 본교 

에 많아지고, 또 아울러 부속시설인 시청 

각실이라든가, 샤워실, 학생화장실 이런 

부분이 3억원씩만 가지고는 도저히 손블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 

4,664만원을 포함해서 환경개선비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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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개 학교가 동시에 오 

다 보니까  학생수는  많아지고 거기에 대 

해서 학생들이 쏠 수 있는 시설들이 빈약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손보는데 비용 

을 자체 예산으로  조금 더 주게 되었습니 

다.

響 이상일  위원

결국은 학교에 따라서 3억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결른이군요.

⑯  기 택 관 리 국 장  이장길

그것보다도  본교의 시설이 충분하거나  

소규모학교  학생들 몇 명 정도 왔을 때에 

는 큰 문 제 가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2개의 분교가  폐교되다  보니까 본교 학교 

에 있는 기본 시설들을  어차피 손을 봐주 

는데 3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0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연수 소책자  5,000부 발간하 

는 걸로 500만원 계상됐는데, 사업설명자  

료블  보면  사업대상이 2008년 4월 신규 

구성 학교운영위원으토  되어 있단 말이에 

요. 이걸 보면 금년 4월 달에 신규토 구 

성된 학교운영위원들만  해당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전체인지 신규로 선출된 위원

들에게만  해당하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響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구명회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 회입니다.

이 사업은 요번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되는 거면서 학교운영위원들이 도내에 약 

4,89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i 년에 지역 

위원 또는 학부모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이 있고 교원위원은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의 교육만  가지고 심의하기가  

부족해서 소잭자롤  만들어 가지고 늘 상' 

시 휴대할  수 있게끔 제작해서 보급하려 

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표시 

를 하다보니까  신규로다 오해가  있었습니 

다. 일인당 하나씩 지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醫 이상일 위원

그게 1,000원 자리 5,000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고  핸드북 마냥 

그 안에 간략한 회의규칙이라든지  그런 

게 메모되어 있는 겁니까?

響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구명회  

예, 그렇습니다.

_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443쪽 평생학습축제 중앙도서관  거네 

요. 중앙도서관에 누구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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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시면 나중에 풀어보죠, 

중앙도서관에서 오셨어요?

書 중 앙 도 서 관  총무과장 경석원

⑩ 이상일 위원

한 가지만 거기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 평생학습축제 행사경비를 1,200만 

원 계상했죠.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에도 행사경비가 

2,080만원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響 중 앙 도 서 관  총무과장 경석원 

그렇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그러면 그게 1,200만원씩 더 경비를 놀 

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響 중 앙 도 서 관  릉무과장 경석원

말씀드리 겠습니 다.

훙보체험관 운영을 당초에 10개만 하려 

고 했던 건데 희망하는 기관이 많아 가지 

고 30동을 더 중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체험관 임대료가 5 

만원 곱하기 4일해서 30동해서 600만원이 

되고요, 체험재료지원비가 10만원씩 해서 

30개 동에 300만원, 그리고 운송비가 있 

습니다. 운송비를 30민:원씩 헤 가지고 5 

대 왕복 2회 해 가지고 300만원 이래 해 

서 1,200만원이 중액이 되었습니다.

響 이상일 위원

그런데 이게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전 

체적인 기관에 대한 건데 아마 국가 전체 

적으로 10% 경비 절감하라는 얘기 있었 

죠. 그런데 이런데 자꾸 몇 분들이 요구 

를 한다고 해서 강좌수를 놀리고 자꾸 이 

렇게 놀리는 게 과연 좋은 건지 한번 검 

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면 당초에 6% 성장도 

안되고 외국에서 여러 가지 유류값, 곡물 

값 이런 게 폭등을 해 가지고 우리 경기 

의 전망을 핑장히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 

니까?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10% 경비절감 

아마 강력하게 추진할 것 같은데 각 부서 

에서 일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알차게 몇 

개 강좌나 이런 것만 알차게 운영하는 

게, 주민들이야 이런 거 저런 거 요구한 

다고 다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참고해서 사업을 추 

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 담 당  유재선  

제가 보충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이상일 위원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유재선

평생교육담당사무관 유재 선입니다. 

평생학습축제가 지금까지는 중앙도서관 

을 위주로 해서 지역평생학습관으로 이루 

어지는 평생학습축제를 지금까지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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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평생학습도시가 4개가 있고 지역:타 함께 

하는 학교라고 그래서 10개가 평생교육사 

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단체도 그 기 

관도 평생학습축제에 같이 어울려서 평생 

학습축제를 더 확대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 

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확 

산시켜 가지고 할 계획이어서 부수도 늘 

리고 참가하는 인원도 늘고 행사하는 비 

용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중앙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과 학생회관에서 하 

는 사업이 상당히 중복되는 게 많다, 이 

래서 그것을 조정했으면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는데, 이런 것 

도 아미" 본청에서 잘 검토하셔서 이쪽 저 

쪽 나누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십 

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48쪽 음성교육청에 누가 오셨어요.

저기 547쪽에 보면 지역공유재산관리 

그래서 548쪽에 음성교육청 그래 가지고 

중간에 보다 보니까 사유입목매입 그래 

가지고 6,5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요 내응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審 음성교육청 관리과장 양승근

음성교육청 관리과장 양승근입니다.

사유입목구매 6f540만원 건은 저희들이 

관내에 교육김- 소유 산이 있습니다, 그걸 

위탁을 주었는데 그 내용읊 설명해 드리 

면 산림법에 보면 위탁림 수입분배 계약 

이라는 것이 있고 또 분수림 계약이라는 

내응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들 산주가 산을 

조림이나 관리틀 못했을 때 저13자에게 조 

림이나 관리률 하게w  하고 나머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에 벌채를 했을 경우 

벌채수입금을 서토 분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산이 어디냐 하면 바로 꽃 

동네를 바라보면 오른쪽에 경계에 붙어 

있는 산이 한 56핵타르(ha》가 됩니다. 그 

게 ’ 69년도에 교육장님하고 맹동녹지회하 

고 위탁림 수입분배 계약을 맺었습니다. 

30년 계약을 했는데 ’ 99년도에 완료가 M 

는데 다시 10년 연장해 갖고 내년도에 계 

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조림자가 그걸 벌채를 하기 위 

해서 음성군청에 벌채허가를 냈는데 곶동 

네에서 벌채를 못하게 민원을 제기했습니 

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 갖고 벌채를 

못하게끔 됐기 때문에 벌채를 못하는 대 

신 거기에 있는 그 사람 소유지분에 대한 

나무를 저희들이 구암을 해 갖고 저희들 

그걸 갖다가 보존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 

산을 요번에 계상했습니다.



傷 이상일  위원

그러면 몇 십 년 후에도 꽃동네가 못 

팔게 하면 우리는 그냥 나무 조성만 해놓 

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⑩ 음성교육청  관리과장  양승근

지금 국가에서는 세계평균 국가보유림 

이 3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24상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분수림 계약을 맺었을 때 

전부다 그걸 벌채블 안하고 산림보존 차 

원에서 전부 다 매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 

니다.

⑩ 기 픽 관 리 국 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산림이 우 

거지지 않은 60년대 후반에 국가가 재정 

적으로 든이 없으니까' 소유주가 나무롤 

못 심을 경우에는 국가가 산림청에서 사 

방공사를 했고, 그것도 안되는 경우에 민 

간인 독지가 영능자들로부터 산림을 자기 

들이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남은 땅이라 

도 계약을 하고 나무를 심으면, 그 계약 

에 의해서 몇 년 꾸에 나무를 목재나 상 

품가치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팔아서 소 

유주하고 그 산림업을 직접 가문 그분하 

고 나누어서 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도.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음성군 교육장이 

그 당시에 계약을 해서 지금 경제림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어서 매각을 할 단계가 

와 있는데 지금 벌목허가편은 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여러 가지 조건 

으로 해서 지금 벌목허가를 내줄 수가 없 

다 그런데 그 당시 교육장님이 계약한 산 

림영능조합이죠 쉽게 말하면 산림을 계획 

을 하고 수 십 년 동안 가뭐온 사람 입장 

에서 볼 때는, 국가가 계약을 하고 계약 

을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이제 영원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나 

무를 비어서 팔기로 한 그 계약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나무를 베어서 사용할 수 

없으니 이걸 우리보고 다 사가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가 이 거를 소송을 내서라도 

우리가 우리 채편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 

용이 왔는데, 일단 어떠한 법에 의해서 

산림을 벌채허가가 안났는지는 그쪽도 관 

공서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있을 겁니 

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행정신뢰 

원 직에 의해서 계약부문을 이 행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6,500 

만원 정도의 감정은 직접은 해보지 않았 

지 만 일 반 탁상감정으로 한 6,500정도 주 

면 그 나무를 그분 지분까지 교육감지분 

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아 

마 이분이 지금 복잡하게 이게 계약사항 

을 보면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곧 소송이 

들어보면 우리가 거의 페소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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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있고 그렇다면......

이미 소송이 재기되어 있는 걸로 수정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또 
그 나무가 우리 소유로 된다면 다소 경제 

적으로 돈이 부담이 되더라도 이번 차제 

에 임목을 매입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 

겠느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일반 우 

리가 행정적으로 볼 때에는 군수한테 왜 

안해 주느냐 하고 따질 수 있지만 그거는 

어 디 까지 나 군수 소돤•이 기 때 문에 저 희 들 

이 수요자 입장에서 그걸 강력히 부르짖 

는다고 해서 군수가 해 주느냐 사실은 문 

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결국 군수는 꽃동네라고 하는 표 많이 

가진 데서 반대하니까 못 내주는 거고, 

우리는 그냥 에초 계약 때는 잘 키폈다가 

결국 키워서 못 베게 하면 음성군 전체토 

는 좋지만 어떤 신뢰관계는 누굴 믿고 계

약을 하고 그런 사항이 참.........'

響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거는 언제간은 경제림으토써 두면 지 

금 최적기인지 수명이 더 오래된 건지 이 
런 부분은 지금 깊이를 알 수 없지만 좀 

더 두면 경제가치는 을라갈 것으로 봅니 

다,

다만, 그 벌채허가가 어느 시점에 날

것인지 그런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 

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걱정은 됩니다.

爆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響 위원장 정무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붙으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지금 5시가 됐는데 성실 

히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롤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 유치원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 리 겠습니 다.

유치원평가에 기정예산 대비 4,379만원 

옳 중액 편성하였는데 평가위원이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이 중가하였습니 

다. 그에 따른 예산안을 중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8쪽에 보면 방문평가여비가 

1J 55만원을 새로 계상하였는데 우선 그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傷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진오삼입 니 다.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이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증 

가된 것은 평가기간을 당초 15일을 예상 

했다가 평가기간이 길면 처음 받는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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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나중에 받는 유치원간에 갭이 생겨 

서 유 • 불리를 따지는 현상이 있을 것 같 

아서, 그 평가기간읊 10일로 단축하기 위 

해서 10명을 중원한 30명으로 이렇게 평 

가위원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響 위원장 정무

평가여비름 새토 계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 방문평가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기정 

예산에 1억 7,060만원 또 추경에서 期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 

각할 때는 방문평가 심사수당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暴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방문평가에 그 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⑩ 위원장 정무

그러면 알기 쉽게 방문평가 심사하는데 

일인당 1일이 얼마입니까?

響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5만 5,000원을 계상읊 했습니다.

醫 위 원 장  정무

5만 5,000원이고, 그러면 거기다가 여 

비는 별도로 또 5만 5,000원을 주는 겁니 

까?

擊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여비는 5만 5,000원이고 수당이 4만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響 위원장 정무

그러면 하루에 심사수당이 약 1〇만원플 

되는 거죠.

⑩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9만 5,000원입 니다.

⑩ 위원장 정무

구분해서 여비 따로 수당 따로 주니까 

그렇지 심사하는데 수당이라고 하면 그걸 

같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여비라고 

별도로 주고 수당 별도로 주고 그렇게 하 

는지 모르겠습니다.

⑩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전에는 그냥 심사수당해서 주고 말았는 

데 옛날 강의를 해도 강의수당하고 주고 

말았는데, 지금은 강의수당도 원거리 강 

의수당, 교통비 별도로 이렇게 세부적으 

로 해서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심사수당하고 여비를 구 

분했습니다.

⑩ 위원장 정무

그런데 여기 조금 이상한 게 방문평가 

여비는 30명이 7회고 방문평가 심사수당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니까 22회 

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 

지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22회라 

고 나와있습니다,

⑩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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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유치원이 22개 유치원이라서 

여비는 한번 해서 여러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유치원 평가심사수당은  

유치원별로  심사수당을  책정해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響 위원장 정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알았습니다.

響 곽정수 위원 

보충질문  힐■께요.

그러면 한 번에 다섯 학교를 간다고 그 

러면 수당은  다섯 군데를 받고 여비는 하 

루치를  받고 그런 겁니까?

•  교 육 국 장  김종근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드렸습 

니다.

⑩ 위원장 정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사업을 너 

무 세분화하니까  자꾸 수당 따토 여비 따 

로 하니까  혼동이 되고， 자꾸 똑같은  사 

업을 이중으로  돈을 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⑩ 곽정수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개 대상유치 

원을 30명이 2회 가는 거하고 20명이 3회 

가는 거하고는  숫자적으로  60이 총액이 

같아야  하는데, 지금 심사위원 10명이 늘 

었다고 그래서 수당을  늘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논리적으로  안맞는 것 같

아서

⑩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비를  일정액을 인원이 여 

럿이면 다 같이 균등……

響 곽정수 위원

아까 우리 진 장학관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 심사를 하는데 하고 마지막 심사를 

하는데 하고 날짜의 갭이 많아서, 처음 

받은 사람하고 마지막 받은 학교하고  불 

만의 소지가  있어서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10명을 늘렸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개 학교를 10명 

을 늘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3개 학교틀 

20일 가는 거하고 반디!토 2개 학교를 30 

일 가는 거하고 결국은 연인원은 마찬가 

지인데 에산상으토는  중액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⑩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제가 설명과정에 저 스스로도  불명확해 

가지고 혼란이 됐는데 인원을 늘인 것은 

기간을 짧게 하고  30명이 28개원을 다 다 

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분할하게 심사 

하도륙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다시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響 위원장 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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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습니 다 .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부모만족도  조 

사해서 500만원이 신설되어 있는데, 평가 

하고서 학부모만족도  조사를  꼭 해야 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響 초 등 교 육 과 장  권오삼  

초등교육과  장 진오삼입 니 다.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08년 3월 7일 

2008년도 유아교육  예산관련 시 • 도 담당 

자회의 자료에 의거 학부모에 의한  유아 

교육만족도  조사롤 병행토록 지침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 

습니다.

⑯ 위원장 정무

학부모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일을 만드는  것 아닌가 꼭 그게 유치원평 

가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지 아니면 

요번 처음  학부모만족도  조사를  하는 건 

지 알고 싶습니다.

響 초 등 교 육 과 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된오삼 입 니 다.

3년 주기로  유치원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이 첫 해가  되겠습니다.

⑩ 위원장 정무 

처음  하는  겁니까?

⑩ 초 등 교 육 과 장  권오삼

⑯ 위원장 정무

그 다음에 보고서 및 리플릿 제작비가

8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자체 

평가보고서 따로 또 평가결과보고서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했는데 이 차이점이 원 

지?

響 초 등 교 육 과 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진오삼입 니 다.

자체 평가결괴•보고서는 평가를 받는 유 

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진단을  한 평가 

결과서이고, 평가결과보고서는  그 평가위 

원들이 107개원을 전부 평가롤 한 두I에 

피드백자료로  우수자료로  보급하기 위한 

자료로  만들어진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⑩ 위원장 정무

자체 평가보고서는  각 유치원에서 하는 

거죠, 그럼.

⑩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무

거기도 그러니까  보고서 운영비를  줘야 

하는 건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 

자체 보고하라고  그러면 다 운영비 줘야 

할 것 아니냐, 학교로.

⑩ 초 등 교 육 과 장  권오삼  

그런데 유치원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사립유치원도  이 평가대상기관에 포함되 

어 있는데 그 사립유치원이 재정이 열악 

하다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

동]*느 y}  〇 로
I T«_• 乂、---•，丄一.

⑩ 위원장 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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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자기 

유치원 평가 자체 보고하는데 그런 것까 

지 운영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과 

잉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 

런 생각이 듭니다.

繼 초 등 교 육 과 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진오삼입 니 다.

지금 ' 이 자체평가보고서는 유치원에서 

자체진'단을 하는 용으로 사용이 되는 건 

데, 그 양식을 저희 교육청에서 제작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⑩ 위원장 정무

그 양식이 핑장히 복잡한 모양이죠.

⑩ 초 등 교 육 과 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⑩ 위원장 정무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164쪽 중등교육과정 

운영에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급 기준액이 시 

간당 2민: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시간당 단가를 3 

만원으로 해서 공립중학교 2,448만원, 공 

립고등학교 2,448만원을 각각 계상했는데 

요번 추경에 보면 공립중학교가 빠져있습 

니다. 어째서 빠져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 

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에산에는 공립중학교, 공립고둥학

교가 나와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중학교가 

빠졌어요.

響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원하는 강사비 지원은 3단계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때 그때 추가로 필요한 인 

력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만 시행을 하고 신 

청을 받아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중학교 

는 자체 내에서 이동수업을 하는 것은 주 

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醫 위원장 정무

중학교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예산은 그렇게 집행하면 안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는 추경에 올라왔는데 중학교는 

추경에.. . . . .

⑩ 교육국장 김종근  

3단계로 할 때 영어선생님이 두 분인데 

3단계로 하게 되면 셋이 필요하다 한 명 

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중학교는 3단계로 하지 않고 그냥 

영어선생님이 들이면 2단계로 하고 셋이 

면 3단계로 할 때에 추가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響 위원장 정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에산안 189쪽 중등교육과 소관 

대안교육 위탁운영에 대해서 학교폭력 피 

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및 보호사업비토



3,975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월 줘야 

하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 

명을 해 주시기 바립•니다.

⑩ 교 육 국 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학교폭력에서 가해 학생이 있고 피해학 

생이 있고 그럴 때 대개 서로 보상을 요 

구하고 해주게 되는데, 가해학생이 학부 

모가 전허 보상능력이 없다 또 어떤 학생 

은 가해학생이 보호자가 없다 보호자가 

있어도 전허 보상능력이 없다 이럴 경우 

어1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 원 장  정무 

예, 알았습니다.

다음 277쪽 교육정보화과 소관사업입니 

다.

행• 재정통합시스템 운영비로 5,835만 

8,000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여 중앙총 

팔센터 운영비 유지보수비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響 교 육 정 보 화 과 장  정진구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입니다.

2008년 1월에 전국적으로 지방교육 

행• 재정통합시스템을 개통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 유지보수비, 상담센 

터 운영에 관한 경비가 필요한데 이것을 

16개 시 • 도교육청에서 분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해 

서 2008년 2월 12일 공문에 의해서 지침 

에 의해서 행.재정통합시스템 인프라 구 

축 규모에 따라서 16개 시 • 도교육청이 

분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⑩ 위원장 정무

그러니까 분담해서 중앙총필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거죠.

•  교 육 정 보 화 과 장  정진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무 

알았습니다.

예산안 265쪽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입니 

다.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이제 한 달 열흘정 

도가 남•아 훈련기간으로 봐서 경기력 향 

상에 선수와 지도교사가 불철주야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소년체 전 상위 입 상이 라는 목표를 

렸기 때문에 링장히 부담이 갈 걸로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초등학교 체조장비와 오창 

중학교 역도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연습장 

비로 교체한다고 총 3,500만원을 계상했 

는데, 이왕이면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훈 

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추경에 

올려 가지고 언제 구입이 해서 날짜는 얼 

마 안남았는데 왜 추경에 올렸는지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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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響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입니다 .

이번 같은 역도장비나 체조장비 같은 

것은 고가장비로다 본예산 시에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는 돈들입니다.

에를 들어서 체조경기장 지금 피트라는 

것이 있는데 철봉에서 뛰어서 내릴 때 안 

전하게 스펀지 가는 건데 그런 것이 

1,50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겨울에 동계 

훈련에 사용하다 보면 고장나는 수가 많 

이 있습니다.

⑩ 위원장 정무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러면 경기종 

목 내용이 바위었다는 거에요?

⑩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이삼현 

종목이 바핀 건 아닙니다.

시설장비가 급작스레 고장났을 때를 말 

씀드리는 겁니다.

⑩ 위원장 정무

이왕이면 그런 걸 예측해서 미리 좀 이 

왕 구입하는 거 미리 좀 구입해주지 좀 

아쉬운 생각이듭니다.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이장길 

기획 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거는 본에산에 넣어서 보다 빠 

른 시일 내에 학생들이 훨■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창중학교 같은 경 

우에는 역도선수가 여학생들이 상당히 기 

룩이 좋고 장래성이 충만이 되는데，헌장 

에 가보니까 교실 한 칸을 가지고 역도장 

비를 전부 다 놓고 보니까 너무 비좁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주의 

가 너무 산만스、럽고, 그래서 교실을 반 

칸의 지도선생님 방을 떨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장비가 또 남은 것도 있고, 그래 

서 현장에 가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도저 

히 기록향상에는 도움이 안되겠다 그래서 

이왕 장소를 조금 확장할 바에야 기구도 

조금 보완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늦게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 

에 대해서는 아마 학생들 선수기록이 상 

당히 좋을 걸토 예상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람니다.

響 위원장 정무

대개 저도 옛날에 교장할 때 해 보니까 

기록이 좋은 얘들은 미리 압니다.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종은 얘들은 지도자들이 관 

찰을 해서 미리 장비 같은 걸 해렸으면 

더 종은 기록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382쪽 시설과 소관에 학 

교시 설 중 * 개축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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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에 세명고등학교가 사립학교로는 

아주 제가 듣기에는 그 학교제단이 튼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립학교에 7 

억 7,000만원이 라는 많은 돈을 지원해서 

기숙사를 증 • 개축해 준다고 하는데, 이 

지원을 해 주는 배경 왜 세명고등학교냐 

그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기숙사 

의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響 기 팩 관 리 국 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지금 기숙사가 우선적으로 공립 쪽에 

많이 지었고 우선순위가 원거리 학생들이 

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가 

필요했었는데, 제천군 같은 경우에는 과 

거 제원군하고 통폐합된 시내가 되기 때 

문에 제원군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좀 멀 

고 그래서 기숙사의 필요성을 학교에서 

요청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재단이 학 

교를 운영하는 재단이 충북에 다른 사립 

법인보다는 다소 건실한 법인으로 저희들 

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법인에서도 대학 쪽에 

는 상당히 많이 투자롤 하는데 아직은 고 

둥학교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는 조 

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 

다. 왜 그러냐 하면 투자가 몇 년 동안 

계속 기숙사문제가 거론 됐을 때마마 투 

자를 안해 주고 이러니까, 교장 입장에서 

는 아마 교육감님께서 도와주시면 학생들

주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⑩ 위원장 정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립학교도 다 

못해 주고 서로 해 달라고 핑장히들 아우 

성인데， 우리가 사립학교까지 챙겨서 해 

줄 아직 입장이 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 

면 좋겠네요.

⑯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전반적으로 기숙사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는 군 소재지에 

있는 인문고등학교 중에서 공립학교에 우 

선을 해서 학생을 80% 수용할 수 있는 기 

숙사를 전부 다 짓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침을 받고, 중앙으로부터 곧 

거기에 따른 재원이 아마 5월중으로 시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 중에서 사립학교 

는 우선 2008년도에는 전국적으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고요 중앙에 

서, 공립을 우선으로 하되 지금 당초에는 

군 소재지의 학교에서 지곰은 도 • 농 통 

합 시까지를 확대를 해도 좋다라는 방침 

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상%입니다.

그렇다면 충주하고 제천이 과거에 중원 

군하고 충주시하고 합치고 제원군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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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시가 합쳤기 때문에 그 제원군이나 중 

원군 학생들이 시내토 다닐 때에도 혜택 

읊 보도록 지금 그것이 완화되는 그런 방 

침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수용 80%라는 게 시 

내 학생들 빼버리면 80%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감님이 탄력적으 

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규모도 기존에 있는 기숙사 

를 중축하는 것까지도 감안을 하다 보니 

까 예산이 당초 1개교에 한 100억 정도토 

소요 예산으로 하던 것이 한 50억 정도로 

지금 적게 주되 학교 수는 조금 여유 있 

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해 가는 상황 

이라, 아직은 중앙정부에서 군 소재지에 

있는 기숙사를 학교의 기숙사를 짓는데 

사립 쪽보다는 공립 쪽에 우선을 두고 있 

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립학교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방침이기 때 

문에 다소 세명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정 

부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한번 먼저 시행하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 

느냐 이렇게 생각읊 해볼 수가 있겠습니 

다.

響 위 원 장  정무

예, 잘 알았습니다.

•  김부웅 위원

제가 보충 질의해 볼까요?

書 위원장 정무

예, 말씀하세요.

暴 김부웅 위원

뭐 세명고 뿐만 아니고 에산안 전체틀 

보면 청석고에도 지붕보수 작업에 4,250 

만원, 충북여고에도 외부환경에 옹벽정도 

입니다. 옹벽 이게 5,068만원, 중원고등 

학교 조리실 증축에 1억 7,565만원, 형석 

고등학교에 지붕방수 또 훔통교환 이런 

것 정도에 3억 7,050만원, 근데 이렇게 

하다보면 사립재단에서 다 여기서 해줄 

것으로 전혀 손을 안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방수정도 옹벽정도 이런 것 

까지도 우리가 지원한다는 건 조금 생각 

을 해봐야 할 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마침 얘기가 나와서 사립학 

교에 대한 얘기 짚어봤습니다.

醫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설립 주체로 

본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 

습니다. 사립학교 설립자는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하고 공립학교는 도민의 세금가지 

고 해야 원칙인데, 지금 입학방법이나 이 

런 것이 전부 다 교육감이 일방 배정으로 

하기 때문에 저회들이 행정을 필 때 학생 

입장에서 행정을 피다보니까 설립취지하 

고는 다소 동떨어진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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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사례로 이렇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명고등학교 기숙사 같은 부 

분은 지금 정부정책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빨리 가야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 

이 잘 좀 심의를 해 주시고요.

다만, 지금 지난번 본예산 때 운호학원 

하고 청석학원하고 대원고등학교 이런 쪽 

에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 가서 전부 삭감 

이 됐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도의회 의원님들 얘기 

는 설립주체 간에 사학은 사학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전혀 투자쁠 하지 아니하 

고f 공립학교로 투자될 돈이 사학으로 너 

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법인 

전입금을 좀더 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아바 민단기준으로 삼은 것 같습 

'니다.

그 래 서 상당히 저희 들도 예 산을 확보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액이 다 

깎였는데, 그 청석고등학교의 방수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실험실인데 그런 경우 

방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꾸 피해랑1 

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또 사립학교가 앞으토도 교육감님 방침 

이 다른 시설 무엇보다도 방수부분에 대 

해서는 가장 먼저 해 줘야 되겠다라고 이 

렇게 방침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사업부분도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거다 이 

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김부웅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아이들 컴퓨터 교육 

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학습용구를 해주 

는 거라면 저는 백 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옹벽공사를 한다, 지붕누수 공 

사를 한다 이런 거는 정말 주인이 해야 

될 일 것 같아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일 

보다는 그래서 한번 짚어본 거니까 그렇 

게 알고 계세요.

⑩ 곽정수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려볼께요.

지금 하드웨어 부분은 재단에서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우리 교육을 받는 학 

생들이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 예산이 가 

도 좋지만 하드웨어 부분은 재딘에서 해 

결하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니냐 그런 생각 

이 들고, 또 그것이 시설을 해 줬을 때 

그 시설의 소유진이 이게 교육감한테 귀 

속되는 거냐 아니면 학교법인에 귀속되는 

거냐 하는 것도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봐 

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⑯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지금 자꾸 번복되는 얘기지만 교실 누 

수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하드분야는 전부 

다 법인에서 부담을 한다하더라도, 법인 

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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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도 10%, 20% 겨우 부담하는 처지에 

시설까지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곁국 방 

치되는 사례가 있고, 방치가 된다면 결국 

에 학생들이 손해가 되는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사립학교를 전반 

적으토 신축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전 

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다목적실을 지어 

준다든가 개축을 해 줄 경우에 소유핀부 

분이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는 이게 보조금으로 주 

기 때문에 소유진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 

에서 전부 다 소유된을 갖게 되어 있었는 

데, 지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BTL사업과 

같이 한 20년 동안 장기계약을 해서 장기 

적으로 우리가 채진을 채무자로서 부딤■을 

하는 경우에 소유견이 문제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때문에 사학의 BTL 
사업 부분은 일시적으로 중단읊 해서 법 

을 정리한 다음에 시행을 하라 그래서 저 

희들이 전면 중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 

문에, 그 소유진 부분은 저희들 지방자치 

단체에서 법인으로 할 것이냐 교육감으로 

할 것이냐라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중앙에 제가 별도 

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회 쪽에서 사유 

재산된의 보장부분이나 이런 걸로 봐 가 

지고, 이쪽에서 보조금을 공립학교에서

교육감이 준다 해서 그거를 교육감 소유 

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법 개정까 

지는 어려운 걸로 만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쪽에서 그것 때문에 상 

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감사원 쪽에서는 

그거틀 어떤 판단기준을 한번 검토한 후 

어I 시행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데，교육부에서 제가 한 2주전에 담당자 

하고 한번 협의쁠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률 하고 있고 중단된 

BTL사업도 어떻게 할는지를 조만간 저희 

들이 지침을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아 

서 아직까지는 저희들 교육감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響 곽정수 위원

2006학년도의 사립학교 BTL사업을 한다 

고 하다가 결국은 영동에 심천중학교에 

하다가 그때 중단된 걸로 아는데 그 당시 

에 어떻게 계약단계까지 갔었어요, 설계 

까지만 갔어요，어디까지 갔었습니까?

響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그때 당시는 네 군데가 사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BTL사업 당초에 그러다가 중 

간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교육부 쪽에 

서 사학에 대해서는 일시 중단하라 그래 

가지고 그때 대성고등학교 다목적실, 청 

석고등학교 다목적실, 영동 인터넷고둥학 

교 개축문제 그 다음에 심천중학교 그렇



게 지금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들이 진행상태가  그때 초창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줘서 해도 좋다 도의회에서도  

채무부담행위로  해도 좋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시작을  했을 때에 저희들 자체 에 

산 가지고  설계까지는  마친 상태였었습니 

다.

그런데 대성고등학교하고  청석고등학교  

는 다목적실이기 때문에 심천중학교하고  

이렇게 교육부의 지침을  받은 후에 추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영동 인터넷고둥 

학교는 본관교사이기  때문에 ’ 59년도에 

건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시설 

이 열악하고  거기서 재해위험 시설로  이 

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고등학교  본관교사에 대해서는 교 

육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아에 우리가 

전면 개축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⑩ 곽정수 위원

금년에 영동 인터넷고등학교는  본핀■은 

전면 개축을  지금  예산액을  상정해 놨죠?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요거는  2007년도 말에 재해대책 수요조 

사률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그때에 일부 

현장 점검도  했고 해서 영동 인터넷고둥 

학교 본관은  교육부에서 개촉을 하는 걸 

로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

태입니다.

⑩ 위원장 정무

잘 알았습니다.

署으로 예산안 454쪽 학생회관  소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글사 

랑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사랑관  이전비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으로선 아쉬움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2004년도 제가 초등교육과에 

있을 때에 장학사나 장학관들이 잠을 못 

자 가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현재 한골 

사랑관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장소로 연계를 하기 위 

해서 아까 담당자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를  연결하면 더 활 

용도 가치가 높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듣 

고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재구성하실 때에 기존 전시쇼케이스  

같은 걸 잘 재활용해서 헌재의 구성되어 

있는 울품들이 많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고..........

⑩ 교육국장 김종근

위원장님, 아까 118쪽에 있는 유치원평 

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명확하게 답변 

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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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 위원장 정무

響 교육국장 김종근

우선 아까 숫자상에 혼돈이 있어서 금 

년도 유치원 평가대상은  전체 유치원의 3 

분의 1해서 107개원을 평가하게 됩니다. 

정정합니다.

그리고  20명 평가위원을  30명으로 중원 

을 해서 짧은 시일 내에 평가를 하고자 

하고  30명의 구성은 전문대학교수, 퇴직 

교원, 전문직, 공 •  사립원장  이렇게 해서 

30명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거기 방문평가 여비에 7회로 나와 있는 

것은 청주, 청원， 진천， 괴산은 여기 청 

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하지 

않았고 기타 지역만  계상했기 때문에 7개 

지역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에 22회가 나오는 것은 

사전평가심사를  하고 그 다음 현장방문평 

가를 11회하고 11회, 11회 해서 22회를 

잡아 가지고 심사수당은  4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보고서, 평가결과보고  

서 ， 유치원훙보리플릿이  지금  본예산에 

안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간  이유는 본래는 

그걸 하지 않고 가서 현장만 평가하려고 

그랬는데 교과부의 지침이 이런 것읊 만 

들라고  i그래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우리

자체 인력으토 만족도 조사롤  다 하기가 

어려워서 위탁해서 만족도 조사를 외부기 

관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響 위원장 정무

이상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하실 위 

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곽정수  위원님 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離 곽정수 위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그냥 중요 

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하 

겠습니다.

먼저 산남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건은 

더 재론  안하는데 산남고등학교에  보니까 

교직원 화장실 중축  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BTL사업으로  되어 있 

기 때문에 운영의 주체가  민간업자로  되 

어 있는데 기숙사를  지었을  때는, 역시 

그 관리를 위해서 그것은  우리 교육감이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재정을  투자 

하는 문제가  생겨서 1기관 내에 2개의 관 

리자가 생겼다라는  문제점이 있고，또 하 

나는 지금 교직원 화장실 증축이 거기 

7,2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에초에 시작할 

때부터 거기 여학교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설계를  공모해서 검토하거 

나 또는 BTL사업자와 계약할 당시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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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지 1년 조금 넘어 가지고 거기다가 

또 될 짓겠다라고 우리 교육감 돈을 거기 

다 투입을 하면, 그럼 이 다음에 화장실 

개 • 보수하고 맡길 때에는 우리 교육감이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 

까 이것은 처음에 기획단계에서 시설담당 

자가 이건 해태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⑩ 시 설 과 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에 

교직원 화장실을 배치하면서 남녀교사를 

구분해서 배치는 했는데, 위치가 조금 부 

적절하다 보니까 남자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동거리가 법니다. 조금 설계검토 

하고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 

다.

⑩ 곽정수 위원

전체가 여학교인데 남직원 화장실이 몇 

개 있었어요?.

•  시설 과 장  안세열  

지금 어느 학교든지 교직원 화장실 남 

녀 구분해서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은 있는데 위치가 조금 부적절하기 때 

문에 사용기가 불편하다 이런 점 때문에 

3충에 공간이 있는 부분에 남직원 화장실 

한 동읊 중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醫 곽정수 위원

앞으로 이런 BTL사업이든 신설할 때 화

장실을 상당히 불편하면 참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 

하길 바라고요.

⑩ 시설과장 안세열

유념하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 다음에 사택문제는  아까* 수'!는 시간 

어1 우리 국장님하고  몇 몇 분하고  긴밀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 

다. 세명고 기숙사 문제도  재론하지 않겠 

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에 보면 공동숙소률  지 

금 수산면에다가  짓고 제천시 지역에 지 

어서 교원들의 애로를 많이 해결하려고  

애쓴 그런 거에는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 봉양중 

학교 기숙사 문제는 거기가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짓는 쪽으로  해서 

절감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또 재난  워로다가 해서 국고에서 목적비 

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위협을  해서 제가 

다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그 

렇게 돈이 나왔다고  그래도  곡 그렇게 해 

야 되는지 한번 염려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중학교에 보니까  캐노피가 

300nf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300 rf를 제 

가 환산해 보니까  3m 폭으로 한다고 그러 

면 i 〇0ffl 길이가 되는데，그렇다라고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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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실은 정장히 큰 시설물이 되어서 안 

전도 점검을 해 싸야 되겠고 또 그 위치 

의 적정성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캐노피 300m2는 어 

디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醫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쁠 파악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⑩ 시 설 과 장  안세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남중학교의 경우에 ■본관교사하고 별관 

교사동이 상당히 법니다. 본관이 남향으 

로 있고 별관은 지금 서편에 산밑에 있는 

거기에 별관의 급식소가  있습니다. 특별 

교실하고  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본관에서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통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 

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통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⑩ 곽정수 위원

사실은 판이 길어서 바람이나 이런 거 

등등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전문가들이 

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노파심 

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학교인가 보니까 잔디 

구장이 1억 5,000인가를 계상이 되어 있 

는 데를 언뜻 봤는데요, 1억 5,000 가지

고 잔'디구장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주꾸 

에 또 돈을 투입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 

기 바랍니디

響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아마 예성여고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예성여고에 본래 인도어잔디를  하 

려면 저희들이 6억 내지 한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자체 에산만  가 

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청에서 일부 그 

걸 부딤•하고 또 충주시청에서 일부 부담  

하고 교육과학기슬부에서 부담하고  또 저 

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에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은 충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부담할  

금액만  저희들이 통보된 것만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충주 예성여고가  충주시에서 전국대통 

령배축구대회가  올 아마 전반기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충주시나  충청북도축구협회  

쪽에서는  그거를 빨리 시공을  해 달라 그 

래서 5월말까지 맞춰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일부는 와 있고 일부는 안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이 확정되어 

서 통보가  온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했 

고,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못처럼 전국 

대통령배축구대회  를 하는데 지 금 적 극 협 

조를  해 플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響 곽정수 위원

외상공사라도  해서 하여튼 대회에 맞추 

어서 성립전 예산이라도  활용한다는  얘기

죠?

擊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라도  해서 어차피 하는 

거면 조금  일찍 할 수 있으면 일찍 해서 

지역사회에  저회들도  기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 

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 

구내용은  청안중학교에  관한 문제인데 괴 

산교육청에서 누가  오신 분 있으면 같이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안중학교  제가  현황요구를  할 때 작 

년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거나  했던 예산 

의 총액을  한번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8 

억 6,000정도가 인건비 포함해서 8억 

6,000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안중학교의 학생 숫자가  얼마 

냐 그러면 작년도에 많을 때 21명 작년 

12월 15일날 18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8명을 8억 6,000이 이게 18명하는데 써 

서 일인당 표준교■육비가 얼마나 들었나  

하고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4,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운반: 이동급식비가  얼마 

가 들었나  하고 보니까  240만원을 학생수 

로 나누어 보니까  수업일수  210일 집"고 

20명이 운반급식으로  따져보니까  단가가 

운반비만  570원이 들었고, 금년도의 예산 

이 7억 3,000이 들어 가는데 금년도는  학 

생이 얼마인가 했더니 현재 13명입니다.

그래서 13명을 7억 3,000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더니 표준교육비가  5,650만원 

일인당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번 운반급식비도  240만원 

을 13명이 210일 잡고 해봤더니 운반비만  

880원의 단가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상황을 보니까  2008년도 

3월 1일날 1학년이 4명이 들어와서 3월 4 

일날 신입생이 4명이었는데 3월 5일날 2 

명이 전학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 

생이 1학년이 2명이 남아서 과연 이렇게 

해도 학교가 운영이 되는 건지 배정에 대 

한 누가  책임을 져야될 일이 아니냐, 지 

금 학생 숫자가 입학식만 들나고 3월 5일 

날 2명이 하나는 대서중학교로  하나는  중 

평중학교로  전학을 가서 1학년 현재 2명 

밖에 없다라고 그러면, 이건 누군가는  책 

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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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 이게 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 

면 배정인원이 작다보니까  2명을 뭐왔다 

는 에기틀  누가  해서 또 여기 나와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 

히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청안중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며 이게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지금  저화들  도내에 능촌학교에 대한 

실상이 대부분 청안중학교  같은 학교들이 

사실 여럿이 있습니다.

특히 사학부분들이 과거 50년대 60년대 

에 국가가  돈이 없을 때는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대변화에 따라서 사 

학들이 투자를  하지 아니하는 점도 물론 

있겠지만 너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안중학교 

같은 경우 학생수보다  교직원수가  월씬 

많습니다, 학생수 13명에 교직원수  14명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한 사람이 한 학생을 가리키는 署이 되어 

서 저희들이 안타깝기 그지없고, 저희들  

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거를  사립학 

교를 포기하고  공립학교  넘기거나 또 아 

니면 매각읊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읊  주는데도  불구하고  설립자 측에서

는 전혀 정비계획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  

도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없고  그러나  저 

희들이 의무교육은  한 명이 있더라도  수 

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률 어떤 법적으로 해결하기 

는 상당히 어려워서 앞으로도 계속 설립 

자 측하고 한번 절충을 해서 어떻게 앞낱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처리할까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렵의를 해 보겠

고요.

2008년도에 우리가  수용계획을  퉁보하 

면서 학급_ 정을 통보하면서 학생수가  계 

속적으로  줄어서 한 학년에 그러니까  신 

입생이 3명 이하로 들어올  경우에는  학급 

배정을 하지 않겠다는 예정통보까지 해 

놓은 상 _입 니 다 .

그러나 막상 그렇게 통보를  했다 하더 

라도 한 명이라는 학생이 거기에 다니겠 

다고 학부모형이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로  

서 강제적으로 그거를  할 수 없는 게 의 

무교육이기 때문에 배정읊 안할 수도  없 

고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까움만  있는 사 

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물른 교육부에서는  학생수 

50명 이하의 학교들은 전부 통폐합하라고  

하는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통폐합도  립 

지를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 

희의를 가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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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하고 토론회도 가지고 건의도 드리 

고 해서 해결방안을 중앙하고 공조로 해 

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⑩ 곽정수 위원

언제까지 의무교육이라고 그냥 발만 동 

동 구르고 있어야 되는 건지 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참 저도 이런 소규모학교를 가 

슴 아퍼합니다.

그_ 서 저번에 장연중학교롤 갔을 때도 

거기도 학생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장연 

중학교는 우리 공립이기 때문에 장연초 * 

중교 통합계획에 의해서 지금 토드맵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청안만은 지 

금 문제가 하나는 사학이고 또 하나는 초 

둥학교는 공립으로 하다보니까 초 • 중교 

로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여기 

문제는 청안중학교가 이렇게 부실하다 보 

니까 청안초등학교 학생들이 피해률 본다 

하는 문제률 간과할 수는 없다, 뭐냐 하 

면 청안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5학년 

되면 중평으로 전학을 간다는 거에요.

그리고 공동학군으로 되어 있는 얘들도 

다 저쪽으로 가길 원하고, 그래서 청안중 

학교 쪽에서 무슨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되 

는데 그냥 세월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 

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한 것처 

럼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냥 봉급 받아먹

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더 나쁘게 표현할 

수 없어서 하여튼 내 배째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 

것이 사실은 일인당 표준교육비가 5,000 

만원이 넘는다고 그러면 유학비용입니다. 

과연 국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 

런 에기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그냥 이렇게 한번 1 

회성으로 하는 걸토 끝내지 말고 좀더 적 

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원가 대안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서 되어야 될 걸로 믿고, 

좀 한 명이 남아도 의무교육인데 어떡하 

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말고, 내년도에는 

이 학생이 배정기준에 미달한다면 과감히 

배정중지률 해서 거기서도 된가 자구책을 

찾고 또 노력읊 해서 하는 흔적이 있게 

그래서 무슨 사기치는 것 마냥 입학식 붙 

나고 두 명 없어지고 이거 사실은 나쁘게 

에기하면 범죄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깊이 

는의하고 조4 한 해결책이 되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⑩ 위원장 정무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 시 면 . . . . . .

김부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⑩ 김부웅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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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오전에 저한테 주어 진시간 때문에 사 

실은 30여가지 질문을 못했는데 투에 하 

신 교육위원님들이  많이 해결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을 보시면 보건관리사업에서 깨곳 

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18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 어 있는데, 제가 

행정질의에서 또 어떤 다른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화장실청소를  전혀 맡기지 

않고 용역만  해서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헌장에 있을 때에 이런 경험이 있 

어요. 선생님이 화장실청소를  시켰다고  

해서 그 자모가  와서 핑장히 심하게 항의 

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절절 매더라고요. 

왜 우리 아이를  화장실 청소하러 학교를 

보내는  줄 아느냐  그리고 따지는데 대항 

는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제가  옆에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  불러다가  자 

모님 선생님한테 절을 해야 돼 그 선생님 

이 당신 아들을 화장실청소를  시켜봤기 

때문에, 개는 여기서 아주 어려운 경험을 

해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자기 엄마 

아버지가  거동 불편했을  때 학교에서라도 

어려운 그런 걸 해본 아이는 아이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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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건데 하고 치웁니다. 그러나  학교 

에서 그것도  안해본 아이는 코 쥐고 내맵 

니다. 아이고 엄마 실수한 것 치워달라  

고, 어떤 게 진정한 교육입니까? 이게 그 

래서 그 자모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 

런 경험도 있고 해서 이 화장실청소가  전 

부 외부용역으로  맡겨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교육상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부분  18억 2,000만원 

꼭 고집을  해야 할지 한번 문의롤  해 보 

고 싶습니다.

평체과장님 어떻습니까?

響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서 청소용역 

을 주는 것은 2007년도부터 정부에서 사 

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처음엔 2007년도에는 국고지원을  

해 가지고 지방비 대응투자  5 대 5 사업 

으로 했습니다.

그라고  나서는 2008학년도부터는  지방 

교육재정읊  중액시켜놨다  해놓고선 전액 

지방비 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본청에 

서 예산을 18억 2,000만원을 부담하고  있 

습니다.

이치 논리적으로  따질 때 위원님의 말 

씀이 지당하신 말씀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기가  사는 공간도 청소를 안하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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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 

에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와서 사업을 중단 

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 

다, 이치에는 맞는 않으나 또 현실은 무 

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響 김부웅 위원

추경안을 보니까 본예산보다 200%정도 

의 중액을 시켰길래 뭔가 하고 들여다보 

니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렇 

더라도 우리가 교육상 아이들에게 전허 

어려운 일을 경험시키지 않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잘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이삼헌

평 생 교육체 육과장 입 니 다 .

이거 용역주어 가지고선 외부인들이 와 

서 지속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주 

1,2회 정도만 와서 하고 평소에는 학생들 

이 하는 겁니다.

⑩ 김부응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일선에 가보시면 아이들 화장실 

청소 이제 안합니다. 외부에서 나와서 해 

주니까 선생님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거 다 와서 해줘요. 언 

뜻 생각하면 편한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조 

차도 안준다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해 달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예산하고 조 

금 관계가 없는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만 일전에 각리중학교 사건을 뉴스를 접 

하면서 상당히 분노가 속에서 일어났습니 

다. 근데 그 이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거기서도 참 섭섭한 마음이 자꾸 생기더 

라고요. 저희가 에산을 많이 지원해서 교 

원단체들이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들은 전부 설립목적이 사실은 교된수호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일단락 되어 가는 

정도로 아마 제가 발표되고 있는 걸로 알 

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 종근입 니 다.

사태는 일단락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⑩ 김부웅 위원

그래서 일단락 됐기 때문에 걱정이 되 

는 것이 이런 일이 또 일어나도 또 사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교원단체들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섭섭한 생각이 정말 이런 일 

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무소 보내는 

것까지도 막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근데 행정당국에서 하긴 썩 어려운 일 

이기 때문에 일단락 되는 게 조용하고 좋 

긴 좋겠죠.

그러나 교편을 수호한다는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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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만히 묻어듈 그런 사안은 아니라 

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렸는 

데, 아무튼 앞으로 저희가 교원단체에 계 

속 에산 지원해 가면서도 그냥 놔두•!도 편 

참으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서, 위원장님 이상인데요.

우리 관계관님들 하루종일 시달리느라 

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響 위원장 정무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수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⑩ 간사 서수웅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중등교육과인데요.

학력신장 우수학교에 400만원, 300만 

원, 200만원 지원하죠.

근데 같은 학교에 학습동아리한테 400, 

300 지원하죠.

그거 혹시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면 더 주고 싶어서 배부되는 겁니까'?

요번 추경에 동아리지원비가 들어갔던 

데요.

⑩ 교 육 국 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학교에 지원하 

고 학습동아리를 또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학습체제가 자꾸 동아리 중심으 

로 이렇게 해서 협력학습읊 효과적으로 

해나가는 것이，어떤 면에서 선생님이 가 

리키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고 특히 

너무 경쟁적으토 하는 것보다 상호렵동적 

학습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런 프로그램 

을 만들고 있습니다.

響 간사 서수웅

본예산 거는 학교에 지원하는 거고 요 

번 주경 거는 동아리에 학생들한테 지원 

하는 겁니까?

⑩ 교육국장 김종근 

동아리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擊 간사 서수웅 

선뜻 이해가 안가는데 

響 김부응 위원

얼른 봐서는 중복이 되어 있어요.

暴 간사 서수웅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학력우수학교에 

800, 600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결과 

적으로

響 교육국장 김종근

그 학교에 가더라도 그 학교 전체 학생 

들을 대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동아리에 

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동아 

리가 전교생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니까

요.

醫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중등교육과장 신 강수입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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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심화학습동아리를 운영하다 보면 거 

기에 저소득증 학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경비로 

다가 쓰고 있습니다.

⑩ 간사 서수웅

아이들이 어느 동아리엔가 다 속하지 

않나요?

⑩ 중 등 교 육 과 장  신강수

심화학습동아리는..........

⑩ 간사 서수웅

심화학습동아리면 결과적으로 ,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공부 잘하는 얘들 집단 

입니까?

響 중 등 교 육 과 장  신강수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⑩ 간사 서수웅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양극화현상이 일어 

나는 거에요. 아까 식으로 한다면 못하는 

얘들 도와춰야지 불쌍한 에들 

®  중 등 교 육 과 장  신강수  

근데 못하는 학생은 또 그 학생들도 도 

와주는 게 있습니다.

響 간사 서수웅

아니 아까 못하는 학교에 준다고 그럴 

때 못하는 학교에 주어서 격려해서 업그 

레이드시킨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그러면 

동아리들 잘하는 에들 왜 물어봤느냐 하 

면 그거 잘하는 얘들 못하는 에들 나둬준

다는 이런 게 없고 잘하는 얘들만 자꾸 

준다면, 요번 처음 생긴 겁니까?

⑩ 중 등 교 육 과 장  신강수  

그렇습니다.

⑩ 교육국장 김종근 

동아리 요거는 처음 생긴 것이고요.

지금 못하는 학생 말씀하시는데 못하는 

박'생들에게 학습기회률 제공하는 것은 박" 

교예산에서 부진학생 예산도 편성을 하고 

또 방과루학교에서 제도 운영하고 또 바 

우처제도 운영하고 여러 제도적으로 운영 

이 되고 있습니다.

⑩ 간사 서수웅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요 쓰이는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예산을 어떻게 쏠 거라고 생각하고 주 

는 겁니까?

동아리에 주는 돈은 어떻게 쓸 거라고 

에상을 하시는 겁니까?

⑩ 교육국장 김종근  

지금 중등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 

그룹 중에 아주 저소독충 학생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 지원도 하고 . . . . . .

#  김■무웅 위원 

그게 다른데요.

우수, 장려 이런 등급이 있는데요.

⑩ 교육국장 김종근  

그 동아리 자체 학습활동을 할 때 교재 

보급도 하고 이런 동아리 자체에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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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서 지왼을 합니다.

醫 곽정수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걸 저j가 들으면서 언 

뜻 그렇다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우수학교 

또 최우수, 우수> 무슨 미흡 이렇게 된다 

면, 그러면 우수학교에 예를 들어서 400, 

300, 200 이렇게 간다면 그럼 우수학교동 

아리는 400, 그러면 결국은 우수한 학교 

는 학교 동아리도 400, 학교에 주는 것도 

400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⑩ 교육국장 김종근 

학교하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동 

일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동아리 평가를 

따로 하니까요.

⑩ 간사 서수웅 

동아리 평가를 따로 한다.

⑯ 김부웅 위원

예산서에는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같

이....
⑩ 간사 서수웅

학력신장 우수학교는 점수가 이렇게 나 

올 테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우수 동아리 

만 한다고 그러면 애매할 것 같은데요, 

선별과정이.

⑩ 교육국장 김종근 

선발과정 이런 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 

니다.

⑩ 간사 서수웅

아니 그래서 요번 추경에 생겼길래, 보

면서 혹시 중복된 건데 분명히 중복된 예 

감이 드는데 아예 抑〇 줄 걸 이렇게 400 

나누어능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 

는데, 그럼 서콜로 준다니까 이해는 가는 

데 그게 거의 같은 학교로 중복될 것 같 

은 예감이 들어요.

響 교육국장 김종근 

같은 학교를 전제로 하지를 않았습니 

다. 그래서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평가쁠 

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평가를 하자 그런 

기본입니다.

響 곽정수 위원

그러면 동아리가 학교마다 1개밖에 없 

는 건 아니잖아요.

® 교육국장 김종근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학 

교가 이런 계획을 반영을 헤서 우리 학교 

는 우수반 동아리도 하고 부진아반 동아 

리도 하자 논술반 동아리도 하자 이런 식 

으로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響 곽정수 위원

그러면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이 다 

른데 그거에 대한 평가잣:대는 또 어떻게 

적용을 해요.

響 교육국장 김종근

참여율이나..........

響 간사 서수웅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같은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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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가 2개, 3개 있을 수 있고 또 학교 

마다 다 있읊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수학교에 동아리를 선정해 준 

다면 이해가 가지만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한다고 그러면 핑장히 복잡할 것 같은 예 

감이 드는데, 왜냐면 그 학교에 준다고 

그러면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 

학습동아리가 가장 우수동아리다라고 천 

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학교 주 

면 되지만 얼핏 생각하니까 영 이해가 어 

렵더라고요.

⑩ 교육국장 김종근 

저희들이 평가척도를 잘 만들어서 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⑩ 간사 서수웅

꼭 하셔야 되]요. 예감이 더 연구 하셔 

야 될 것 같은데 

⑩ 교육국장 김종근 

연구해서 평가척도를 만들어야죠.

⑩ 간사 서수응

다음 예산부터 하시면 어떨까요? 

심화학습동아리는 아직 국장님도 더 연 

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연구 

를 하신 다음에 다음 번 에산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⑩ 교육국장 김종근 

지금 현재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기회쁠 렸으면 종겠습니다.

⑩ 간사 서수웅

수고하셨습니 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정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정회》 

(19 시 35분 속

⑩ 위원장 정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서수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⑩ 간사 서수웅

에 산 • 결산소위원회 간사 서수웅 교육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저U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희 

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 

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삭감내역입

[제215회-제1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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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예산안 141쪽 방과후학교운영 진천교육 

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전담인력인건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61쪽 교원 

단체총연합회 교섭 및 협력교원단체 지원 

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92쪽 

중등학교 학교평가 미흡교 지원비 3,000 

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250쪽 학교환경 

위생관리 깨끗한 학교 만들기 18억 2,000 

만원 중 9억 1,000만원 삭감, 예산안 266 

쪽 평생교육 시범학교운영 영화상영참여 

학교지원비 4,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01쪽 본청 시설 1급 관사 매입비 5억원 

전액 삭감, 예산안 383쪽 학교시설 중 * 

개축 제천교육청 수산면지역 공동사택비 

2억 8,694만원 중 감리비 430만원 삭감， 

에산안 383쪽 학교시설 중 • 개축 영동교 

육청 공동사택비 4억 7V624만원 중 감리 

비 660만원 삭감, 예산안 396쪽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보은 삼산초 역사사료 

관 설치비 8,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402쪽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단양 

대가초 냉난방개선비 7,975만원 중 감리 

비 190만원 삭감, 예산안 410쪽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보은중 냉난방개선비 

2억 3,177만원 중 감리비 1,600만원 삭 

감, 예산안 413쪽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 추풍령중학교 급식시설개선비 2억 

3,300만원 전쌕 삭감, 삭감된 에산 총 18

[제215회-제i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억 5,180만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여 세 

입 • 세출 각각 1조 4,886억 3,846만

1,000원으토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繼 위원장 정무 

서수웅 위왼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수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조정내용 

과 같이 본 추경예산안읊 수정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심 

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니1,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제 i 회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세 

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된 사업비를 18 

억 5,180만원을 예비비에 편입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 • 세출 예산 

각각 1조 4,886억 3,846만 1,000원으로 

하고, 세입예산에서 지방교육채는 명에퇴 

직수당 16억 5,812만 4,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되었음읊 선포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게 예산안읊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에산안 편성에서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성 

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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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읊 드립니다. 회률 선포합니다.

이상으토 제1차 에산 • 결산소위원회 산 감사합니다.

(19시 40분 산회)

〇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정무, 간사 서수웅,

위 원 곽정수, 김부응,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13명

. 교육국장 김종근,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총무과장 김용환,

시설과장 안세열.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效 뿌 특

-  예산• 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i )

-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별첨 幻 

※ 별 책 부 록

-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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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0 

같이 서명함.

5.



(별첨 1》

예산 • 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15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Wl 고

m. 4.17.

(목》

10:00

[제1차 예산 • 결 산 소 위 원 회 】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1此法)의 건

5.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51 一





(별첨 2)

1 의안변호 제 215-5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4월 일 

(제 회》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8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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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 -서6 현 예 만

의 안 
번 호

215 -  5
제출연월일 : 2008. 4. 15.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재 안 이  유

O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的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〇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조 3,■ 억  2,478만 8천원에서 1，1歎억 1，367만 3천원 

증액된 1조 4,886억 3,846만 1천원으로 편성 

〇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595억 4,373만원，자체수입 47억 150만원，차입 

A 16억 5,812만 4천원，기타 560억 2,656만 7천원 계상 

〇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913억 8,437만 5천원，평생 • 직업교육 

9억 2，103만 8천원, 교육일반 263억 826만원 계상

CII 2008년도 제1희 중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줄 수가 

경정 예산(안): 별책




